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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 - 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008년도 부패 향평가 사례집

우리 나라가 선진 일류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자본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공직분야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해소와 청렴성 향상의 토 위에서만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민 실생활과 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정비하는 법령

평가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법령상에 내재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이러한 부패 향평가는 청렴한 공직

사회의 유지와 국민의 신뢰성 제고 및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나아가 행정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보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펴내는「부패 향평가 사례집」은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중앙행정기관의제∙개정법령안을평가하여, 269개

법령안에서‘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된 496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한

사례를 수록한 것입니다.

또한, 사례집에서는 현행법령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평가

사례를 실어 법령입안 담당자 등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

으며, 이외에도 공직유관단체 사규 평가 사례도 실어 그동안 부패

향평가 도입에 막막해 하던 공직유관단체 사규입안 담당자들에

게도 실무상 도움이 되도록 하 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행정 각 분야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살리기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부패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부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합니다.

2009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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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향평가는 크게 제∙개정 법령 평가와 현행법령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개정 법령에 한 평가는 법령 등의 입법단계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정비하는 것이고, 현행법령에 한 평가는

현재의 법령상에 내재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위원회는 법률∙ 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의 의1

법적 근거2

부패 향평가 개요제1절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정부에 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행정 각 분야에서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데 일조함. 또한,

이러한 노력은 경제살리기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

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필요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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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의 용이성1

부패 향평가 기준( 제30조 제1항)제2절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ㆍ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

인지 여부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 설명이 없어도

현실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

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

가능성

부패

통제장치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지 여부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

할 수 있는지 여부

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통제

하거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

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의 적정성2

행정절차의 투명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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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은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부패 향평가 요청

● 위원회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30일 동안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① 평가자료 작성

(입안주무부서)

외부자문

(부패 향평가

자문기구)

③ 관계기관협의

(10일)

④ 입법예고

(20일)

⑦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⑨ 법령심사

(법제처)

부패 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기관

②

② 평가요청

⑤ 결과통보

⑥ 관련사항

통보

⑧ 개선의견 반 결과 통보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제ㆍ개정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패 향평가 절차
제3절

●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08 부패 향평가지침, p.64)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ㆍ전례ㆍ국경일, 급여ㆍ수당, 문서ㆍ관인ㆍ차량관리 관련 법령

- 개정법령안을 평가 요청할 경우「부패 향평가 기초자료」를 따로 붙임

※ 부패 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08 부패 향평가지침, p.51)

- 제정법령안을 평가 요청할 경우「부패 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

별도 붙임

※ 부패 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08 부패 향평가지침, p.51)

※ 부패 향평가 세부자료 작성 서식(’08 부패 향평가지침, p.53)

● 평가자료의 제출방법은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하고, 공청회∙연구

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는 담당자 e-mail 등 활용

- 우편 이용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시작 시까지 위원회에 도달

● 행정기관의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

-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부패 향평가 요청시 반드시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문 시행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부패 향평가 요청1

● 위원회는 제출된 제∙개정 법령안에 한 부패 향평가를 관계기관협의

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완료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 한 신속히 평가)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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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은 부패 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 여부를 법제처 심사

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 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제30조 제5항)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의 시책 평가 등에 반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

운 등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ㆍ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법령안은 평가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평가

완료

● 위원회는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이해

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

- 부패 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 향평가의 실시에 관

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부패 향평가 자문기구」를

운 ( 제31조)

●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제출 법령안 및 자료를 토 로 평가 후 결과를 서면

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 제30조 제6항)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의견∙철회의견∙참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개정 법령의 경우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규정도 함께 평가

●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 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 제32조 제1항)

●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

( 제32조 제2항)

평가결과의 처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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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가 선정한 평가 상과제(법령)에 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 법령안에 한 평가시 경제 살리기 및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규칙의

관련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국민귄익위원회

부패 향평가 협조

(평가자료 등)

개선의견 반

(입안주무부서)

② 부패 향평가

소관기관

① 평가 상과제 선정

③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필요시공청회등개최)

④ 평가결과 개선안 마련⑤ 개선권고

⑥ 권고안 반 결과 통보

외부자문

(부패 향평가

자문기구)

현행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패 향평가 절차
제4절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 기업의 경제활동 및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독립된 평가 상으로

선정하여 평가

●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법령이나 사회적 이슈가 된

부조리 사안을 평가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 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이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 제30조 제3항) 

● 위원회는 법령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감사∙

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 관련 자료∙서류에 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위원회는 법령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제30조 제4항)

평가 상법령 선정1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2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하여 권고 로 조치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
( 제30조 제5항)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최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재평가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체평가체계 구축∙

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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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의 처리3

위원회의 부패 향평가 업무는 주로 네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제정 또는 개정 법령안에 한 부패 향평가로

법령안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속의 정책∙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부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국민의 의견을 반

하여 부패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행법령에 한 평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에 해서

사회이슈가 되거나 부패 현안사항의 해결이 시급한 문제 등에 해, 국민의

불신해소를 위해서 이를 현안 과제로 선정∙평가한다. 이는 상하위 법령

모두를일괄평가함으로써일관성있고조직적인법령평가가되도록하고있다. 

세 번째는 자치법규에 한 부패 향평가이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여 운 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향을

미치고 있어 일반 법령 못지않게 부패 향평가가 필요한 법규이다. ’08년도

말 기준 자치법규는 70,240개로 그 수가 방 하여 위원회가 모든 자치법규를

상으로부패 향평가를시행할수없고, 또한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을고려

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부패 향평가 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공직유관단체는 정부보다 많은 예산과 국민에 미치는 향이

큼에도 경 자율성 보장 등의 이유로 통제가 느슨하여 비효율적인 경 과

’08년도 부패 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제5절

부패 향평가 업무 개요1



위원회는 2006년 4월 시작으로 ’07년도에 1,150개, ’08년도에 1,368개

제∙개정 법령안에 한 평가요청을 접수하여 평가를 완료하 으며, 이에 한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별도로 부록에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해 수록하 기에

전반적인 사항만 소개하고자 한다.

가. 제∙개정 법령안 접수∙처리 총괄

개괄적인 처리내용을 살펴보면「공항소음방지 및 소음 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안」, 「해상

교통안전법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등 1,368개 법령

안에 해 평가를 완료하고, 이중 269개 법령안에서 496건의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하여 해당기관에 개선∙보완토록 권고하 다.

< 접수∙처리 현황(’08. 1. 1. ~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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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민적 비판을 초래한 바 있어, 부패 향평가를 통하여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 내부규정에 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0 | 제1장 부패 향평가 제도

1,368개 법령 1,099개 법령 269개 법령

평가결과 통보

원안동의 개선의견
접 수

제∙개정 법령안에 한 부패 향평가 추진내용2

나. 분야별 개선의견 현황

개선의견은 산업∙개발 분야(83개 법령, 137건)에서 다소 많이 나타났으며,

환경∙보건 분야(63개 법령, 117건), 교육∙문화 분야(39개 법령, 74건),

재정∙경제 분야(32개 법령, 63건)에 한 개선의견도 다수 있었다.

< 분야별 개선의견 권고 현황(’08. 1. 1. ~ 12. 31.) >

다. 평가항목별 개선의견 현황

개선사항 중 재량규정의 명확성∙재량기준의 구체성∙재량범위의 적정성

등 재량의 적정성 항목에서 263건(53%)의 부패유발요인이 도출되었고 접근

성과 공개성∙예측가능성∙부패통제장치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 항목에서는

133건(27%)의 부패유발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준수부담의 적정성∙제재

규정의 적정성∙특혜발생가능성 등 준수의 용이성 항목에서도 100건(20%)

의 부패유발요인이 도출되었다.

< 평가항목별 개선의견 현황(269개 법령 496건) >

개선의견
269 15 39 14 83 12 32 11 63법령개수

개선의견
496 41 74 30 137 19 63 15 117건 수

계
과학/ 교육/ 국방/ 산업/ 일반 재정/ 형사/ 환경/
정보 문화 보훈 개발 행정 경제 사법 보건

분야
법령

준수부담의 적정성 40

준수의 용이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34 100

특혜발생 가능성 26

재량규정의 명확성 124

재량의 적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49 263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90

개선의견(건수)분야
평가기준



라. 개선의견 유형 현황

개선의견의내용은당해법령의구체화(250건, 50%), 하위법령에서의 구체화

(70건, 14%), 부패통제장치 마련(40건, 8%), 재량 범위 축소∙제한(36건,

7%), 제재 적정화(20건, 4%) 등의 개선사항이 있었다.

< 개선의견 유형(269개 법령 49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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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법령 구체화 250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70

재량범위 축소∙제한 36

특혜 제거∙축소 15

부담 완화∙축소 13

제재 적정화 20

접근성∙공개성 확 14

예측가능성 제고 13

부패통제장치 마련 40

기타 삭제∙폐지 9

기타 수정∙보완 4

기타 신설∙도입 12

합 계 496

개선의견 내용 평가 건수

현행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 추진내용3

우리 위원회는 공산품 안전인증 관련 법령인「품질경 및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를 실시하여 인증∙검사과정에서의 과도한

기업의 준수부담을 완화하는 등 법령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소관기관인 지식

경제부(기술표준원)에 ’09. 9. 30.까지 동 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 다.

개선권고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인증 상품 지정 관련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등 3건, 정기∙자체검사 제도의 과도한 준수부담 완화 등 4건, 기업

불편시험∙검사제도정비관련2건, 부패통제장치정비관련4건등총13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치법규는 자치단체별로 고유의 특성이 있고 그 수도 방 하여(’08년

말 전국자치법규는 70,240개로 제∙개정 자치법규 19,206개) 스스로 자율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 다. 이를 위해 시행착오를 감소시키고 운 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광역시, 전 서구, 경기도, 양주시의 4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운 함으로써 시범기관의 자율적인 부패 향평가 시스템을 전국 자치

단체에 보급하 다. 그 결과 전국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중 827개를 평가하여

185개를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하 다. 그리고 자치단체 평가담당자의 평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권역별로 사례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평가담

당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부패 향평가 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자치법규에 한 부패 향평가 추진내용4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 28

투명성 예측가능성 54 133

부패통제장치 51

합 계 496

개선의견(건수)분야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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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초기인 ’08년에는 공직유관단체 부패 향평가 자율평가체계

(평가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구축을 권고하여 196개 기관이 구축∙운

하 고, ○○공사 등 국민에 미치는 향이 큰 6개 기관은 사규 등 규정

전반에 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총 503개 규정을 분석∙검토하여 261건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개선∙권고한 바 있으며, 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컨설팅 지원 및 우수 평가사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한 부패 향평가 추진내용5

부패 향평가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도

이었으나, 업무량에 비해 조직∙전문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도 초기

에는 안착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신규 업무에 한 운 및 처리절차를

개척함에 있어 그 동안의 노하우로 평가업무가 안정되게 정착되었고, 「부패

향평가 지침」, 「부패 향평가 사례집」등의 발간으로 부패 향평가 제도에

한 홍보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또한, 제∙개정 법령 및 현행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자문위원에 한 자문의뢰, 청렴도∙감사∙수사 등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말까지 제∙개정 269개 법령에서 496건, 현행 3개 법령에서 13건의 부패

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부패 향평가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 부패통제수단으로써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정∙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하겠다.

특히「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반복 고충민원, 행정심판 사례, 부패신고 사례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 한 부패

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평가활동 총평6

Anti - 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1절 제∙개정 법령안 평가실적 분석

제2절 기관별 제∙개정 법령안 평가



부패 향평가 제도는 법령입안단계에서부터 법령분석∙평가를 통하여 부패

유발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부패의 요인이 되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부패통제의 수단으로 도입∙시행되었다.

’06. 4월부터 평가업무를 정식으로 실시한 이래 ’08년 한 해 동안 총

1,368개의 법령에 한 평가를 실시하 다. 

법령분포는 <그림 1>과 같이 법률이 455개로 33%를 차지하고, 통령령이

494개로 3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령이 406개로 30%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정∙개정의 법령 구분<표 1>에서 제정 법령이 166개로 12%를

차지하고, 주로 개정법령의 평가가 88%인 1,202개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총 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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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법령별 평가현황

계 1,368 455 494 406 13

제정 법령 166 50 63 50 3

개정 법령 1,202 405 431 356 10

계 법 률 통령
총리령

행정규칙
부 령

분야
제∙개정

(단위 : 개)

제∙개정 법령안 평가실적 분석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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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향평가 결과에 따라 <표 2>와 같이 80%에 해당하는 1,099개의

법령에 해 원안동의 의견이 통보되었다. 개선권고의견은 269개 법령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496건의 개선사항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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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법령구분 분포도

<표 2> 법령별 평가 결과

계 1,368 455 494 406 13

개선의견 269 119 86 61 3

원안동의 1,099 336 408 345 10

계 법 률 통령
총리령

행정규칙
부 령

분야
제∙개정

(단위 : 개)

■ 분야별 평가

부패 향평가의 상이 되었던 법령의 분야별 분포도를 보면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소관법령으로 구성된

산업∙개발 분야가 430개 법령으로 31%를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보건 분야가 266개 법령으로 20%이고, 교육∙문화 분야가 196개

법령으로 14%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평가법령이 가장 적었던 분야는

과학∙정보 분야로 43개 법령인 3%이다.

■ 기관별 평가

기관별 평가법령수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가 204개로

가장 많이 평가되었고, 둘째로는 보건복지가족부 145개이고, 교육과학기술

부가 105개 법령으로 세 번째이다. 그리고 지식경제부가 103개이고, 기획

재정부가 99개 등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분야∙기관별 및 월별 평가현황2

<표 3> 분야별 현황

법 령 1,368 43 196 81 430 90 182 80 266

비 율 100 3 14 6 31 7 13 6 20

계
과학 교육 국방 산업 일반 재정 형사 환경
정보 문화 보훈 개발 행정 경제 사법 보건

분야
법령

<표 4> 기관별 분포

국토해양부 204 23 181 법무부 65 16 49

교육과학기술부 105 19 86 방송통신위원회 17 3 14

기관명 법령수 제정 개정 기관명 법령수 제정 개정

(단위 : 개)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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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평가

월별 부패 향평가의 접수∙처리 추이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월에는 위원회 설립 등으로 법령평가 실적이 없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처리실적이 급증하여, 상반기에는 5월에, 하반기에는 7월에 법령 처리실적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08. 2. 29.) 이후 본격적인 업무실시 등

으로 4월~7월까지 해당부처의 법령 의뢰 건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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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99 13 86 병무청 7 - 7

국방부 47 12 35 방위사업청 1 1 -

금융위원회 31 4 27 법제처 1 - 1

국가보훈처 22 1 21 소방방재청 35 7 28

경찰청 15 - 15 산림청 16 1 15

공정거래위원회 11 - 11 여성부 7 2 5

국민권익위원회 4 1 3 외교통상부 3 - 3

기상청 3 - 3 지식경제부 103 8 95

국무총리실 2 1 1 중소기업청 13 - 13

국가인권위원회 1 1 - 특허청 28 - 28

국가정보원 1 1 - 통계청 5 2 3

농림수산식품부 83 13 70 통일부 3 - 3

노동부 46 1 45 행정안전부 98 6 92

문화체육관광부 52 6 46 환경부 79 3 76

문화재청 11 2 9 해양경찰청 4 - 4

보건복지가족부 145 19 126 기타 부처 1 - 1

총 계 1,368 166 1,202

기관명 법령수 제정 개정 기관명 법령수 제정 개정

(주 : 법령평가가 적은 부처는 기타부처에 포함하여 계상)

<그림 3> 월별 평가 추이



■ 분야별 원안동의 사유

원안동의는 부패 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당기관에 원안동의로 통보한 것으로서 평균적으로 원안동의

비율이 약 80%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90개 중 78개인 88%, 형사∙사법

분야는 80개 중 69개인 86%로 비교적 높은 원안동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 로 과학∙정보 분야는 43개 중 28개인 65%, 환경∙보건 분야는 266개 중

203개인 76%로 원안동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문화, 국방∙

보훈, 산업∙개발 및 재정∙경제 분야가 약 82%로 평균치의 원안동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원안동의 사유를 분야별로 보면(<표 6>참조), 부분‘부패관련사항없음’의

사유로 원안에 동의한 경우가 많고, 산업∙개발, 형사∙사법, 일반행정의 경우는

‘단순 개정’사유가 상 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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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야별 원안동의

평가의뢰받은 총 1,368개의 법령중 원안동의는 1,099개로 그 비중이

80%이며, 주요 사유는 부분‘부패관련사항없음’이 1,099개 법령중

1,004개 법령으로 9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단순 개정’이 58개로

5%에 해당하고, ‘정책판단사항’이 19개로 2%이며, 기타‘기관운 사항’

‘유지관리사항’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다.

원안동의 평가법령3

합 계 1,099 336 408 345 10

단순개정 58 28 15 15 -

기관운 사항 3 0 3 0 -

국가안보사항 3 3 0 0 -

유지관리사항 3 0 3 0 -

정책판단사항 19 6 9 3 1

입법상 한계 1 0 1 0 -

사적자치사항 0 0 0 0 -

규제개혁사항 2 0 1 1 -

재량정비사항 1 0 0 1 -

부패사항없음 1,004 295 375 325 9

기 타 5 4 1 0 0

계 법 률 통령
총리령

행정규칙
부 령

분야
제∙개정

(단위 : 개)
<표 5> 원안동의 사유별 현황



■ 법령별 개선의견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법령 평가에서 개선의견이 전체 1,368개 법령중

20%인 269개 법령에 이른다. 개선의견으로 평가된 법령 중에서는 법률이 가장

많은 119개로 44%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통령령과 부령이 각각 86개와

61개이다.

개선 상에서 법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의 중요한 부분을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추상적∙선언적으로 규정하여 재량이 과다해지고 명확하지 않는 등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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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법령별 개선의견 비율

계 1,368 455 494 406 13(100%)

개선의견 269 119 86 61 3(20%)

원안동의 1,099 336 408 345 10(80%)

계 법 률 통령 총리령 행정규칙법령
제∙개정

(단위 : 개)

개선의견 평가법령4<표 6> 분야별 원안동의 사유현황
(단위 : 개)

합 계 1,099 28 156 68 347 78 150 69 203

단순개정 58 1 1 4 17 14 1 17 3

기관운 사항 3 1 - - - 1 - - 1

국가안보사항 3 - - 1 2 - - - -

유지관리사항 3 - - - - - 3 - -

정책판단사항 19 3 1 - 15 - - - -

입법상 한계 1 - - - 1 - - - -

사적자치사항 0 - - - - - - - -

규제개혁사항 2 - - - 2 - - - -

재량정비사항 1 - - - 1 - - - -

부패사항없음 1,004 23 154 62 308 63 143 52 199

기 타 5 - - 1 1 - 3 - -

계
과학/ 교육/ 국방/ 산업/ 일반 재정/ 형사/ 환경/
정보 문화 보훈 개발 행정 경제 사법 보건

법령
사유

<그림 4> 법령별 개선의견 비율



개선의견 법령수와 개선항목수에 있어서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개발 분야가 137건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가 환경∙보건 분야로 117건,

교육∙문화 분야가 세 번째로 74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 개의 법령에서 여러 개의 개선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표 8>을

자세히분석하면, 개선의견있는법령수 비개선의견수(개선의견수/개선의견

법령수)는 략 1개 법령당 1~2건에 이르고 있다. 법령당 가장 많은 개선의견이

나타난 것은 과학∙정보 분야로 한 개 법령에서 2.7건의 개선의견이 나왔다. 

제1절 제∙개정 법령안 평가실적 분석 | 3736 | 제2장 제∙개정 법령안 평가

<그림 5> 분야별 개선의견 비율

■ 분야별 개선의견

전체 269개의 개선법령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개발 분야가 83개로

31%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이 환경∙보건 분야

63개로 23%를 차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교육∙문화 분야 39개로 15%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 건축 및 산업∙개발 분야가 정부예산의 지원이나, 국민생활에 직결된

규제가 많아 개선의견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분야별 개선의견

개선의견
269 15 39 14 83 12 32 11 63법령개수

개선의견
496 41 74 30 137 19 63 15 117건 수

계
과학/ 교육/ 국방/ 산업/ 일반 재정/ 형사/ 환경/
정보 문화 보훈 개발 행정 경제 사법 보건

분야
법령

(단위 : 개)

■ 기관별 개선의견

기관별 평가결과, 부처별 개선의견 법령수는 국토해양부가 36개, 보건복지

가족부가 32개, 교육과학기술부가 26개, 농림수산식품부가 23개 순으로

법령 개선의견이 도출되었다.

<표 9> 기관별 평가결과

국토해양부 204 168 36 75 법무부 65 60 5 8

교육과학기술부 105 79 26 53 방송통신위원회 17 10 7 27

기획재정부 99 91 8 11 병무청 7 6 1 3

국방부 47 37 10 23 방위사업청 1 - 1 2

금융위원회 31 20 11 18 법제처 1 1 - -

국가보훈처 22 20 2 2 소방방재청 35 24 11 12

경찰청 15 9 6 7 산림청 16 11 5 7

공정거래위원회 11 6 5 19 여성부 7 7 - -

국민권익위원회 4 2 2 3 외교통상부 3 3 - -

기상청 3 2 1 2 지식경제부 103 83 20 35

국무총리실 2 2 - - 중소기업청 13 10 3 5

국가인권위원회 1 1 - - 특허청 28 28 - -

기관명
법령수

소계 원안 개선

법령수

소계 원안 개선
기관명

개 선
항목수

개 선
항목수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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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법령수 비 개선의견 법령수(개선의견 법령수/평가 법령수)는 평균

20%의개선의견비율로나타내고있는데, 이중국토해양부가평가의뢰한 204개

법령에서 36개가 개선의견이 나와 18%, 보건복지가족부는 145개 법령중

32개로 22%, 교육과학기술부가 105개의 법령중 26개로 25%, 농림수산

식품부가 83개 법령에서 23개로 28%의 개선의견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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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관별 개선법령 비율

■ 평가항목 총괄

평가항목은 부패 향평가에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한 검토

기준으로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한 사항으로 평가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이고, 이번

269개 개선법령에서 496개의 항목이 평가기준에 저촉되어 개선권고되었다.

평가기준에 따른 분포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재량의 적정성’의

기준에 저촉되어 개선의견으로 평가된 항목은 전체 496건 중 263건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차의 투명성’에서 문제된 경우는 133건으로

27%, ‘준수의 용이성’에서 지적된 것은 100건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개선의견으로 평가한 분포는 <표 10>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7> 평가기준 분포도

평가항목별 분류현황5

국가정보원 1 1 - - 통계청 5 3 2 5

농림수산식품부 83 60 23 32 통일부 3 3 - -

노동부 46 37 9 11 행정안전부 98 88 10 15

문화체육관광부 52 42 10 22 환경부 79 59 20 38

문화재청 11 9 2 4 해양경찰청 4 3 1 1

보건복지가족부 145 113 32 56 기타 부처 1 1 - -

총 계 1,368 1,099 269 496

기관명
법령수

소계 원안 개선

법령수

소계 원안 개선
기관명

개 선
항목수

개 선
항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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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분야별 평가항목 분포
(단위 : 개)

합계 496 41 74 30 137 19 63 15 117

100 4 9 6 38 5 7 4 27

40 - 3 4 19 - 4 - 10

34 2 4 1 8 4 2 3 10

26 2 2 1 11 1 1 1 7

263 30 40 18 65 10 38 9 53

124 23 16 8 21 5 17 7 27

49 2 14 4 6 3 11 2 7

90 5 10 6 38 2 10 - 19

133 7 25 6 34 4 18 2 37

28 2 2 1 8 - 5 - 10

54 4 3 3 12 4 9 1 18

51 1 20 2 14 - 4 1 9

계
과학/ 교육/ 국방/ 산업/ 일반 재정/ 형사/ 환경/
정보 문화 보훈 개발 행정 경제 사법 보건

분야
평가기준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절차의

투명성

소계

소계

소계

준수부담
적정성

재량규정
멍확성

재량범위
적정성

접근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

부패
통제장치

재량기준
구체성/
객관성

제재구정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평가기간 총괄

평가기간은 부처에서 부패 향평가를 의뢰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서 접수

받아 결과를 통보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말한 것으로 현행「부패 향평가

지침」에서 통상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처리 기간내와 기간

외를 구분한 결과 1,224개인 89%가 기간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안동의의 경우는 1,099개 법령중

1,007개의 법령인 92%가 처리기간내에 처리되었고, 개선의견의 경우 269개

법령중 81%인 217개 법령이 기간내에 처리되었다.

<표 11> 평가기간 분포
(단위 : 개)

합 계 1,368 269 1,099

30일 이하 1,224 217 1,007

31일 이상 144 52 92

구 분 계 개선의견 원안동의

<그림 8> 평가기간 비교

개선사항이 도출된 법령일수록 청렴도, 감사지적, 언론보도 등 부패실태

자료의 수집과 전문가 자문, 기관협의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기간6



■ 분야별 평가기간

분야별 평가기간을 <표 12>에서 살펴보면, 국방∙보훈 분야는 81개 법령

중 80개(99%), 재정∙경제 분야는 182개 법령 중 177개(97%)가 기간내

처리되는 등 전반적으로 평가 기간을 준수하 다. 다만, 과학∙정보 분야

에서는 43개 법령에서 12개(28%)가 처리기한을 초과하 는데, 이는 부패

향평가 담당자의 업무숙련에 따라 처리기한 준수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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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368 43 196 81 430 90 182 80 266

30일 이하 1,224 31 178 80 371 83 177 68 236

31일 이상 144 12 18 1 59 7 5 12 30

계
과학/ 교육/ 국방/ 산업/ 일반 재정/ 형사/ 환경/
정보 문화 보훈 개발 행정 경제 사법 보건

<표 12> 분야별 평가기간
(단위 : 개)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한 평가 개요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

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

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

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269개로서 법률 71개, 시행령 94개, 총리령/시행규칙 104개로 구성

된다.

이 중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

향평가 의뢰∙접수하여「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제교육지원법」, 「관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등 8개의 법령에서 11건의 개선

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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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1

1. 재정∙경제 분야 제∙개정 법령안 평가

기관별 제∙개정 법령안 평가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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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원산지인증수출업체에 해서는 수출물품에 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발급신청서를 제외한 기타 증빙서류(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출과 원산지

확인절차(법 제13조) 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되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 등에

의하여 원산지인증수출업체가 그 자격 요건(시행규칙제7조제1항각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 세관장이 그 확인을 위한 조건으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기준 등이 없는 가운데 임의적인 판단 재량에 의존

하게 될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보다 구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원산지인증수출업체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업체가그자격요건인시행규칙제7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 원산지인증수출업체라 함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세관장이 인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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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업체)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제6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세관장이 인증한 자(이하“원산지인증수

출업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외한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2조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물품을생산하거나수출하는자

2.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 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 하는 자

3. 최근 2년간 이 법 및「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2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5.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이 없는 자

② ~ ⑧ (생 략)

⑨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업체의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원산지인증수출업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 예시 】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업체) 

① ~ ⑧ (생 략) 

⑨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유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업체의 인증을 취소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원산지인증

수출업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

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업체) 

① ~ ⑧ (개정안과 같음)

⑨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에 필요한

기준, 기간, 방법, 절차 등은 관세

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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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정의취소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지정된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경제교육지원법」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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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⑩ 제9항에 따른 확인 결과, 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업

체의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

없이 원산지인증수출업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이러한 교육 주관기관이나 지역경제교육센터에 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거나, 사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주관기관또는지역경제교육센터의지정이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이루

어진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지정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 이를 재량규정으로 정하여 지정 취소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본 제정안에서는 취소 요건만 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적정한 제재를 할 수 없음.

- 또한, 위반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량의 적정성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음.

● 한편, 지정 취소 요건을‘사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정 취소에 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필요적으로 취소

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정도를 달리 정할

필요

▶ 지정취소요건을명확히규정하고, 지정취소및업무정지등에관한필요한

사항을 통령령으로정하도록할필요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단체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경제교육주관기관으로지정할수있고, 일정요건을갖춘기관또는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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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11조(지정의취소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지정된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단서 신설>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1조(지정의취소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지정된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의범위내에서그업무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3항에

따른 사업을 부실하게 운 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5. 제47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54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

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을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47조2제1항제1호

법 제47조2제1항제2호

법 제47조2제1항제3호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납세 의무자가 납부유예, 통관보류, 일괄납부 등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를 금전∙국채∙지방채∙납세보증보험증권∙세관장이 확실

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등으로 정하고 있음.

■ 문제점

● 관세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의 종류를‘세관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라고정함으로써

- 전국각세관별로담보로인정되는기준이달리정하여질수있어납세

업무의 일관성 결여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고,

- 납세자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가 필요에 따라 또는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납세자로부터 납세담보를 위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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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7. 세관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관세법」개정안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가. 정보보호관리체계은증기관으로

지정 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정보보호관리 체계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나. 천재지변, 인증심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원활

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인증을

거부한 때

4. 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가. 인증심사를 전담하는 직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인증심사를 한 때

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이

신청인과 협의 없이 인증의 범위

및 일정을 임의 로 정할 때

다. 제50조에따라인증의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5.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47조2제1항제4호

법 제47조2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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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쟁방법)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

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세관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으로 명확히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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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 세관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 7. (생 략)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2. (개정안과 같음)

3.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4. ~ 7.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령 또는 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1. 금전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

3. 토지

4.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

기계로서 보험에 가입된 자산. 이 경우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종료일보다 30일 이상 뒤인 것이어야 한다.

5. 채권관리관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인의 지급보증서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1)

■ 현 황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일반

경쟁에부치도록하고(법 제7조), 그방법은입찰또는경매의방식으로하도록함. 

- 한편,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함. 

■ 문제점

●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역경매에 부칠 수 있는 요건을“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구체적인기준이없이추상적이고포괄적으로정하고있어

- 계약담당공무원이투명하고공정한예산집행을기하기곤란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역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부령

으로 정할 필요



■ 현 황

● 국가이외의 자에게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시설물 축조가 원칙적

으로금지되고있으나

- 기부를조건으로축조하는경우

- 다른법률에따라국가에소유권이귀속되는공공시설을축조하는경우

- 그밖에국유재산의사용및이용에지장이없고국유재산의활용가치를

높일수있는경우에는가능하도록하고있음.

■ 문제점

● 국유지 상에 국가이외의 자에게 구시설물 축조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하면서“그 밖에국유재산의사용및이용에지장이없고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높일수있는경우”라고정하고있어,

- 구시설물 축조 허용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이떨어짐.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구시설물의 축조 허용 요건인“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활용가치를높일수있는경우”를하위법령에위임하여구체화∙

객관화할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참조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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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10조(경쟁방법)

①∙② (생 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수 있다.

<신 설>

제10조(경쟁방법)

①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이 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역경매에 필요한

세부적인기준과절차는당해물품의

특성, 경쟁성, 구매예산 등을 고려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제18조( 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구시설물을 축조

하지 못한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개정안

【 예시 】

제18조( 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국유재산에

제18조( 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국유재산에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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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1.∙ 2. (생 략)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

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② (생 략)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1.∙ 2. (개정안과 같음)

3.그밖에국유재산의사용및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

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溝渠)∙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 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할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부를 받은 자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부를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축조

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4호ㆍ제20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부

받은 자가 당해 부기간의 만료시 그 부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

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ㆍ양여ㆍ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8. 잡종재산을 신탁에 의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공유재산의 공중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하여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隨意)의 방법

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개정안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제2절 기관별 제∙개정 법령안 평가 | 5958 | 제2장 제∙개정 법령안 평가

■ 현 황

● 행정재산에 한사용허가기간을최 3년까지할수있고, 허가기간이끝난

재산에 하여는당초허가기간범위이내에서사용허가를갱신할수있으며

- 사용허가를갱신하는경우, 경쟁에의한경우에는1회에한하고 수의에

의한경우에는그갱신의횟수에제한을두지않고있음.

■ 문제점

● 행정재산에 한사용허가기간이끝난경우기본적인갱신요건없이임의적

재량으로갱신여부를정하도록하고있어

- 사용을계속하려는자는갱신여부에 한예측가능성이어려워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등

- 사용허가기간장기화를통한국민편익을향상시키고재산의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본 조항 개정 목적이 훼손될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사용허가 갱신을 위한 사유 및 요건을 이 법에서 정하거나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隨意)의 방법

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1. 제30조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국민의편익을해치거나

재산의 활용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예시 1 】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생 략)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하여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에서종전의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隨意)의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개정안 개선의견

【 예시 2 】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생 략)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하여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에서종전의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허가기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외부요인이아닌자체노력에의해예산을절감”한경우라고정하여자체

노력에의한절감의범위와기준이명확하지않고,

- 미집행액에 한사용용도를당해보조사업의목적과“유사한사업”이라고

정하여 어떠한 범위까지 유사 사업으로 볼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원칙을벗어날수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자체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의 기준을 정하고, 미집행 잔액의 사용 범위를

보조사업의 목적 범위내로 명확히 정할 필요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확정금액 이상으로

보조금이교부된경우에는그취소부분의보조금또는그초과액에 하여

기한을정하여반환을명하도록하고,

- 다만,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그집행잔액을반환하지않고유사한사업에사용할수있도록함.

■ 문제점

● 보조금예산집행잔액에 한미반환예외규정을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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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외부요인이 아닌 자체 노력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당해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미반환 잔액의

사용내역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관서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반환명령을한경우에그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 예시 】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조사

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외부

요인이 아닌 자체 노력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집행

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당해 보조

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미반환 잔액의 사용내역을 해당

중앙관서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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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불구

하고 당해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 집행방법 개선 등

자체 노력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자는 미반환 잔액을 보조사업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보조금의

구체적인 반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사항은 통령령으로정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제26조의3(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인가의 취소나 업무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인정되면 당해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 이하로 한다. 

1. 동 처분이 당해 기관의 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기관의 업의 중단ㆍ폐지 등으로 인해 동 처분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 ④ (생 략)

「외국환거래법」개정안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 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에

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인가의 취소, 업무의 제한∙정지

처분을할수있도록하면서

- 그 처분이 해당 기관의 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이에갈음한과징금을10억원의범위내에서부과할수있도록함.

■ 문제점

● 과징금의부과요건을 업정지등의처분사유외에추가적으로‘ 업활동에

심각한타격을줄우려가있는경우’등추상적이고포괄적으로정하여

- 행정처분 당사자 또는 처분이 예상되는 자가 과징금 부과 가능을 예측

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업정지 등의 처분 요건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과징금 부과 요건을 삭제

할 필요

【 예시 】

제26조의3(과징금)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등록ㆍ인가의 취소나

업무의제한ㆍ정지처분을부과할수

제26조의3(과징금)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등록∙인가의 취소나

업무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하여야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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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경우에다음각호어느하나의

사유가 인정되면 당해 처분에 갈음

하여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위반행위로취득한

이익의 범위 이하로 한다. 

1. 동 처분이 당해 기관의 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기관의 업의 중단ㆍ폐지

등으로 인해 동 처분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 ④ (생 략)

하는경우로서그처분이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의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해당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10

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 이하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

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48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 한 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회계법인에 하여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의2(차입 등) ① 공사는 자기자본의 30배 범위내에서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차입 또는 채권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조건과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 정부는 공사의 차입금 또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⑤ 이조에서규정하는이외에공사의차입과채권발행에관한사항은 통령령

으로 정한다.

「한국투자공사법」개정안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한국투자공사가 자기자본의 30배 범위 내에서 차입 또는 채권발행을

할 수 있도록하면서,

- 차입을하거나채권발행을하고자하는경우그금액, 조건및상환방법을

정하여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하고

- 정부는차입금또는채권의원리금상환에 한보증을할수있도록함.

■ 문제점

● 공사가투자재원마련을위하여차입또는채권발행을할수있도록하면서

그요건을정하고있지않아

- 어떠한경우에차입또는채권발행이가능한지를예측하기가곤란하고

● 또한, 차입금 또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 정부보증에 따라 공사의 자금운용

결과에 한책임이국민의부담으로전가될우려가있음에도

- 차입또는채권발행의필요성이나타당성등에 해사전에면 한검토를

거쳐의사결정을할수있는절차가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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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차입 또는 채권발행 요건을 정하고, 차입 또는 채권발행을 할 경우에는

운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

66 | 제2장 제∙개정 법령안 평가

【 예시 】

제29조의2(차입 등) ① 공사는 자기

자본의 30배범위내에서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29조의2(차입 등) ① 공사는 해외

전략사업투자에 한재원을적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자본의 30배 범위 내에

서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등) ① 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

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⑥ 예금보험기금채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한 평가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28개로서 법률 11개, 시행령

11개, 총리령 6개로 구성된다.

이 중 2008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 향평가 의뢰∙접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

5개의 법령에서 19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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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동의명령) ① 이 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제51조의 4까지

‘당해 행위’라 한다)에 해 조사 또는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당해행위에 따른 경쟁제한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행위가 제71조(고발)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행위의 개요

2. 당해 행위의 중지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또는 거래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거래상 방, 소비자 등에 한 피해를 구제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1)

■ 현 황

● 동의명령의 적용 상 범위를 이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 ∙

명백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는

위반행위만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

- 이는 ’07년도 개정안 당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하여는 동의명령 적용 상에서

제외하는 안이었으나,

- 금번 개정안에서는 동 위반행위를 동의명령에 포함으로써, 사실상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반이 동의명령 적용 상이 되도록 규정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문제점

● 공정위는동의명령의도입으로공정거래법위반시벌칙적용에 한재량권

(전속고발권)과더불어조사∙심의여부및과징금부과등제재조치에 해

서도광범위한재량권행사의권한부여

※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가 1988~2007년간

부과한 과징금 총액 1조8천억원의 65.6%인 1조1천8백억원으로 과징금 사건의 부분을

차지(「공정위 2007년도 통계연감」)

● 한편, 공정위는 법 제71조(고발)에 의해 위반행위가 중 ∙명백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고발하여야하는바, 

- “중 ∙명백”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법령의

구체적위임근거없이고발지침을제정하여고발을면제하거나자진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정위가 1988~2007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 실적은 1.56%에 불과(「공정위

2007년도 통계연감」)

● 이 법 위반행위에 해 조사∙심의를 받는 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에 해

공정위의동의로이후의조사∙심의절차가중단됨으로써,

- 중 ∙명백한위반행위인지여부의확인자체가간과될수있고, 위법성이

중 ∙명백한 경우라도 벌칙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로비 등이 개입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움.

● 또한, 동의명령이광범위하게이루어질경우형사책임과과징금이면제되어,

이법상의벌칙규정및과징금부과등제재규정에 한관 화현상으로재발

방지효과를약화시킬우려가있음.

● 따라서, 위반행위 벌칙규정 적용에 한 전속고발권과 아울러, 조사∙심의

절차가중단되는동의명령제도가결합되면, 

- 사실상 형사처벌 면제∙유죄협상 등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행사

하게 되고, 이는 한미 FTA 명문규정을 넘어서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량범위의 적정성을 벗어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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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한미 FTA 동의명령 관련 협의문

Each Party shall provide its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its
national competition laws with the authority to resolve an administrative or civil
enforcement action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subject of such an
enforcement action. A Party may provide for such agreement to be subject to
judicial approval.

※ 각국은 경쟁법 집행당국에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조치를 상호 합의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국가는 그러한 합의가 사법적 승인을 거쳐야 함을 규정

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07년도 개정안에 한 개선의견과 같이 부당공동행위금지 또는 사업자

단체의 금지 위반 등 위법성이 중 한 경우에는 동의명령 상에서 필요적

으로 제외하고, 기타 나머지 위반행위에 하여는 중 ∙명백한 경우로

제외 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시 】

제51조의2(동의명령) ① 이 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제51조의

4까지‘당해 행위’라 한다)에 해

조사 또는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당해행위에 따른

경쟁제한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행위가 제71조

제51조의2(동의명령) ① 이 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제51조의

4까지‘당해 행위’라 한다)에 해

조사 또는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당해행위에 따른

경쟁제한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또는심의의 상이

개정안 개선의견

(고발)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위 및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행위 또는

제71조(고발)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미리고지하여야하고(개정안 제20조제1항),

● 소비자 등에게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주소∙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

하여야하며(개정안 제20조제2항), 

●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와 소비자 등의 사이에서 발생

하는소비자불만이나분쟁의해결에협력하도록의무를부여

제20조(통신판매 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 ①∙② (생 략)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한 거래과정에서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와 소비자 등 거래의 상 방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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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

■ 문제점

●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 협력하여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고, 

- 이러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위반에

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규정의 명확성을 벗어날

수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통신판매중개자가 협력하여야 할 시점, 방법과 내용을 규정

【 예시 】

제20조(통신판매 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 ①∙② (생 략)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사이버

몰을 통한 거래과정에서 통신판매

를 의뢰한 자와 소비자 등 거래의

상 방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통신판매 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등)①∙② (개정안과같음)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사이버

몰을 통한 거래과정에서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와 소비자 등 거래의

상 방 사이에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거래기록과

내역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선불식 할부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업을하는행위가금지되어있고,

●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 최고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개정안 제41조제1항제2호)

● 한편, 이 법 개정안 제23조제4항으로 선불식 할부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등을체결또는“유지”하는경우매출액등의자료를제출함에

있어허위의자료를제출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고, 

- 이를위반한경우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

정하고있음.

■ 문제점

● 선불식할부판매업자에게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체결”하지아니하고

업을하는행위가금지되어있어,

제28조(선불식 할부판매업자의 금지행위) 선불식 할부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업을 하는 행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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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보증기구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체결된 후 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매출자료 확인과정에 계약이“중지”되는 경우에

해 위법성을 판단할 근거가 불명확함.

※ 계약중지 기간에는 공제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공제보증기구로부터 사실상 소비자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뿐 아니라 이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도

금지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예시 】

제28조(선불식 할부판매업자의 금지

행위) 선불식 할부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피해를줄우려가있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업을 하는 행위

제28조(선불식 할부판매업자의 금지

행위) 선불식 할부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피해를줄우려가있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체결또는

유지하지 아니하고 업을 하는

행위

개정안 개선의견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한 평가 개요

금융위원회는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91개로서 법률 37개, 시행령 35개, 총리령 19개로 구성

된다.

이 중 2008년도에 금융위원회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

향평가 의뢰∙접수하여「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한국개발펀드법」등 11개의 법령에서 18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 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3



제2절 제∙개정 법령안 평가실적 분석 | 7776 | 제2장 제∙개정 법령안 평가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이법제4조에서는공중협박자금조달과관련되어있는개인또는단체등에

하여 금융거래제한 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

거래제한 상자로지정∙고시된자가금융거래등을하기위해서는같은법

시행령제2조에따라그허가를받도록하려는규정임.

■ 문제점

● 금융거래등의 허가신청에 따른 심사 및 결과통지 기간 등이 명시 되어

있지않아신청인이금융거래등의허가여부에 한심사완료시한과함께

그 결과가 통지되는 시점∙방법을 예측하기 어려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금융거래등의 허가신청에 따른 심사 및 결과통지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제2조(금융거래등의 허가) ①∙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 3. (생 략)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 입법례 】

▲ 농지법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

3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예시 】

제2조(금융거래등의 허가) 

①∙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따라 금융

거래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금융거래등의 허가)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

거래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각호의사항을신청서 접수일

로부터 [  ]일까지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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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약관 등의 보고)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후 10일 이내에 금융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에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한 보고의

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며, 상호저축은행이 표준약관에 따라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1)

■ 현 황

●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에 하여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금융위원회의상호저축은행약관변경명령요건을‘건전한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라고포괄적이고추상적으로정하고있어

- 금융위원회가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면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지에 한

구체성∙객관성이 떨어짐.

● 한편, 상호저축은행이약관의제정또는변경의경우금융위원회에사전에

보고토록하고, 이에 해금융위원회는변경명령을할수있도록하면서,

-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규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과 중복될 수

있어 준수부담의 적정성을 벗어날 수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보고받은 때에는 약관법에 따른 불공정

약관 여부를 위해 공정위에 통보 하도록 정할 필요

▶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시 이를 변경토록 명령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정할필요

【 예시 】

제18조의3(약관등의보고)

① (생 략)

<신 설>

제18조의3(약관등의보고)

① (개정안과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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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에 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한

보고의 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표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며,

상호저축은행이 표준약관에 따라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

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

도록요청할수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약관

이 이 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위반되거나그밖에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한

보고의 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표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호저축은행이 표준

약관에 따라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약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약관내용중투자자의권리또는의무와관련이없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

2. 제3항의 표준약관을 그 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전문투자자만을 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이 조에서“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④ 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상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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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이 법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업무를 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

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본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

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 금융위원회는 본인가 및 예비인가에 해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금융위원회가상호저축은행의본인가및예비인가에조건을붙일수있도록

하면서, 인가요건 외에 어떠한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그 요건과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며

제6조( 업의 인가)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ㆍ계속적으로 위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가(이하“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본인가 및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 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본인가를 하여야 한다.

⑥ 본인가 및 예비인가의 세부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

위원회가 정한다.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 또한, 상호저축은행이 인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로 그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본인가 및 예비인가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요건과 범위를 정하고, 상호저축

은행이 인가를 받은 후 조건의 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신설할 필요

【 예시 】

제6조( 업의 인가)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위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인가를받아야한다.

②∙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는 본인가 및 예비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⑥ (생 략)

<신 설>

제6조( 업의 인가)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위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인가를받아야한다.

②∙③ (개정안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본

인가 및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

행의 건전한 운 과 이용자 보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⑥ (개정안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상호

저축은행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취소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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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  ]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 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조건의취소또는변경을 신청

할수있다. 이경우금융위원회는2개월이내에조건의취소또는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인가의 내용

2.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

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7(주권상장법인에 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권상장법인에 하여이유를제시한후그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하여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조치를함에있어서필요한절차및조치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1. 제165조의2제2항각호의방법이아닌방법으로자기주식을취득하는경우

2. 제1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

한다)하거나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1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초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4. ~ 22. (생 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않는

등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주권상장법인에 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의 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 그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주권상장법인의법위반사실을공고하고정정을명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 언제 어느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는 지와 언제까지 정정

하여야 하는지 이행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떨어뜨릴수있음. 

●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기간 주권발행 제한,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 그요건을“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라고추상적이고포괄적으로정하여

주권상장법인에중 한 향이미치는사항을임의적으로판단할우려가

있으며

- 또한, 이러한 조치절차 및 조치기준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로

재량의 적정성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법 위반사실 공고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고, 이행기한을 정하여 정정명령

토록하는한편, 공고의세부적인절차와방법은금융위원회가정하도록 함.

▶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기간 주권발행 제한 등 중 한 향을 미치는 처분에

하여 그 요건을 명시하고, 세부적인 처분의 기준과 절차는 총리령으로

상향하여정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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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165조의17(주권상장법인에 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하여 이유를 제시

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하여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일정기간증권의발행제한, 그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165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하는 경우

2. ~ 22. (생 략)

<신 설>

제165조의17(주권상장법인에 한

조치) ①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법인에 하여 위반내용을

통보한 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위반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정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정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제165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하는 경우

2. ~ 22. (개정안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정

명령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하여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그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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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펀드의임원은사장, 이사및감사로구성되고, 임기는각각3년이며

- 펀드의임∙직원은 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하고,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음.

● 한편, 제정안 제20조에 펀드의 임원에 하여는「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 문제점

● 펀드는 자본금 15조원 전액 100% 정부출자금으로 구성되는 등 그 업무의

공공성으로인하여펀드의임∙직원에 하여는 리목적의겸직제한규정을

두고있으면서,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 2. (생 략) 

3.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2인

③∙④ (생 략)

제20조(임원의 공무원 의제) 펀드의 임원은「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개발펀드법」제정안 - 임원에 하여만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고 있어 펀드의 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의 뇌물죄 등에 준하는 죄를 범한 경우 제어

장치가미비

● 또한, 제정안 제10조에서는 펀드의 운 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의결

하기 위한 운 위원회의 구성원을 사장,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9인으로

정하고있으나, 

- 펀드의운 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의결하는운 위원회민간위원에

한공무원의제규정등책임확보장치가없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펀드의 직원과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에 하여도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할 필요

【 예시 】

제20조(임원의 공무원 의제) 펀드의

임원은「형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

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신 설>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① 펀드의 임원은「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

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펀드의 직원과 제10조제2항제

3호에 따른 민간위원은「형법」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경우이를공무원으로본다.

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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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법령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형법」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1. 실(국에 두는 실을 포함한다)ㆍ국장급 부서의 장

2. 지원 또는 출장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장

3. 금융기관에 한 검사ㆍ경 지도 또는 경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4.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5. 기타 실ㆍ국외에 두는 부서의 장

▲ 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운

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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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한 평가 개요

국토해양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

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469개로서 법률 141개, 시행령 158개, 부령 170개로

구성된다.

이 중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 향평가 의뢰∙접수하여「지하수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등 36개의 법령에서 75건의 개선

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 다.

국토해양부 소관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1

2. 산업∙개발 분야 제∙개정 법령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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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사업무의 행) ①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 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한광업진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7.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협회

※ 법 5조(지하수의 조사) : 국토해양부 장관은 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지하에 하여

부존 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07년도 국토해양부 주관 지하수 조사 예산 : 약 40억원

■ 문제점

● 지하수 조사 행기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협회만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지하수 조사 행기관으로서 기술능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춘 개인∙법인의 진입을 규제하고, 특정단체(한국지하수협회)에

한 특혜발생 가능성.

「지하수법 시행령」개정안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평가항목

● 특혜발생가능성(1-3)

■ 현 황

● 현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관리공단(총 6개 기관)에게

행하게 하고 있으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하수 조사 전문기관에

「지하수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추가 규정

※ 법 제26조의 2 : 지하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지하수개발 및

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제도의 개선 그밖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단체(이하

‘협회’) 설립[10인 이상 발기, 정관 작성, 국토해양부 장관 인가]

【 참고 법령 】

▲ 지하수 향 조사기관 등록현황 : 현재 400여개

지하수 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6)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질 및 지반∙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인 이상( 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인 이상을 말한다)이나「건설기술관리법」또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

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응용지질∙지하수기사, 토목∙지하수∙

굴착산업기사, 「건설기술관리법」또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3인 이상

2. 시설 및 장비

가. 지하수 수위측정장비와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수위측정장비는 수성시험시 지하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다. 수소이온농도(pH),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는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라. 장비의소유자와임 계약등을체결한경우에는당해장비를갖춘것으로본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하수의조사업무 행기관으로‘일정자격을갖춘개인또는법인’을규정

하고, 필요시 별도의‘조사 행기관 등록기준안’마련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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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사업무의 행) ① 국토해양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지하수조

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협회

제4조(조사업무의 행) ① 국토해양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지하수조

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 6. (개정안과 같음)

7.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개인 또는 법인

※ 필요시 별도 조사 행기관 등록기준 마련

개정안 개선의견

제59조의4(공제사업의 승인 등) ① 법 제36조의3에 따른 감리협회(이하“협회”라

한다)가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공제사업승인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공제사업에 한 업무운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운 위원회의 구성

및 운

3. 출자∙융자∙보증범위 및 세부내용

4. 공제규약

5. 공제금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6.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9.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6조의4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감리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2. 회원의 감리업무수행에 따른 입찰보증∙계약보증∙선금급 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보증

3. 회원의 감리업 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회원사 경 및 감리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회원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 기타 회원사 편익증진 사업

6. 회원사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④∙⑤ (생 략)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

【 참고 】

▲ 지하수 조사 행기관 추진실적(’98 ~ ’05, 건교부 주관)

�한국수자원공사 : 덕(’98 ~ ’00)*, 천(’00 ~ ’01), 포항, 부산, 경산(’02 ~ ’03),

구, 울산(’03 ~ ’04), 인천, 광주, 칠곡(’04 ~ ’05, 진행중)

�광업진흥공사 : 함평(’98, 2차년도), 해남(’99 ~ ’00), 거창(’01 ~ ’02), 양, 고흥

(’02 ~ ’03), 포천(’03 ~ ’04), 마산, 진해(’04 ~ ’05, 진행중)

�농업기반공사 : 김해(’04 ~ ’05, 진행중)

▲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공사와 행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배정하면, 수자원

공사에서 농촌공, 광진공, 지자연 등과 위탁계약을 실시하여 사업물량을 배분.



■ 문제점

● 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59조의4 제3항 제8호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규정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라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재량의 범위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로 구체적으로 규정

(법 제56조제1항제10호)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에서는“조합의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로

구체적으로 규정( 제13조제2항제8호)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포괄적규정의구체화

- 협회 공제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으로 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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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59조의4(공제사업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36조의4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원의 감리업무수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의 보장

2.회원의 감리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보증∙계약보증∙선금급 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그 밖에 공제규정

에서 정하는 보증

3.회원의 감리업 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회원사 경 및 감리기술의 개선∙

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제59조의4(공제사업의 승인 등)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법 제36조의4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원의 감리업무수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의 보장

2.회원의 감리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보증∙계약보증∙선금급 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그 밖에 공제규정

에서 정하는 보증

3.회원의 감리업 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회원사 경 및 감리기술의 개선∙

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개정안 개선의견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4(업무)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2. 감리원에 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3. 책임감리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4.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선금급지급∙

하자보수 등의 제 보증 및 회원에 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5.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감리협회는 공제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공제사업승인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을 첨부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밖의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

【 참고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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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 현 황

● 동∙서∙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을 입안하려는 해당 광역시장∙도지

사는공동으로종합계획안을작성하여그주요내용을미리주민및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공청회의 개최 절차에 하여 규정

■ 문제점

●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오프라인에 의한 공고만으로 의견청취 및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에 의한 의견청취 등 다양화 방안 미흡

※ 도시개발법시행령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제9조의2 제2항)

※ 도시개발법시행령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도록 규정(제10조 제1항,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된 의견을 반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하여진 기일이내에

당해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는 절차의 규정 미비

제2조(종합계획안의 의견청취 등) ①「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이하“종합

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려는 해당 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내용을 당해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종합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한 검토

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제정안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종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회원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 기타 회원사 편익증진 사업

6. 회원사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

하는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하는 사업

8.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④∙⑤ (생 략)

5. 회원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 기타 회원사 편익증진 사업

6. 회원사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

하는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하는 사업

8. 협회 공제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④∙⑤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도시개발법시행령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제출된 의견을 반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제9조의2 제5항)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의견청취방법의다양화및제출의견반 여부통보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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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2조(종합계획안의 의견청취 등)

①「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

(이하“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려는 해당 광역시장∙도지사

(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

으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내용을 당해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

신문 및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

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종합계획

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관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종합계획안의 의견청취 등)

①「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

(이하“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려는 해당 광역시장∙도지사

(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

으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내용을 당해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

신문, 관보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 및 전문가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종합계획

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관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정안 개선의견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반 할 것인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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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제6조 제5항은 정부의‘기업환경 종합 책’(’06. 9. 28.)에 따라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

사업에 하여 개발부담금을 50%감면토록 법령이 개정(6. 29. 시행)됨에

따라 감면 상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것임.

■ 문제점

● 개발부담금 50% 감면 상사업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

면서 [별표 1]의 5란“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과 10란의“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그밖의사업중창고시설조성사업”은 감면 상사업이명확하나

- 9란의“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개발사업전부가감면 상으로해석되어특혜소지

● 상위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감면 상사업을“ 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용

지조성사업”이라고규정하고있으나

-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별표 1] 5란“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이외에 9란

및 10란의 사업 중“창고시설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위임범위를벗어난것으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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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과제외 및 감면) ⑤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별표 1의 5란의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과

9란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및 10란의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그 밖의 사업 중 창고시설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하여는 개발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

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한 규제특례법」

5.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

10.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그 밖의 사업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터미널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

한다)으로 사실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한 사업의 경우 해당

부담금부과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지역개발사업

�특화사업(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업종류 근거법률 사업명

【 참고 법령 】

【 참고 】

[별표 1] 개발부담금부과 상사업(제4조 관련)



사업종류 근거법률 사업명

■ 검토결과 : 참고의견

▶ 시행령개정안제6조제5항과관련하여법률에서위임한“물류시설용지조성

사업”에창고시설조성사업이포함되는지에 한재검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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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6조제5항개발부담금50% 감면 상시설을명확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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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그 밖의 사업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의 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ㆍ농지ㆍ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

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한 사업의 경우 해당부담금 부과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

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예시 】

제6조(부과제외 및 감면) ⑤ 법 제7조

제2항제3호의“ 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별표 1의 5란의 물류시설용지조성

사업과 9란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및 10란의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그 밖의 사업 중

창고시설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6조(부과제외 및 감면) ⑤ 법 제7조

제2항제3호의“ 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의 5란의 물류시설용지조

성사업

2. 별표 1의 9란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중 창고시설

조성사업

3. 별표 1의 10란의 제1호 내지 제

8호와 유사한 그 밖의 사업 중

창고시설 조성사업

개정안 개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유통업무설치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

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개발부담금예정통지에 한규정을법률에구체적으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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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55호)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② 제1항의 초과일이 25일 이상 경과한 후에도 개발

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할 수 있다.(2007. 1. 31. 신설)

제15조(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비용 내역서가

제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가 개발 비용산출내역

서를 법 제24조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 참고 법령 】

【 참고 】

① 개발사업의 승인

(행정기관)

부당 상고지
(15일내)

개발부담금

산정기간

(40일내)

(15일내)

(15일내) (15일내)

미제출시
(25일내)

※ 미제출시에는
25일 경과후

(15일내)

② 개발사업의 준공

(행정기관)

⑤ 고지전심사청구

(사업시행자)

⑥ 심사결과통지

(시,군,구)

⑤ 고지전심사청구

(사업시행자)

④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⑦ 납부 고지

(시,군,구)

⑦ 납부 고지

(시,군,구)

③ 개발비용 내역서 제출

(사업시 행자)

④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시,군,구)

[ 당 초 ]

[ 개 정 안 ]

< 현행 개발부담금 부과절차 >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제15조제2항은 개발부담금 산정시 납부의무자가「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개발비용산출내역서」는 부과종료시점 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

터 40일 이내에 제출(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문제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나,

- 당초 훈령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부과기준일로부터 65일

(법정기일 40일+과태료 부과기간 25일)하던 것을 금번 시행령 개정안

에서 40일로 단축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중 한 사항으로

법령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규정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민간기업의

자격요건을 규정

-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각 호 중 3개 이상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한정

■ 문제점

●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민간기업의 자격요건 중

- “자기자본”과“매출총액”은 회사의 규모를 판단하는 사항이고

- “부채비율”과“ 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 “자기자본순이익률”은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서로 그 성격이 상이 한데도 이들

중3개이상에해당되면시행사의자격을주는것은자의적인운 예상

※ 예를 들어 위의 3항과 4항, 5항 등 3개의 조건을 충족하면은 1항의 자기자본이 10억인

소규모 회사라도 시행사의 자격이 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발전촉진지구의개발사업을시행할민간기업의자격요건을1항 및2항의회사

규모를 판단하는 사항과 3항, 4항, 5항의 회사경 상태를 판단하는 사항을

구분하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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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시행자) ②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의

경우(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3.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4.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업이익∙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 을 것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 퍼센트 이상이고 업활동

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 예시 】

제12조(사업시행자) ② 법 제13조제

1항제5호에 따른 민간기업인 사업

시행자의경우(2개이상의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

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3개 이상

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12조(사업시행자) ② 법 제13조제

1항제5호에 따른 민간기업인 사업

시행자의 경우(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

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5.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개선의견

【 참고 】

▲ 국내 신용평가기관 회사채평가 및 기업신용평가

① 회사채 평가

�설비자금 기타 중장기적인 자금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무보증 회사채,

금융채, 보증채, 기타 특수채)에 하여 원리금의 상환확실성 정도를 평가



신용등급 등급의 정의

■ 평가항목

● 특혜발생가능성 (1-3)

■ 현 황

● 발전촉진지구지정에따른조성토지의분양가격을조성원가기준으로할수

있는경우에 하여규정

-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정비시설 등 산업시설 및 정보처리∙전시∙연구

시설∙물류시설∙물류터미널및공동집배송센터를공급하는경우: 조성원가

- 공공청사∙학교∙종합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주차장(국가∙지자

체에 공급하는 경우) 및 자동차정류장∙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

용지∙이주 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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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등) ③ 조성토지의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기준

으로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조성

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

이윤 산정방식은「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정비시설 등 산업시설 및 정보처리∙전시∙연구

시설∙물류시설∙물류터미널 및 공동집배송센터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2. 공공청사∙학교∙종합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주차장(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정류장∙「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이주 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

토지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다만, 이주 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추가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다.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CC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C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신용등급 등급의 정의

AAA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다.

AA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A 채무상환능력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BB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
채무상환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② 기업신용평가

�설비자금 기타 중장기적인 자금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무보증 회사채,

금융채, 보증채, 기타 특수채)에 하여 원리금의 상환확실성 정도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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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위해 공급되는 조성토지의 분양가격은 원칙적

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하여 지는 것이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개발사업의공공성이충분히인정되어야하나

- 종합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주택건설용지 등은 사업주체가 민간으로서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등과 동등하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특혜발생소지내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3조제2호 조성된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상을 공공

시설로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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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 표 토지소유자 선임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할 것

2. 토지 소유권을 수인이 공유하는 때에는 그 수인의 동의를 받은 표

토지소유자 1인을 당해 토지소유자로 본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구분소유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인으로 본다.

3. 인가 관청에 인가신청을 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자는 동의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할 것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

■ 현 황

● 도시개발사업시행자및도시개발사업구역의지정등에 한동의자수산정

방법을규정

- 토지 소유권을 수인이 공유하는 때에는 그 수인의 동의를 받은 표 토지

소유자1인을당해토지소유자로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구분소유권을

가진토지소유자는각각을토지소유자1인으로봄.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

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참고 법령 】

■ 문제점

● 토지소유자 산정시 지상권자에 한 동의방법 불명확

- 법 제11조제6항 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

자의 범위에 지상권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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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범위에 지상권자를 포함시킬지에 한

규정이없어혼란초래
※ 지상권자가 다수일 때에 표자 1명 만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지상권자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등

●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 등에 동의를 한 후 토지를 매매하여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기존의 동의가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동의를또다시받아야하는지불분명

- 이에따라도시개발구역지정이후에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을방해하고자

하는자는토지를새로이취득하여도시개발사업의진행을방해는등분쟁

소지내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토지소유자에 한동의시지상권자에 한동의방법을명확히규정

▶ 토지소유자의 동의 후 소유권변경에 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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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환지방식+수용방식)

-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환지방식)

- 지자체등 환지시행

(환지방식)

- 조합설립

(환지방식)

- 토지수용 또는 사용

(수용방식)

-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

(법 제11조제6항)

- 토지면적의 2/3

- 토지소유자 1/2(법 제4조제3항)

- 토지면적의 1/2

- 토지소유자 1/2(법 제11조제2항)

- 토지면적의 2/3

- 토지소유자 1/2(법 제13조제3항)

국∙공유지 제외

토지소유자 2/3동의를

1/2로 완화(‘07.4.11)

- 토지면적의 2/3 소유

- 토지소유자 1/2(법 제21조제1항)

※토지소유자가 수용방식으로 추진시

: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면적

1/2을 소유하고 2/3의 사용 권원을

가진 자

구 분 동의내용 비 고

< 도시개발사업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

【 예시 】

제19조의3(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19조의3(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개정안과 같음)

4.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표하는 1인을 당

해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5. 법 제11조제2항 및 제6항, 제13

조에 따른동의를한자로부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기존

소유자의동의를인정한것으로본다.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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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100실 이상 오피스텔에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범위까지 타인에게 분양권 전매를

제한(법 제6조의3)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전매제한기간을 사용승인일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규정

-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

에는 전매행위 제한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 분양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매행위 제한을 종료할 수 있음.

■ 문제점

● 분양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매행위 제한을 종료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한 판단여부가 모호하여 재량권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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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

스텔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까지 소

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매행위 제한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분양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매행위 제한을 종료할 수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 참고 법령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분양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피분양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피분양자의 지위 또는 건축

물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행정구역 또는「주택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지정

되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감안하여 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 장 및 건축물관리 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5.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

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다만,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본 제정조문 제51조제3항은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 책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수단에

특별교통 책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기금’을

설치, 이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하려는 것임.

※ 기금의 재원 : ① 정부출연금 ② 특별교통 책개선부담금 ③ 기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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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전매제한이 허용되는 데도 피분양

자의 사정 등을 심사하여 자치단체장이 1년 이내인 경우에도 전매

제한을 허용할 경우 이를 악용한 사례발생 예상

■ 검토결과 : 개선의견

▶제2항 단서조항인‘분양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매행위 제한을 종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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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특별교통 책개선 부담금)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장 및 군수는 특별

책지역 또는 그 일부지역을 운행하는 자동차에 하여 특별 교통 책

개선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

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는 부담금으로 체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장 및 군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운행하는 자동차, 중교통수단, 그 밖에 국방목적 또는 공익상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장 및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ㆍ감면기준 및 부과ㆍ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교통물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정안

【 예시 】

제8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① (생 략)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일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일

부터 1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매행위

제한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분양

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매

행위 제한을 종료할 수 있다.

제8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일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일

부터 1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매행위

제한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단서

삭제>

개정안 개선의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특별교통개선부담금으로 체되는 혼잡통행료의“지방도시특별회계”와

“지속가능물류발전기금”간사용배분에관한사항을명시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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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지속가능 교통

물류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특별교통 책개선부담금으로 체하여

부과∙징수토록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잡통행료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용하 던 사업에 해 동 기금의 사용 가능 여부

규정이 없음.

● 혼잡통행료를 징수∙운용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수입 기반을 상실

하게 되고 그 기금을 이용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로비하는 등 소지가 있음.
※ 혼잡통행료 :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장이 부과∙징수, 지방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교통정비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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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

시간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 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

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

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 참고 법령 】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 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중교통업체의 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 예시 】

제51조(기금의관리∙운용)

①∙② (생 략)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기금의관리∙운용)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35조의 혼잡통행료

사용배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 중 일부 발췌

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한 출연, 기금의

부채 상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한다.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해당 처분기관이 항행민감시설사업의 면허 등을 함에 있어, 국토해양부

장관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요청하지 않고 면허 등을 하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의 진단의견을 반 하지 아니하고 면허를 한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련 면허 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운 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당처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문제점

●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부절차인 국토해양

부장관의 협의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면허취소∙사업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준수부담 부적정

- 더욱이 처분기관의 진단의견 이행여부 확인 규정 및 사업자에 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 등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별도의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

※ 해상교통안전진단 관련 규정(「해상교통안전법」)

- 처분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진단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2항)

- 법 제22조(사업장에 한 지도와 감독), 법 제23조(개선명령) 등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법률적근거없이피허가자에게불이익을주는제재조항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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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사후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면허 등을 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진단의견을 반 하지

아니하고 면허 등을 한 때에는 그 면허 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ㆍ운 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처분기관은 사업자가 제6조의2 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진단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해상교통안전법」개정안

【 예시 】

제6조의3(사후관리) ① 국토해양부

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상교통안전진

단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면허 등을

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진단의

견을 반 하지 아니하고 면허 등을

한 때에는 그 면허 등의 취소, 사

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ㆍ운 정

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기

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의3(사후관리) ① 국토해양부

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상교통안전진

단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면허 등을

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진단의

견을 반 하지 아니하고 면허 등을

한 때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이행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

기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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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현 황

● 해상교통안전진단 행업체에 한 등록취소, 업정지 등 제재처분에

한 사유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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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6(진단 행자의 등록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진단 행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2. 제6조의4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법인의 표자가 제6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표자가 제6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5.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6.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 또는 진단을 거부ㆍ방해

하거나 기피한 경우

8.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중에 진단업무를 계속한 경우

10. 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수행하게 한 때

「해상교통안전법」개정안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와 법인의

표자가 제6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하여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문제점

● 등록취소요건인 제5호‘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는 제6호 및 제7호와 비교할 때 준수부담이

과중하며

- 제9호‘ 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진단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업정지를 하는 것 보다는 등록취소하는 것이 처분의 실효

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등록취소사유를타입법사례와비교하여형평성있도록개선

- 제5호는등록취소사유에서제외, 제9호는등록취소사유에포함

【 예시 】

제6조의6(진단 행자의 등록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진단 행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제6조의6(진단 행자의 등록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진단 행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0.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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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례 】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1의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제82조( 업정지)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예정자는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항만∙신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등 사업

시행자의 구성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4.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함한다)

6. 연도별 투자계획∙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 등의 사용∙수익∙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8.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이주 책의 적정성 여부

6. ~ 7. (생 략)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제정안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제7조제1항은 사업시행예정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승인권자가 실시계획승인 시 검토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 문제점

● 제3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신항만∙신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이주 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1항의 사업시행예정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는“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이주 책”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주 책의 적정성을 판단

하는지 불분명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국토해양부장관은사업시행자가제출하는실시계획승인신청서류에“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이주 책”을 포함시켜 승인검토시 해당사항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심사할수있도록개선

- 제1항제8호를제9호로하고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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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개경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제출된 경우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하여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를 공개경쟁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개경쟁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제정안

【 예시 】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

예정자는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항만∙신공

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생 략)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

예정자는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항만∙신공

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 7. (제정안과 같음)  

8.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이주 책

9.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신항만∙신공항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외에

제3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제도를 도입

■ 문제점

●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외에 제3자의 사업참여를 허용토록 하는 공개경쟁

상사업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 공개경쟁여부를“공개경쟁에 부칠 수 있다”라고 선택재량으로 규정

하는 것은 공개경쟁에 부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공개경쟁을

원치 않는 사업시행예정자의 로비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9조제1항 공개경쟁 여부를“제3자에 의한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를

공개경쟁에부쳐야한다”라고기속행위로규정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

임 ∙양도하려는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문제점

● 사업시행예정자가 신항만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 ∙양도하려는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협의에 한 회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협의를 빨리 받기 위하여

담당자에게 로비 등 발생 소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6조의 사전 협의에 따른 회신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

제2절 기관별 제∙개정 법령안 평가 | 131130 | 제2장 제∙개정 법령안 평가

제16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 ∙양도(이하 이 조에서“처분”이라 한다)

하려는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 하는 경우에는 임 조건∙임 방법∙절차 및

임 료산정기준등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제정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

ㆍ양도(이하 이 조에서“처분”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

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 참고 법령 】

【 예시 】

제16조(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

임 ∙양도(이하 이 조에서“처분”

이라 한다)하려는때에는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

임 ∙양도(이하 이 조에서“처분”

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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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법 제14조에 의거 신고를

한 건축물 이외에 법 제20조에 의거하여 허가 또는 신고 상인 가설

건축물에 하여도 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의 명의변경이나 신상

변경시 증명서류를 첨부,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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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8조∙제9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 또는 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

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건축 또는 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③ (생 략)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통령령

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

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

【 참고 법령 】

■ 문제점

● 허가 상 가설건축물은 규모가 크고 공사기간이 길어 공사중의 현장관리,

안전관리, 재난시의 응, 관련법령 위반시의 책임소재 등을 위하여 소유

권이 변경된 경우 허가 관청에 이를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건축법 제20조제2항의 신고 상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으로 그 규모가 작고, 공사기간이 짧아 공사중의

구조적 안전성에 한 향이 적음에도 소유권 변동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준수부담이 가중하며,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후 준공시 까지의

기간이 짧아 건축주의 불편 초래

● 제11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서로 상이

- 법 제8조(리모델링에 비한 특례 등)∙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및 제

15조(건축주와의 계약등)은 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건축 또는

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에 한 규정과 무관한 조항임.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상에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상 가설

건축물을 제외하고

- 규칙 제11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법 제11조(건축

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로 정정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 규칙 제12조제4항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에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및 건축 관련 퇴직공무원, 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 또는 건축신고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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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축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 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수선∙용도변경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 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건축주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 건축물에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설계

사무소 근무경력자, 건축관련 퇴직공무원 및 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 또는 건축신고 를 받기 위한 관련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예시 】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8조∙제9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 또는 수선에 관한 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와 법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3. (개정안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사유는 업무의 내용이 건축주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비전문가가

설계를 하여도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어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서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자 한 것임에도

- 인∙허가 관청에서 지정하는 특정인에게 건축물의 설계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고 당초의 건축사 업무에서 제외한 취지에도

맞지 않음.

● 건축관련 업무 행자 지정기준의 객관성 미흡

- 법에서 설계 행업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관련 퇴직공무원 및 건축

사사무소 근무경력자”등은 자격여부에 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행

업자 지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등 자의적 운용 예상

- 실질적인 자격유무 즉 설계사무소 근무 경력자, 퇴직공무원, 기술자격

유무의 사실 확인 여부 등에 따른 행정관청의 새로운 행정절차 신설로

업무 가중

- 특히“퇴직공무원”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퇴직공무원이 로비를

통해 현직공무원에게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부조리 발생이 우려됨.

● 현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를 특정 행업자 업역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행토록 하는 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새로운 규제의

신설로서 국민 부담 가중 우려

■ 문제점

● 법 제23조에 의거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의 업무에서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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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주택법」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

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 건축법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이란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 또는 제12호(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와 유사한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15조제5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 법률 개정취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이라도 일반 건축주가 설계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곤란하여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건축 관련 퇴직공무원 등이 건축주의 설계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 법령 】

▲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주택법」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 참고 법령 】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2조제4항 개정안을 건축주의 편의제공 차원에 맞추어 개선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에

한 건축물의 설계 또는 신고를 행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

기술자 등에 한 정보를 건축주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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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 ③ (생 략)

④ 건축주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에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하는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건축관련 퇴직공무원 및 기술자격

소지자 등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 또는 건축신고를 받기 위한

관련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

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라 건축

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

축물에 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건축신고를 행할 수 있는 건축사

사무소 및 건축기술자 등에 한

정보를 건축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제25조(평가 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

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을 따르지 않아 부실하게

교통수요를 분석하거나 교통수요를 예측한 경우

3.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이내에 그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최근 2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업무정지 기간 중 타당성평가 행 업무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 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평가 행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및 평가수행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5.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제23조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여

하거나 도급받은 타당성평가 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7.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당성평가 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하여 2년 이상 타당성평가 행 실적이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교통체계효율화법」개정안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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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례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평가 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평가 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여한 경우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7.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9.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행실적이 없는 경우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 먹는물관리법

제17조(조사 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

(이하“조사 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

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환경 향조사 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나 중 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 향조사

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 향조사 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 향조사 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8.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 행위를 한 경우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현 황

● 평가 행자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제25조제1항은

중 한 위반행위로서 당연취소사유를 명시

● 제25조제2항은 평가 행자의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와 6개월 이내 기간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

■ 문제점

●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처럼‘타당성 평가서를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와‘타당성 평가서 작성시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당연취소사유로 보는 것은

사업자에 한 과중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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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 향조사 행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 향평가법

제39조(평가 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평가 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최근 2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 환경 향평가 행 업무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평가 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정지를명령할수있다.

1. 평가 행자가 제35조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5조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서등이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

등을 작성한 경우

5. 제3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제3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여

하거나 도급받은 환경 향평가 행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7. 제3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8.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 향평가 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하여 2년 이상 환경 향평가 행 실적이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예시 】

제25조(평가 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 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

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른 투자평가지

침을 따르지 않아 부실하게 교통

수요를 분석하거나 교통수요를

예측한 경우

3.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제18조

제2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 6. (생 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 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

할 수 있다.

제25조(평가 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 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4. ~ 6. (개정안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 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

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등록취소의 당연취소사유 중에서 중 한 위반행위가 아닌 사항은 임의

취소사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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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주무기관의 장(발주자)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의 실시를

타당성평가 행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음.

※ 주무기관의 장 : 공공기관의 장 및「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도급계약 체결된 타당성평가 행자가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타당성평가 행 계약에 한하여 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이 법에 따른 평가 행자로 봄.

■ 문제점

● 등록취소된 평가 행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업자이므로 타당성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 발주자인 주무기관의 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계약 쌍방간에 분쟁의 소지

● 다만, 행자의 업무가 상당히 진척되어 계약해지 또는 업무정지의 경우,

오히려 발주자에게 공정 지연 등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취소되거나 정지된 평가 행자가 업무를 계속

하게 할 필요성은 있음.

● 또한, 등록취소된 평가 행자가 그 처분의 내용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주무기관의 장이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어려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등록취소된 평가 행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처분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

▶ 타당성평가 행의 주무기관의 장(발주자)이 등록취소된 평가 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144 | 제2장 제∙개정 법령안 평가

1. ~ 7.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생 략)

1. ~ 7. (개정안과 같음)

8.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

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른 투자평가

지침을 따르지 않아 부실하게

교통수요를 분석하거나 교통

수요를 예측한 경우

9.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제18조

제2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제26조(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 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25조에 따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타당성평가 행

계약에 한정하여 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평가 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 행자로 본다.

「교통체계효율화법」개정안



■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 현 황

● 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제50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할 경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토록 함.

■ 문제점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등은 결정 혹은

인가 전에 반드시‘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가 있으나, 

- 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시에 법제50조제1항의 의제되는 사항중,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포함되지 않아 이해관계자에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함.

●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은인가전에관계서류의사본을20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의제처리하는 환승센터개발실시

계획에는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규정하여 일반인의 열람기간을

축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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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26조(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

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25조에

따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타당성평가 행 계약에 한정하여

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평가 행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

행자로 본다.

<신 설>

<신 설>

제26조(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

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25조에

따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타당성평가 행 계약에 한정하여

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평가 행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

행자로 본다.

③ 제2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평가 행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타당성평가 행업무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

행자의 폐업이 제24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타당성평가 행업무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평가 행자로부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 ]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평가 행자와의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제49조(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지정권자는 제4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 승인할 때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체계효율화법」개정안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운 함에 있어 참여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제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운 에 참여하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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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열람기간은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의 열람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

▶ 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승인전에‘주민등의의견수렴’절차를법에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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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49조(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 ]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승센터개발사업의 이해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ㆍ

도지사 또는 환승센터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환승센터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 하여야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도시 시장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도시 시장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민간참여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해상∙항공

교통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운 함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이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운 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통체계효율화법」개정안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

-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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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의

종류, 방법 및 기준이 없어 임의적인 재량권 행사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민간사업자에 한 지원의 종류를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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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83조(민간참여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해상∙항공

교통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

운 함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장려

하고 이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교통체계의 개발∙운 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3조(민간참여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해상∙항공

교통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

운 함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장려

하고 이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교통체계의 개발∙운 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제11조(시공자의 선정) 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

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

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제39

조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6조에 따른 주민 표회의가

통령령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1조제2항 토지등소유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규정

▶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시공자 선정기준을 기속재량규정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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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법 제11조제2항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법 제8조제3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토지등소유자 단독시행

방식과 토지등소유자와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규정

하고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할 경우의 시공자

선정시기가 불분명

●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지정한경우사업시행인가를받은후 주민 표회의가 통령

령이정하는“경쟁입찰의방법에따라추천한자를시공자로선정할수있다”

라고재량사항으로규정하고있어향후분쟁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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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

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

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합동법인

또는「신탁업법」제3조제3항에 따른 신탁회사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 예시 】

제11조(시공자의 선정)

① (생 략)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

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

11호나목에 따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시공자의 선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

나목에 따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참고 】

【 참고 법령 】

▲ 위원회 재개발∙재건축 투명성확보방안 제도개선(2006. 5월)

3. 참여업체의 선정시기∙기준∙절차 등 명확화

가. 건설회사(시공사∙공동시행자)선정관련 기준 등의 구체화

� 법률상의 시기와 다르게 추진위 단계에서 참여를 허용한 유권해석이 건설회사 사전

개입 및 금품제공 요인이 되므로 폐지

�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동시행자 선정시 경쟁입찰 방식, 낙찰방식 등의 구체화



■ 현 황

●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하선교 가 있을 때마다 승무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선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를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선박소유자의 선박이 동일항로로 1일 2회 이상 왕복운항하는

경우, 동일 선박소유자의 어선이 인접한 장소에서 공동 조업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인을 할 수 있으며,

- 운항중인 여객선이 수리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할 때를 비하는 예비

여객선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괄공인을 할 수 없도록 함. 

■ 문제점

● 제20조의2 제2호를 삭제하면, 현재 여객선소유자로서 일괄공인을 신청

할 수 있다는 법령을 알고 신청하지 않고 있는 여객선소유자에게는 일괄

공인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

※ 제20조의2 제2호 : 운항중인 여객선이 수리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할 때를 비하는 예비

여객선의 경우에는 일괄공인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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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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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일괄공인)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

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고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 승무할 수

있도록 교 승무하는 선박과 승무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할 수 있다. 

1.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선박(단, 어선은 제외한다)이 동일

항로 또는 인접항로에 계속하여 1일 2회 이상 왕복운항하는 경우

2. <삭 제>

3.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어선이 인접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원법 시행규칙」개정안

【참고 법령】

▲ 선원법

제44조(승무원명부의 공인) ①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별로 승무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서 국토해양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의 승하선 교 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비치한 승무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선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승무원명부에 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승무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하선 교 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중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선원의 승무원명부에 하여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소유

자는 선장으로 하여금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

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6조에 따른 주민 표

회의가 통령령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

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6조에 따른 주민 표

회의가 통령령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공항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항시설 관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

향도 조사를 하여야 함. 

● 소음 향도 조사에 따라, 소음 책지역은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으로

구분되고 이에 한 구체적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함.

■ 문제점

● 소음 책지역은 소음 향도 측정결과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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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20조의2(일괄공인)

① (생 략)

1.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선박(단, 어선은 제외한다)이 동일

항로 또는 인접항로에 계속하여

1일 2회 이상 왕복운항하는 경우

<삭 제>

3.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어선이 인접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경우

② (생 략)

제20조의2(일괄공인) 

① (개정안과 같음)

1.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선박(단, 어선은 제외한다)이 동일

항로 또는 인접항로에 계속하여

1일 2회 이상 왕복운항하는 경우

2. 운항중인 여객선이 수리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때를 비하여

이를 체하여 운항할 예비여객

선을 운 하는 경우(예비여객선의

승무정원이 운항중인 여객선의

승무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어선이 인접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경우

②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제5조(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정∙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소음 책지역의 생활환경의 침해를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음피해방지 책(이하“소음 책”이라 한다)이

필요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이하“소음 책지역”

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공항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항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음 책

지역의 지정∙고시를 위한 소음 향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음 책지역은 소음 향도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소음 책지역의 범위 및 각 구역별 구체적

소음 향도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음 책지역에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하“시∙구청장”이라 한다)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 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기존 일괄공인 받은 여객선소유자와 여객선소유자로서 일괄공인 신청을

하지 않은 자간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 예비여객선에 한 일괄공인 허용

조항인 제20조의2 제2호를 그 로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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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5조(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정∙

고시)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소음 책지역은

소음 향도에 따라 제1종 구역, 제

2종 구역,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소음 책지역의 범위 및 각 구역별

구체적 소음 향도 기준은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제5조(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정∙

고시)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소음 책지역은

소음 향도에 따라 제1종 구역, 제

2종 구역,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소음 책지역의 범위 및 각 구역별

구체적 소음 향도 기준은 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개선의견

제9조(이전보상) ① 제1종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

이나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이나 당해 토지의 정착물을 소음 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제1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이하“매수 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

하여야 한다

제11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매수 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상토지로 통보를 한 때에는 통령

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 상토지를 매수

하여야 한다.

③ 매수 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매수가격”이라 한다)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 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소음피해주민의 지원 및 혜택이 결정되므로,

소음 책지역 구분기준을 포괄적으로 부령에 위임하는 것은 재량이

과다함.

- 소음 책지역 구분기준은 국토해양부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이 아닌 다른 부처들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소음 책지역의 구분기준을 국토해양부령에서 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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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용의 부담)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1조 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

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락한 경우

2. 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토지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3조(매입된 토지의 관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 제4항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토지(이하“기부채납 토지”라 한다)가 이 법의 목적에 적합

하게 관리되도록 적절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 장관은 공항시설관리자에게 매입된 토지에 녹지 를 조성

하거나 완충지 의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채납 토지를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부채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광장,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용도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 하여 당해 토지를 여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 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예측가능성(3-2)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5조에 의하여 부담금 등을 부과∙징수하며, 공항

시설관리자는 이러한 부담금을 이용하여 이전보상∙토지매수 등을 시행

● 공항시설관리자는매수한토지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기부채납하여야함.

■ 문제점

●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담금 등을 부과∙징수하고, 공항시설관리자가 이러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이전보상∙토지매수의 주체가 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 시의 토지∙보상 등에 비추어 일반적

보상 원칙에 맞지 않음.

- 국토해양부장관이부담금등의부과∙징수의주체이기때문에이전보상∙

토지매수도 그 재원의 주체인 국토해양부장관이 맡는 것이 타당

- 따라서, 공항시설관리자가 이전보상∙토지매수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 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 기부채납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필요

● 부담금등의 부과∙징수와 이전보상∙토지매수의 주체를 국토해양부장

관으로 통일시키는 경우, 이전보상∙토지매수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할 자에 한 위탁규정이 부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부담금등의 부과∙징수와 이전보상∙토지매수의 주체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통일



▶ 기부채납과 관련된 조문 삭제

▶ 이전보상∙토지매수 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할 공항시설관리자에 한

위탁규정 신설

제2절 기관별 제∙개정 법령안 평가 | 163162 | 제2장 제∙개정 법령안 평가

【 예시 】

제9조(이전보상) ① 제1종구역의 지정∙

고시 이전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

이나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물

이나 당해 토지의 정착물을 소음

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실의 보상을 공항시설관리자

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제1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이하

“매수 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

하여야 한다

제11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공항

시설관리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

내에 매수 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매수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9조(이전보상) ① 제1종구역의 지정∙

고시 이전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

이나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물

이나 당해 토지의 정착물을 소음

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실의 보상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제10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제1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이하

“매수 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

하여야 한다

제11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국토

해양부장관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매수청구를받은날부터2월이

내에 매수 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매수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제정안 개선의견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상토지로 통보를 한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매수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 상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국유

재산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12조(비용의 부담) ① 공항시설관

리자는 제11조 제3항에 따른 매수

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

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2. (생 략)

③ (생 략)

제13조(매입된 토지의 관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 제4항에

② 국토해양부장관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상토지로 통보를 한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매수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 상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삭 제>

④ (제정안과 같음)

제12조(비용의 부담) ①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11조 제3항에 따른 매수

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

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2.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제13조(매입된 토지의 관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입된 토지가

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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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기부채납 받은 토지(이하“기부

채납 토지”라 한다)가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적절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채납 토지를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부채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광장,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용도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하여 당해 토지를

여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권한의 일부를 재위임 할수있다.

<신 설>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

되도록 적절한 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입된 토지를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매입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광장,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용도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하여 당해 토지를

여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권한의일부를재위임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전보상

및 토지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시설

관리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매수 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

한 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 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 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 상토지임을 알린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 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 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매수가격”이라 한다)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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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용의 부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면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락

한 경우

2. 법령의 개정∙폐지나 오염원의 소멸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제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소음 책 수립 상인 공항(5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할 때,

승객에게 부담금을 징수

제15조(부담금등의 부과∙징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가 소음 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하여 제14조에 따른 소음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이하“소음부담금”이라 한다). 이 경우 소음부담금은 해당 항공기의

공항 착륙료(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를 탑승하는 승객이 제6조에 따라 소음 책

수립 상인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할 때에는 승객에게 부담

금을 징수할 수 있다(이하“승객부담금”이라 한다). 이 경우 승객부담금은

2,0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과 승객부담금의 부과기준∙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통령령이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와 제8조의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하여는

제1항의 금액에 그 금액의 2배를 더한 금액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소음부담

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승객부담금은 제6조에 따른 소음 책을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징수하지 아니 한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 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 승객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소음 책 사업에 사용하며, 이를 완료하 을

때는 부과∙징수하지 않음.

■ 문제점

● ’94 ~ ’07년간 소음 책 사업을 추진하 으나 소음 책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새로이 항공기 탑승 승객에게까지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준수

부담이 과중함.

※ 현재 공항 이용시 징수∙부과되는 부담금

① 국외여행자납부금

�국내공항∙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10,000원(선박이용시 1,000원) 징수

② 국제교류기여금

�여권을 발급받는 자에게 2,000원 ~ 15,000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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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소음 책(같은 법 제정안 제6조제2항)

�방음시설 설치

�냉방시설 설치 지원

�공 방송 수신료 지원

�냉방시설 가동 전기료 일부(학교, 생활보호 상자에 한한다.)

< 소음 책사업 추진실적 >

총 계 3,656 1,347 125 2,184

김포 3,222 1,146 79 1,996

김해 134 83 14 36

제주 257 116 29 112

울산, 여수 43 2 3 40

공항별 총 계 ’94~’07 ’08년 계획 ’09년 이후

(단위 : 억원)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소음 책 사업의 원인자가 아닌 승객에게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이를 삭제

【 예시 】

제15조(부담금등의 부과∙징수)

① (생 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를 탑승

하는 승객이 제6조에 따라 소음 책

수립 상인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할 때에는 승객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이하“승객

부담금”이라 한다). 이 경우 승객

부담금은 2,0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

부담금과 승객부담금의 부과기준∙

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소음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승객부담금은 제6조에 따른 소음

책을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5조(부담금등의 부과∙징수)

① (제정안과 같음)

<삭 제>

② 제1항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

기준∙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

4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소음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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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

4. 한국토지공사

5. 한주택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자 2이상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소음피해지역권에 한 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는 소음 책사업이 필요

없는 시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 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 소음 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에 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

■ 문제점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이 지정된 곳의 사업시행자를 국가, 지자체, 한

국공항공사 등으로 한정하여, 그 밖의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를 사업참여에서 제외시킴.

- 공항소음방지를 위해 제1종구역 및 제2종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다소 사업의 수익성면에서 민간기업에서 하기가 어려울 지라도,

사업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다른 법령 사례와 형평성을 맞추고, 해당 개발사업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도록, 시행자의 범위를 추가∙보완

【 참고 】

< 현행 시설물 설치제한 및 용도제한 내용 >

시설물

설치제한

용도제한

신축 및 증∙개축금지

완충녹지, 공항시설

1. 신축금지

2. 방음시설 설치조건

증∙개축 허가

전용∙일반공업지역 방음시설 설치 조건

방음시설 설치조건

신축, 증∙개축허가

소음피해지역

1종(95웨클 이상) 2종(95~90) 3종(90~75)

소음피해예상지역
구 분

【 예시 】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중

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중

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

기관

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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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토지공사

5. 한주택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이상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

6.「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

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소음

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③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

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

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조합”이라 한다)

7.「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는 법인 중 과 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9.「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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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

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 ⑩ (생 략)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시행자)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 한주택공사법」에 따른 한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건설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 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 억제권역”이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본사”라

한다)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경우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여러 개의 법인이 모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총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과 억제권역에서「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같은 법 제30

조에 따른 학원 학은 제외한다)을 운 중인 학교법인으로서 학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④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1.「주택법」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업실적( 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일 것

2. 경 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⑤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 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

건축공사업에 한한다)에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

능력 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상이

되는 자

⑥ 법 제11조제1항제10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한 투자실적이 있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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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 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건설

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

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

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당해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요청을 받은 날(당해 하수급인으로부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 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해 계속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하수급인은 그 처분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설공사는 건설업 면허 소지자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처분을 받게 되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없으나

�건설공사의 경우 연속성을 갖고 수행되기 때문에 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처분과 함께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주자나 건축주가 원하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조항임

■ 문제점

● 하수급인이 업정지 및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공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지고 있음에도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계약과정에 개입할

소지 제공

- 발주자가 계약해지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법적 근거가 없고, 하수급자는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발주자에 로비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4조제5항 하도급계약 해지에 한 결정 권한을 당사자인 원도급자가

행사하도록 개선

-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요청사유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법 제14조는 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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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14조( 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④ (생 략)

⑤ 발주자는 당해 하수급인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요청을 받은 날(당해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4조( 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수급인은 당해 하수급인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제55조(경로당 등) ① ~ ③ (생 략) 

④ 300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인 이상

(500세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의 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춘「 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

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지역의 보육시설 설치현황 및 수요 등을 감안

하여 설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4. (생 략) 

⑤ (생 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사업시행자는 300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보육시설을 설

치하여야 함.

-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지역의 보육시설 설치현황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즉,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보육시설의 설치여부를 결정

※ 사업계획승인권자(주택법 제16조)는 사업규모에 따라 구분

ⅰ) 국토해양부장관

ⅱ)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ⅲ)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제2절 기관별 제∙개정 법령안 평가 | 181180 | 제2장 제∙개정 법령안 평가

【 예시 】

제55조(경로당 등)

① `~ ③ (생 략) 

④ 300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

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인 이상

(500세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의 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춘「 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지역의

보육시설 설치현황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4. (생 략)

⑤ (생 략)

제55조(경로당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300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

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인 이상

(500세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의 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춘「 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

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보육시설 설치현황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4.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보육시설의 설치여부 판단은 해당 지역의 보육시설 설치현황 및 수요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함.

【참고 법령】

▲ 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

시설을 설치∙운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

시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육시설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 문제점

● 사업계획승인권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공립보육시설 및 국∙공립

보육시실외의 보육시설 설치에 한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 국토해양부장관까지도 보육시설 설치현황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보육

시설 설치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재량이 과다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공정한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량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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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순환골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신청자의 부정 또는 허위가 확인된

경우’나‘공정한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인증업무처리기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건설기술연구원)

■ 문제점

●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순환골재 품질인증심사의 신청을 반려하는

사유로‘공정한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나,

심사진행이 곤란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지게 될 소지가 있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도 떨어

뜨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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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인증심사의 중지 및 신청서 반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심사를 중지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정 또는 허위가

확인된 경우

2. 기타 인증업무기관의 장이 공정한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개정안

【 예시 】

제5조의2(인증심사의 중지 및 신청서

반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심사를 중지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정 또는

허위가 확인된 경우

2. 기타 인증업무기관의 장이 공정한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5조의2(인증심사의 중지 및 신청서

반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심사를 중지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정 또는

허위가 확인된 경우

2. 인증업무기관의 장이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 등으로 공정한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경륜∙경정법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公正)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2. (생 략)



■ 문제점

●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창의

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 건축물 또는 단지형

다세 주택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판단기준이 모호한 규정

으로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 우려

- 현재 기존법령에 따라 건축심의, 미관심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

조항을 적용할시“창의적인 디자인”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므로

허가권자의 재량의 범위가 커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받기 위한 건축

주의 로비 우려

※ ○○시 ○○장은 1003년12월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층고제한해제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서울신문)

■ 검토결과 : 개선의견

▶‘제6조제1항제8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하는“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 건축물”에 한 판단시 건축심의

위원히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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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 건축물 또는 단

지형 다세 주택에 하여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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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 건축물 또는

단지형 다세 주택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9. ∙10. (생 략)

「건축법시행령」개정안

▲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건축

관계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

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나 건축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 도로로 둘러

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에 하여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참고 법령】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는 자는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금융

기관∙외국정부기관∙사립학교는 매입의무에서 제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따라, 기존조문에서규정된‘정부투자기관’을「공공기관의운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

■ 문제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 개정안에서는 이를‘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규정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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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6조(적용의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아름

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 건축물

또는 단지형 다세 주택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법

제60조및법제61조에따른기준

9. ∙10. (생 략)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개정안과 같음)

8.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아름

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 건축물

또는 단지형 다세 주택으로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9. ∙10.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마.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조합 또는 기관

5. 주한 외국정부기관

가.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나. 국제기구( 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다. 미합중국 군 및 국제연합군( 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

6.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별표 2의 비고 제1호에 규정한 채권

매입의무면제 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 헌법ㆍ정부조직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3.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

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4. 금융기관

가. 한국은행법ㆍ한국산업은행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및 은행

법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라. 삭 제

「도시철도채권매입 사무취급규칙」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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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개선의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적용 상을 그와 일치

되도록「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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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의 적용 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투자기관”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

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

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하여는 이 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 예시 】

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별표 2의 비고 제1호에 규정한

채권매입의무면제 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3.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4. � 6. (생 략)

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별표 2의 비고 제1호에 규정한

채권매입의무면제 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개정안과 같음)

3.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다만,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

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한다)

4. � 6.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08. 11. 10. � 11. 29.)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 ④ (생 략)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중 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다만,「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중

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

입은행 및「은행법」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

이란 총톤수 2톤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2.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3. 호수∙하천∙항내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4.「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경유지를 포함한다)가 2해리 이내인 선박

② (생 략)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선박안전법」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과‘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은 이 법에 의하여,「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함.

●‘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선박’을동시행규칙개정안제72조제1항에서규정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현 황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항만시설에 한 보안심사업무 및

보안교육에 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행∙지정할 수 있음.

● 보안심사 행기관∙보안교육기관에 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중,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위반행위 하나에 해서만 처분

하도록 하고,

- 위반행위가 모두‘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위반행위에

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만약, 보안심사 행기관∙보안교육기관이 업무정지 1개월과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인 업무정지 3개월의 1/2인

1.5개월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되어, 

- 당초 업무정지의 합계인 4개월보다도 많은 4.5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제재가 과다해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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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① 법 제

29조제2항에서“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2톤 이상

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2. � 4. (생 략)

② (생 략)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① 법 제

29조제2항에서“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어느 하나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다만,

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

으로 한다.

2. � 4.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별표 6] 보안심사 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48조

제1항 및 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하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나. ∙다. (생 략)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문제점

● 동 조항은 특정 소규모의 선박에 해서 무선설비의 설치를 면제토록 하는

것이나, 개정안 제72조제1항 본문에서는‘총톤수 2톤 이상으로서’라는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음.

- 예를 들어, 총톤수 2톤 이상 5톤 미만의 어선은 무선설비의 설치가 면제

되지만, 총톤수2톤미만의어선은무선설비를설치하도록해석될수도있음.

※「선박안전법」의 개정∙공포(’08. 2. 29.)로 ’08. 10. 1. 이후 건조되는‘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72조제1항 본문의

‘총톤수 2톤 이상으로서’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제72조제1항 각 호의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을‘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다만, 어선의 경우

에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로 바꾸어,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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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별표 6]제1호가목은‘각각의 위반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처분할

경우, 해당 업기관에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거운 위반행위 하나에 해서만 처분토록 한다’는

해당조문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행정제재처분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무거운 위반행위에 한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에‘각각의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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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별표 6] 보안심사 행기관 및 보안

교육기관에 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중한처분을하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수있다.

나. ∙다. (생 략)

[별표 6] 보안심사 행기관 및 보안

교육기관에 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

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다.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법예고 ’08. 12. 9. � 12. 29.)

[별 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나. (생 략)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인증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생 략)

[별표 6] 보안심사 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나. (생 략)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회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8조

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 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선박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안심사 행업무 등에 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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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국토해양부장관은 보안심사 행기관∙보안교육기관에 한 행정제재처

분의 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음.

- 감경사유는 [별표 6]제1호다목에서 4가지로 규정

■ 문제점

● 감경사유 중‘그 밖에 보안심사 행업무 등에 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함.

- 감경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행정처분 담당자는 감경처분을 임의적

으로 할 수 있고, 피처분기관은 감경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포괄적이고 불분명한‘감경사유’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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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별표 6] 보안심사 행기관 및 보안

교육기관에 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나. (생 략)

[별표 6] 보안심사 행기관 및 보안

교육기관에 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나.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회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

지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8

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보안심사 행업무

등에 한 정부 정책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회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

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8

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 (3) (개정안과 같음)

<삭 제>

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제6조(보호구역 출입허가 등)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출입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공항운 자가

정하는 출입허가신청서를 공항운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 출입절차 위반자에

한 제재,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운 자가

정한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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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공항의 보호구역 또는 임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차량에 하여는 공항운 자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 보호구역의 출입허가, 출입절차 위반자에 한 제재,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운 자가 정하도록 규정
※“공항운 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말함

■ 문제점

● 보호구역 출입허가 사항 등을 공항운 자에게 위임하면서 출입절차 위반

자에 한 제재 사항도 공항운 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사람은 공항공사 직원을 포함하여 항공사직원

등 공항 안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사람들로서

- 공항 출입절차 위반자에 한 제재사항을 공항운 자에게 위임하면서

제재의 종류 등도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자의적 운 소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6조제5항 공항운 자에 한 위임 규정에서 보호구역 출입절차 위반

자에 한 제재 조항 삭제
※ 법률에 제재범위 및 제재의 종류 등 위임근거를 마련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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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6조(보호구역 출입허가 등) 

① ~ ④ (생 략)

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 출입절차

위반자에 한 제재,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

운 자가 정한다.

제6조(보호구역 출입허가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항운 자가 정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한 평가 개요

지식경제부는 상업∙무역∙공업, 외국인 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우편∙우편환 및 우편 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313개로서 법률 100개, 시행령 108개, 부령

105개로 구성된다.

이 중 2008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 향평가 의뢰∙접수하여「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등 20개의 법령에서 35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 다.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2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

제12조의2(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의 인증) ① � ⑦ (생 략)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에 의한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신청하거나 받은 자에 하여 우 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신청하거나 받은 자에 하여 재정지원

등의 우 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임.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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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12조의2(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의

인증) ① � ⑦ (생 략)

⑧지식경제부장관은제27조에의한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신청하거나

받은 자에 하여 우 할 수 있다.

제12조의2(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의

인증) ① � ⑦ (개정안과 같음)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에 의한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자에

하여 우 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제3조의2 (관계회사)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

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

지원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2. 기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관계회사”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기업간 지분보유에 따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군을 말함.

●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규정

-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의 산정 등

●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규정(제3조의2 제3항제2호)

■ 문제점

●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문제점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한 우 상을 규정하면서, 

- 인증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신청한 자에 해서도 우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청은 하 지만 인증은 받지 못한 자까지 우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 상의 적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소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한 신청은 하되 인증을 받지 못한 자는

우 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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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정보에 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

되지않아쉽게확인하고예측하기어려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

■ 평가항목

● 접근성과공개성(3-1)

【 예시 】

제3조의2(관계회사)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

업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 지원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2. 기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3조의2(관계회사)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

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

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 지원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

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개정안 개선의견

제4조(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역간 연계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 제7조

제1항에 따른 광역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하“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제28조에 의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이하“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7조(광역발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제28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

위원회(이하“광역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이하“광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한다.

제8조(시∙도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특성있는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 또는 둘이상의 시장∙

군수는 해당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하“기초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기초생활권 계획에

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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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 연계와 협력증진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지역발전계획, 부문별발전계획, 광역계획, 시∙도계획, 기초생활권계획

■ 문제점

● 지역∙계층∙경제 역 등의 사이에 이해관계가 립할 수 있는 사안 등에

하여 지역발전계획, 부문별 발전계획, 광역계획, 시∙도계획, 기초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이

해당사자의 권익에 피해를 줄 우려 및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미흡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역발전계획, 부문별 발전계획, 광역발전계획, 시∙도발전계획, 기초

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청취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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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신 설> 제○○조(공청회의 개최) ① 정부는

제4조의 지역발전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반

하여야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5

조의 부문별 발전계획의 수립, 제7

조의 광역발전계획의 수립, 제8조의

시∙도발전계획의 수립, 제9조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시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심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제품이나 문서 등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④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마크의 서식 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안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 인증 신청인으로부터 인증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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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비용을징수할수있다」고만규정하고비용징수의기준∙방법등에관한

규정이없어자의적으로운 될수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인증 비용 징수의 기준∙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이 비용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

【 예시 】

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 

① (생 략)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

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심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③∙④ (생 략)

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

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심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 인증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⑤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한 평가 개요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 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그 밖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120개로서 법률 39개, 시행령

42개, 부령 39개로 구성된다.

이 중 2008년도에 노동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

향평가 의뢰∙접수하여「한국산업안전공단법 시행령」등 9개의 법령에서

11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 다.

노동부 소관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3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명확성(2-1)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시행령」개정안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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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례 】

▲ 상법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

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차 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무제표”라 함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차 조표∙손익계산서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재무제표등) ① 에서“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자본변동표

3.현금흐름표

■ 현 황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18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통령령에서규정함.

■ 문제점

●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규정된“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매사업연도의제출서류가일관성있게작성∙제출되지않을우려가있음.

● 업무 담당자의 재량으로 제출서류를 정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른불필요한행정낭비우려가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시 】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사업

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사업

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합계잔액시산표, 손익증감요인

분석표, 산하기관 재무제표 등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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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한 평가 개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274개로서 법률 82개, 시행령 85개, 부령 107개로 구성된다.

이 중 2008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

하여 부패 향평가 의뢰∙접수하여「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등 23개의

법령에서 32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 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4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개정안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제23조의3(원산지등 표시 상 범위) ①∙② (생 략)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축산물가공

처리법」제2조에 따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식육∙포장육 및 식육가공

품을 조리한 것을 말하며 세부적인 원산지등의 표시 상 조리음식의 종류는

별표4와 같다.

[별표 4] 원산지등의 표시 상 조리음식의 종류(제23조의3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주 음식 종류에 해서는 모두 원산

지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반찬류, 국류

등은 표시 상에서 제외 한다.

2. 축산물 조리음식의 종류(예시)

가. 쇠고기

나. 돼지고기

구이용 갈비구이, 등심구이, 안창살구이, 목심구이, 우둔살구이, 곱창구이 등

탕 용 갈비탕, 곰탕, 설 탕, 도가니탕, 내장탕, 불고기, 해장국 등

찜 용 갈비찜 등

튀김용 탕수육, 비후가스 등

생식용 육회 등

기 타 샤브샤브, 햄버거 등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으로 조리한 그 밖의 음식

유 형 유형별 음식의 종류

구이용
삼겹살구이, 갈비구이, 목살구이, 갈매기살구이, 제육볶음, 바비큐, 

주물럭, 막창구이 등

탕 용 감자탕, 곱창전골, 내장탕 등

찜 용 갈비찜, 보쌈, 수육, 편육 등

튀김용 탕수육, 돈가스 등

기 타 족발, 순 등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가공품으로 조리한 그 밖의 음식

유 형 유형별 음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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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닭고기

[별표 3]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3항 관련)

2. 개별기준

부 칙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이용 닭갈비, 닭꼬치, 닭발, 이외의 구이용으로 조리한 닭고기

탕 용 닭도리탕, 삼계탕 등

찜 용 찜닭 등

튀김용 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닭강정 등

기 타
백숙, 훈제치킨, 치킨샐러드, 닭고기샌드위치 등 닭고기 및

닭고기 가공품으로 조리한 그 밖의 음식

유 형 유형별 음식의 종류

가. ~ 차. (생 략)

카. 법 제1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고, 원산

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생 략)

법 제38조제1항제3호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생 략)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 현 황

● 의원입법으로 신설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 하는 자는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부여

● 조리음식 종류의 다양성으로 인해 제1호에 일반기준을 규정하고, 제2

호에 조리음식을 예시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음식점 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 별표 4 및 별표 3 관련

음식점업 505,241 531,929 5.3 1,341,528 1,444,827 7.7 

한식점업 228,704 254,784 11.4 597,976 695,062 16.2

중국 음식점업 24,051 21,932 -8.8 71,182 68,906 -3.2  

일본 음식점업 5,092 4,628 -9.1 24,915 23,849 -4.3  

서양 음식점업 13,369 10,034 -24.9 54,102 51,226 -5.3  

기관 구내 식당업 2,379 3,238 36.1 23,073 28,293 22.6  

기타 일반 음식점업 1,124 650 -42.2 5,161 4,512 -12.6

피자∙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24,276 30,585 26.0 80,795 94,684 17.2  

분식 및 김밥 전문점 49,456 52,553 6.3 96,070 112,053 16.6  

그외 기타 음식점업 5,570 4,653 -16.5 14,552 14,688 0.9 

주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27,976 25,393 -9.2 108,714 93,576 -13.9  

무도유흥 주점업 3,072 4,755 54.8 19,666 20,167 2.5  

간이 주점업 77,587 86,716 11.8 141,395 160,662 13.6 

제과점업 8,637 6,408 -25.8 24,376 21,037 -13.7

찻집 33,948 25,600 -24.6 79,551 56,112 -29.5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1 2005 증감률 2001 2005 증감률
산업분류

음식

점업

기타

음식

점업

주점업

다과점

< 음식점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통계청) >
(단위 : 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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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업의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구성비를 보면, 1~4명 규모의 사업

체가 일반음식점업은 87.6%, 기타 음식점업 92.6%, 주점업 91.7%, 다과점

91.4%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07. 6.

22 통계청 발표 ; ’05년 기준 서비스업총조사 결과로 본 소매업, 숙박∙

음식점 및 사업서비스업의 구조변화)

■ 문제점

● 별표 4 제1호의“주 음식”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 

※‘주 음식’인「냉면」에 사용되는「육수」가 원산지 표시 상인지, 「자장면」에 들어가는「고기」가

표시 상인지 명확하지 않음.

● 시행령 별표 4 제2호 조리음식의 종류 중 한식에 해서는 자세히 나열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양식이나 중국식∙동남아식∙중동

식 등 외래음식에 해서는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외래음식에 해서는

원산지 표시 상에서 제외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 모든 유형에 하여“…등”이라고 규정하여 일반인들은 무엇이 원산지 표시

상 조리음식인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 음식점들의 현실이 전반적으로 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신설된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의 금액이 과도함. 

● 개정 시행령이 공포됨과 동시에 전국의 64만여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과태료 규정까지 즉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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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505,241 531,929 5.3 100.0 100.0 0.0 1,341,528 1,444,827 7.7

1 ~ 4명 456,338 476,346 4.4 90.3 89.6 -0.8 922,478 980,249 6.3

5 ~ 9명 39,585 45,200 14.2 7.8 8.5 0.7 239,058 273,057 14.2

10 ~ 49명 9,014 9,995 10.9 1.8 1.9 0.1 148,077 162,426 9.7 

50명이상 304 388 27.6 0.1 0.1 0.0 31,915 29,095 -8.8 

소 계 274,719 295,266 7.5 100.0 100.0 0.0 776,409 871,848 12.3 

1 ~ 4명 244,261 258,635 5.9 88.9 87.6 -1.3 530,462 575,672 8.5 

5 ~ 9명 25,665 30,512 18.9 9.3 10.3 1.0 154,432 183,963 19.1 

10 ~ 49명 4,642 5,858 26.2 1.7 2.0 0.3 71,740 92,495 28.9 

50명 이상 151 261 72.8 0.1 0.1 0.0 19,775 19,718 -0.3 

소 계 79,302 87,791 10.7 100.0 100.0 0.0 191,417 221,425 15.7 

1 ~ 4명 74,532 81,315 9.1 94.0 92.6 -1.4 131,747 153,153 16.2 

5 ~ 9명 2,986 4,530 51.7 3.8 5.2 1.4 17,969 27,144 51.1 

10 ~ 49명 1,698 1,875 10.4 2.1 2.1 0.0 34,905 36,040 3.3 

50명 이상 86 71 -17.4 0.1 0.1 0.0 6,796 5,088 -25.1 

소 계 108,635 116,864 7.6 100.0 100.0 0.0 269,775 274,405 1.7 

1 ~ 4명 98,147 107,145 9.2 90.3 91.7 1.3 177,277 194,202 9.5 

5 ~ 9명 8,000 7,813 -2.3 7.4 6.7 -0.7 49,592 47,773 -3.7 

종사자수구성비사업체수종사자
규모별 2001 2005 증감률 ’01년 ’05년 차이 2001 2005 증감률

산업
분류

음
식
점
업

일
반
음
식
점
업

기
타
음
식
점

주
점
업

< 음식점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통계청) >
(단위 : 개, 명, %, %p)

10 ~ 49명 2,425 1,853 -23.6 2.2 1.6 -0.6 37,926 28,316 -25.3 

50명 이상 63 53 -15.9 0.1 0.0 0.0 4,980 4,114 -17.4

소 계 42,585 32,008 -24.8 100.0 100.0 0.0 103,927 77,149 -25.8 

1 ~ 4명 39,398 29,251 -25.8 92.5 91.4 -1.1 82,992 57,222 -31.1 

5 ~ 9명 2,934 2,345 -20.1 6.9 7.3 0.4 17,065 14,177 -16.9 

10 ~ 49명 249 409 64.3 0.6 1.3 0.7 3,506 5,575 59.0 

50명 이상 4 3 -25.0 0.0 0.0 0.0 364 175 -51.9

종사자수구성비사업체수종사자
규모별 2001 2005 증감률 ’01년 ’05년 차이 2001 2005 증감률

산업
분류

주
점
업

다
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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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원산지등의 표시 상 조리음식의 종류에 한 일반기준을 명확화

▶ 조리음식의 종류(예시)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외래음식도 구체적

으로 나열하고, 추가할 필요가 있는 조리음식은 장관고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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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한국음식업중앙회 정책개발과의 입장

�최근 미국 쇠고기 문제에 따른 여론에 떠 려 음식점에 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확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족발같은 것은 민감한 음식도 아닌데 원산지표시 음식에 포함시킨다거나

� 세 음식점들이 주로 조리하는 80여 가지의 메뉴에 해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하라는

것은 무리이다. 

�납품업자로부터 장기계약에 의해 재료를 공급받는 소형 음식점의 쇠고기 장조림같은

반찬에 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라면 이는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갈비탕의 경우 고기와 육수를 다른 재료로 만드는데 세 음식점들에게 일일이 표시

하라고 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 중이 많이 이용하는 구이용 음식의 경우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탕용∙

찜용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생명에 직접적 향이 없는 음식들인데도 200만원 포상금제까지 동원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도 세음식점들에 과도한 부담이므로 500~100만원을 200~30만원 수준

으로 낮추어야 한다

【 예시 】

[별표 4]

1. 일반기준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

하는 주 음식 종류에 해서는

모두 원산지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별표 4]

1. 일반기준

�시행령 제23조의3제3항에 규정한

축산물을 주 재료(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  ]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ㆍ식품

개정안 개선의견

반찬류, 국류 등은 표시 상에서

제외 한다.

2. 축산물 조리음식의 종류(예시)

가. 쇠고기

구이용 : 갈비구이, 등심구이, 안창

살구이, 목심구이, 우둔살구이, 곱창

구이 등

(이하 생략)

〈신 설>

첨가물ㆍ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

에서제외한다)로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주 음식 종류에 해

서는 원산지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축산물 조리음식의 종류(예시)

가. 쇠고기

구이용 : 갈비구이, 등심구이, 안창

살구이, 목심구이, 우둔살구이, 곱창

구이, 스테이크

(이하 개정안과 같음)

라.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되면서

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음식에

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상 및 방법) 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다음 각 호의 가공품원료(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물∙식품첨가물∙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 상에서 제외한다.

1. 사용된 당해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상으로 할 것. 다만, 가공품원료로「식품

위생법」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축산물가공처리법」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의 원산지 표시

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현 황

● 도축장구조조정법 제9조에서“폐업을 희망하는 도축장경 자가 조정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 시행령 제4조에서“신청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재무제표에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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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원료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농산

물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농산물을

함께 상으로 할 것

②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상 원료외의 원료에 하여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음식점 업계의 원산지표시제 위반에 한 과태료 부과는 농축산물 유통시장의

원산지표시제의 정착 정도를 반 하여야 하므로, 음식점 64만 여 개에 해

최고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전면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준수부담이 과다하므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을 하향조정 및 계도기간

운

제4조(조정자금의 신청) 법 제9조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이하“조정자금”

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도축장경 자는 별지 제1호의 조정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사본 1부.

2. 업폐업신고서(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사본 1부

3. 제2호의 신고에 따른 신고수리 기관의 신고수리 통보 내용 증빙서류

4. 도축장의 적정이윤 산정을 위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규칙」제정안

【 예시 】

제4조(조정자금의 신청) 법 제9조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이하

“조정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도축장경 자는 별지 제

1호의 조정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도축장의 적정이윤 산정을 위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신 설>

제4조(조정자금의 신청) 법 제9조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이하

“조정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도축장경 자는 별지 제

1호의 조정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개정안과 같음)

4. 도축장의 적정이윤 산정을 위한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법인세법」및「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세무사법」제6조의 규정에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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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4. (생 략)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골재

채취 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제6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골재채취능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개시 차 조표(신설법인에 한정한다)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

회계사법」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세무사법」제6조에 따른 세무

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차 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7. ~ 10. (생 략)

<신 설>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

하여 세무 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차 조표 및 손익

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제

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제6조에 따른 세무

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차

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생 략)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법인세법」및「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 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차

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문제점

● 숲사랑지도원의 운 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림청 내부지침으로 규정할

경우, 지원자격이나 혜택에 하여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행정기관과 평소 유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만 운 될 소지가 있으며,

● 숲사랑지도원의 임무 또는 권한에 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지도 상자

로써는 숲사랑지도원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여 예측

가능성 부재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숲사랑지도원의운 에관한세부사항은산림청장이정하여공개하도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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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 현 황

●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활동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숲사랑지도원을위촉할수있도록

규정(제1항)하고

-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자는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관한 홍보 등의

활동을 하며(제2항)

● 숲사랑지도원의 운 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

신설(제3항)

제17조(숲사랑지도원) ① ~ ③ (생 략) 

④ 숲사랑지도원의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 참고 】

▲ 숲사랑지도원 운 현황

�지원자격 :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악단체 회원, 환경단체 회원, 산림법인 임직원, 교사,

공무원, 기타 위촉권자(산림청장, 시도지사 등)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규 모 : 전국에 5만4천명 활동 중

�임 무 : 산림보호∙산불예방 관련 국민 홍보 및 계도, 산림훼손∙쓰레기 무단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 산불신고, 산림훼손 복원필요개소 신고

�혜 택 : 휴양림∙박물관∙수목원 무료입장(시설사용료는 유료), 입산통제구역에 한

보호활동 목적 입산허가

【 입법례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③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1.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

【 예시 】

제17조(숲사랑지도원) 

① ~ ③ (생 략) 

④ 숲사랑지도원의 운 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은산림청장이정한다.

제17조(숲사랑지도원)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숲사랑지도원의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개(고시)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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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4. 유선방송

5. 반상회보(班常會報)

6. 시∙군∙구청 소식지(시∙군∙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6조(관람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장 또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⑧ 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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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한 평가 개요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142개로서 법률 46개, 시행령 51개, 부령

45개로 구성된다.

이 중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

향평가 의뢰∙접수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상

관측표준화법」, 「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하수도법」등 20개의 법령에서 38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

하 다.

환경부 소관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1

3. 환경∙보건 분야 제∙개정 법령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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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현행법 제13조제1항으로 건설폐기물을“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

처리하고자하는자”는 통령령이정하는기준및방법에따르도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개정안 신설조항 제3항에서“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라고 정하여 배출 또는 중간처리 의무위반자가 조치

명령 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의무위반자 상자가 조치명령 상자에 해당하도록

명확히규정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명확성(2-1)

■ 현 황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

든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 이러한 기준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등에게는 시∙도지사 등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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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건설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건설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 예시 】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집

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그밖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생 략)

3. (생 략)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및

제2항의기준에맞지아니하게배출,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 수집ㆍ운반ㆍ보관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기간과조치할내용을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ㆍ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사실상 기상측기 구입자로 하여금 당해 기상측기를 구매하도록 정하여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에 한 특혜발생 가능성 소지가 있고,

- 현장시험관측지원 상을기상측기를개발또는개선한경우라고정하여

기상측기 완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나 기상측기를 개발∙개선

하고자 하는 자에 한 현장시험관측 지원이 제외되는 문제점

● 한편, 국가나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기계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 시운전조건부로 구매 계약하고 있고, 더구나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동법률에규정하는것은부적절

● 현장시험관측지원을할수있도록하면서지원하여야할내용(시설, 장비

등)을정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 현장시험관측지원에따르는서비스

제공 가에 한사용수수료징수근거규정이없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현장시험관측 결과의 구매규격서 반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현장시험

관측 지원 상을 기상측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나 개발∙개선하고자

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

▶ 현장시험관측의 지원사항을 시설, 장비 등으로 명확히 하고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 등 서비스 제공 가에 한 수수료 징수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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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기상측기를 개발

또는개선한경우에는공인된관측장소에서현장시험관측을할수있도록

지원하고,

● 기상측기 구입 시는 현장시험관측 결과를 구매 규격서 등에 반 하도록

의무를 부여

■ 문제점

● 기상청장에게기상측기를개발∙개선한자의현장시험관측결과를지원할수

있도록정하고이러한결과를구매규격서에반 토록의무를부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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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상측기의검정등) ① 통령령이정하는기상측기의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이하“제작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작 등을 한 기상측

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상측기와「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 상인

기상측기에 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

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개발 또는 개선한

기상측기를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상측기 구입 시 현장시험관측 결과를 구매규격서 등에 반 하여야 한다.

「기상관측표준화법」개정안

【 예시 】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와 제5항에 의한

시설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1-2)

■ 현 황

● 현행 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 4로 정한 기오염

방지시설이외에도

- 환경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방지

시설로 보고

- 이러한방지시설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으로인정을받은경우

등에 하여는그인정을취소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

것임.

■ 문제점

● 환경부장관이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지시설에 한

인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등 4가지의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요건 등을 본 시행규칙

에서 신설하고자 하고 있으나,

- 이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한 인정취소 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 이러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가져오는 취소처분의 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정함은 재량규정의 명확성 원칙을 벗어날 수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기오염방지시설 인정취소에 한 근거규정을 법률로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규정은 법률상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 신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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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개발 또는

개선한 기상측기를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상측기 구입 시

현장시험관측 결과를 구매규격서

등에 반 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개발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등(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제6조( 기오염방지시설) ①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방지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도 방지시설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인정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3항에따라방지시설로인정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방지시설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에 의한 성능기준 확인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방지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기환경보전법 또는 방지시설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이 종전의 제품사용량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됨에따라샘물개발업자는샘물취수량을제출토록하고

-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제출한 샘물 취수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

되면사실조사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 실제보다적게신고한경우에는

부담금의차액을산정하여고지토록규정

■ 문제점

●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이라고 추상

적인 규정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행정조사 발동요건과 절차 및 방법을

정하지 않아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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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6조( 기오염방지시설) ①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기오염방지시설

(이하“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방지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

을가진시설로서환경부장관이인정

하는 시설도 방지시설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인정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방지시설로 인정

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방지시설의 성능기준 및 검사

방법에 의한 성능기준 확인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방지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기환경보전법 또는 방지시설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조( 기오염방지시설) ①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기오염방지시설

(이하“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삭 제>

<삭 제>

<삭 제>

개정안 개선의견
제23조의2(샘물 취수량 등의 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의2에 따라

제출한 샘물 취수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물 개발자의 샘물 취수

량 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실제 샘물 취수량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샘물 개발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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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23조의2(샘물취수량등의조사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의2에

따라 제출한 샘물 취수량이 실제

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물 개발

자의 샘물 취수량 등을 조사ㆍ

확인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3조의2(샘물취수량등의조사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의2에

따라 제출한 샘물 취수량이 샘물

개발자가 허가 또는 변경 허가시

제출한 취수 계획량 또는 판매실적

자료 등을 고려하여 실제보다 적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라 샘물

개발자의 샘물 취수량 등을 조사

ㆍ확인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상수원보호 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일정한서류를갖추어당해토지등에 하여유역환경청장등에게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제10조제1항),

●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 수계관리위원회는 매수 우선순위를 결정

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토록 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수계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사항인 매수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면서,

- 우선순위선정의구체적인기준, 방법및절차등을명시하지않아예측가능

성이떨어지고, 통보기한또한명시되지않는등투명성보장장치가미흡

■ 검토결과 : 개선의견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역”등 상수원이나 수변구역 수질개선의

필요성과타당성을고려한매수우선순위결정기준을정하고, 그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정하여운용할수있도록위임.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사실조사의 요건을 샘물 개발업자의 취수 계획량, 판매실적 자료 등을 고려

하여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적 행정조사 절차 규정에 따라

실시토록규정

제10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② 유역환경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도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매수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상수원보호 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일정한서류를갖추어당해토지등에 하여유역환경청장등에게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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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10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② 유역환경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도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② 유역환경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도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

하여 위원회가 매수우선순위를 결정

하고, 이를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에게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 등

2. 수질오염의 진행정도가 높은

수계에 속한 토지 등

3. 수질오염부하량이많은토지등

4.상수원수질보전에직접적 향을

미치는 토지등

⑤ 제2항에 의한 매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은 우선순

위 배점기준 등 상세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제10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매도하려는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표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서류

2.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이용현황, 권리설정 현황 및 등기부

등본과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유역환경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도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

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등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이상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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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계관리위원회는 매수 우선순위를 정하여 통보하고( 제10조제2항및제3항),

● 토지등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하여 산정토록 정하고 있음( 제10조제4항).

■ 문제점

●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 한 매수절차와 가격산정 기준을 규정하면서,

- 이러한 절차에 필요적으로 따르는 당해 토지등의 이용현황, 오염상태,

권리관계등을확인하고조사하는방법과절차및기준등을정하지않아

공무원, 토지 등 소유자, 감정평가업자 등의 유착으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가있음.

※ 한강수계기금 17억7,300만원 가로챈 공무원, 토지주, 감정평가사 등 불구속(○○일보,

07. 12. 14)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07. 12. 13. 수변구역 땅을 한강유역환경청에 파는 과정에서

적송이 2천89그루 밖에 없음에도 3만1천64그루가 식재돼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입목 금으로 17억7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소유주 조모(39)씨

와, 허위 임황조사표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박모(39)씨와 김모(42)씨 등 감정평가사

2명과 환경부 조모(34)씨를 불구속입건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매도신청서 접수 후 당해 토지 등에 한 이용현황 조사절차, 방법을 신설

하여재량기준의명확성을기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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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10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⑤ 제1항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로부터 매도신청을 받은 유역환경

청장등은 제2항에 의한 매수우선

순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당해 토지등의 이용

현황, 오염상태, 권리관계 및 매수

후 생태복원 가능성 등을 확인∙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조사

한 공무원은 당해 토지 등의 이용

실태 및 현황에 한 실물사진 등

을 첨부한 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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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명확성(2-1)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배수설비나 제해시설 검사결과 오수를 우수관

으로 또는 우수를 오수관으로 배출하거나

- 제해시설의 기능저하 등으로 부적절하게 해당시설을 유지∙관리한 자

에게상당기간을정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도록규정

● 동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개정안 제80조제4항제3의2)

■ 문제점

●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종류를 정함이 없이“필요한 조치”라고

불확정 규정을 두어 재량규정의 명확성에 어긋날 우려

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입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오수를 우수관으로 또는

우수를 오수관으로 배출하거나 제해시설의 기능 저하 등으로 부적절하게

해당시설을 유지∙관리한 자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수도법」개정안 ● 또한 조치명령을 함에 있어 조치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지 않고“상당

기간”이라고만 불특정 기간을 정해 예측가능성이 저하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또는 제해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체∙철거∙수리 등의 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

【 예시 】

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① (생 략)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오수를 우수관

으로 또는 우수를 오수관으로

배출하거나 제해시설의 기능 저하

등으로 부적절하게 해당시설을

유지∙관리한 자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오수를 우수관

으로 또는 우수를 오수관으로 배출

하거나 제해시설의 기능 저하 등

부적절하게 배수설비 또는 제해

시설을 유지∙관리한 자에게 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체∙철거∙수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환경기술의 개발 및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업무범위를

환경기술개발사업에 한 기획∙평가∙관리 등 12개의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위임한 사항에 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제16조의2

로 개발사업에 한 수요조사 및 기술예측 등 7가지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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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5조의2제4항제4호에서“ 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에 한 수요조사 및 기술예측

2. 유망 환경산업의 발굴 및 지원

3. 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업무

4.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기술의 조사연구

5. 환경관련 해외 무역장벽 조사 및 응지원에 관한 업무

6. 환경기술∙환경설비∙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의 수요 촉진에 관한 업무

7. 법 제5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이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 예시 】

제16조의2(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5조의2제4항제4호

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법 제5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

11호까지의 사업과 이 조 제1호부

터 제6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의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5조의2제4항제4호에

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 6. (개정안과 같음)

7. 법 제5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

11호까지의 사업과 이 조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안 개선의견

■ 문제점

●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업무 사업범위를 정하면서“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추상적이고 포괄적

으로 정하여

- 위탁업무의내용이불명확하고, 기술원의업무범위에 한예측가능성이

떨어짐.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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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례 】

▲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위함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손해배상보증∙하자보수보증∙선급금보증∙하도급보증과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의 건설업 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 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6. 건설업경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건설관련법인에의 출연

8.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9.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 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2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 )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질환과 환경유해인자의 상관성 조사∙연구

2. 환경성질환의 예방∙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환경보건 분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사업

②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단을 구성해

심사하여 선정해야 한다.

④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기간이 끝난 경우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를 통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환경보건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제정안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 학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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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하고선정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간 만료 시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심사를 통해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환경부장관은환경보건센터의사업실적등을정기적으로평가하고,

그평가결과에따라차등을두어지원할수있도록규정

■ 문제점

● 국공립연구기관, 학교,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등에서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 할 수 있고(법 제26조제1항),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26조제3항),

- 본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단순히“심사단을 구성해 심사하여 선정해야

한다.”라고만정하여누구로어떻게구성하는지등심사단의구성요건이

불명확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기간 만료시는 환경부

장관이“필요한 경우에”재지정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 재지정요건과방법및지정해지기준등이불명확

●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 평가의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원의 종류나 방법 및 기준이 마련

되어있지않아예측가능성이떨어짐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심사단 구성의 인적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 환경보건센터 재지정 요건을 구체화

▶ 정기평가의 주기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의 종류를 정하고,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예시 】

제2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 )

①∙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따른 지정

신청을받은때에는심사단을구성해

심사하여 선정해야 한다.

④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으로 하며, 지정기간이 끝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를 통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업

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2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 )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 공무원,

환경유해인자 관련 전문가 등 [  ]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해 심

사하여 지정해야 한다.

④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으로 하며, 지정기간이 끝난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업

실적 평가 등에 따라 심사를 통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심사 방법 등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업

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차등지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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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환경보건센터가 당초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2조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크게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2조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②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환경보건법 시행령」제정안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요건을 정한 법 제27조

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해당 환경보건센터가 당초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제22조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크게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2조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등 3가지의 요건을 정하고 있음.

■ 문제점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요건을 해당 환경보건센터가

“당초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을 정하고 있어,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요소에 의한 판단이 아닌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

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처분이있을수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당초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

【 예시 】

제23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법제27조제1항제2호에서“ 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환경보건센터가 당초의 지

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3. (생 략)

②~ ④ (생 략) 

제23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법제27조제1항제2호에서“ 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여 그 지정 목적을

뚜렷이 벗어난 경우

2.∙ 3. (개정안과 같음)

②~ ④ (개정안과 같음)

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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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환경 향평가사의 업무 등) ① 환경 향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한 사무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관리 및 검증

2.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 향 예측∙분석에 한 타당성 평가

3. 환경보전방안 설정 및 안 평가

② 환경 향평가사는 환경 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1항의 업무를 공정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 향평가서(개발계획에 한 전략

환경 향평가서 또는 사업환경 향평가서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경 향평가사의 작성관리 및 검증를 받아야 한다.

④ 환경 향평가사는 제66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환경 향평가사 자격

증을 다른 사람에게 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제1항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환경 향평가사의 자격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 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

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 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6조제2항 각 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환경 향평가사의자격이정지된상태에서환경 향평가사업무를수행한 경우

5. 제67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여하거나, 다른 사람

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 향평가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 향평가서를 정당한

환경 향평가서로 작성관리 및 검증한 경우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환경 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 향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안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재재규정의 적정성(1-2) 

■ 현 황

● 환경 향평가서 부실로 인한 협의기간 지연 등을 방지하고자 환경평가사

제도를 신설하여, 환경 향평가사에게

- 평가서 작성관리∙검증,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 향 예측∙분석에 한

타당성 평가, 환경보전방안 설정 및 안평가 등의 기능을 부여

●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환경

향평가사로부터평가서의작성관리및검증을의무적으로받아야함

● 한편, 환경 향평가사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환경 향평가사

자격을취득한경우등6가지의경우에는부령으로정하는세부기준에따라

그자격을취소하거나정지할수있도록규정

■ 문제점

● 제정안 제67조제1항으로 환경 향평가사의 업무를 정하면서 동 조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령

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 환경부장관이 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를 상위법령에

정하도록함은재량규정의명확성을기하기어려움.

● 환경 향평가사의필요적자격취소요건을정하면서, 최근1년이내에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

- 위반행위 기산시점이 위반행위가 시작된 날인지 또는 종료된 날인지,

위반행위를적발한날인지등위반행위적용기산점이불명확함.



● 환경 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 향

평가서를 정당한 환경 향평가서로 작성관리 및 검증한 경우에 한 제재

규정은 있으나

- 정당하게 작성된 환경 향평가서를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관리

하거나검증한경우에 한제재규정이없음.

● 환경 향평가사는 제67조제2항에 따라 ① 평가서 작성관리 및 검증

②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 향 예측∙분석에 한 타당성 평가 ③ 환경

보전방안 설정 및 안평가 등의 업무를 환경 향평가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 이러한의무를위반한경우에 한제재규정없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환경 향평가사의 업무 위임범위를 명확히 규정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 위반행위

기산시점을 명확히 규정

▶ 정당하게 작성된 환경 향평가서를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관리

하거나 검증한 경우와 제67조제2항의 의무위반에 한 제재규정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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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67조(환경 향평가사의 업무 등)

① 환경 향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한 사무로서 환경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환경 향평가사의 업무 등)

① 환경 향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 향평가사의 사무를 정할 수

있다.

제정안 개선의견

※ 제60조(환경 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정지 등) 제1항 제3호의“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위 제68조제1항

제3호와 같이 개선필요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68조(환경 향평가사의자격취소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 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4. ∙5. (생 략)

6.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거짓∙

부실 작성된 환경 향평가서를

정당한 환경 향평가서로 작성

관리 및 검증한 경우

<신 설>

1. ~ 3. (제정안과 같음)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제68조(환경 향평가사의자격취소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 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제정안과 같음)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행위를다시시작한경우

4. ∙5. (제정안과 같음)

6.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거

짓∙부실 작성된 환경 향평가

서를 정당한 환경 향평가서로

작성관리하거나 검증한 경우 또는

정당하게 작성된 환경 향평가

서를정당하지아니한것으로작성

관리 하거나 검증한 경우

7.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

향평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시행령안 제23조의2에서 환경분쟁에 관한 직권조정시 중앙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해당사건

조정전문가로위촉할수있도록규정

■ 문제점

● 제2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전문가의 자격과 기준이 구체적

으로 명시되지 않아 조정전문가의 위촉시 담당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운 이 될 수 있고,  전문성이 결여된 자가 위촉될 수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조정전문가의 자격에 한 구체적 기준 명시

-“분쟁조정에관한전문적인식견과경험이있는자”에 한구체적자격

기준을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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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조정전문가의 위촉) ①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해당 사건에 한 조정전문가로 위촉하여 조정실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조정위원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촉된 조정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분쟁사건을 조정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개정안 【 예시 】

제23조의2(조정전문가의 위촉)

①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

조정에관한전문적인식견과경험이

있는 자를 해당 사건에 한 조정

전문가로 위촉하여 조정실무를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23조의2(조정전문가의 위촉)

①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해당 사건에 한 조정전문

가로 위촉하여 조정실무를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  ]년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학교에서 환경학을

가르치는 ○○○이상의 직에 [  ]

년이상 재직한 자

②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건축법 제89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②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1급이나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2급∙3급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

토록 하고, 설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

하면서,

- 이를위반한경우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개정안 제87조제3항제3의2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불이행한경우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개정안제87조제3항제3의3호)

■ 문제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빗물이용시설물 관리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및 조치명령권과 이에 한 이행확보 수단으로 과태료 부과권한을

부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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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

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려는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 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빗물이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도법」개정안 - 조사결과에 따르는 상응하는 조치의 내용과 종류 및 이행기간을 명시

하지 않아재량기준의구체성∙객관성이미흡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조사결과에 따라 개수, 철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종류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이행기간은 통령령에 위임.

【 예시 】

제1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 ③ (생 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

시설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빗물

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제1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

시설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빗물

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시설의

개수, 철거 또는 수리명령 등 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환경부장관은 적합등록을 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위생안전기

준에 부적합한 제품생산 또는 적합등록 되지 않은 제품에 적합 표시한 경

우 등에는 적합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이러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적합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적합등록이 취소된 자의 당해 자재∙제품에 한 일정기간 시장진입

차단장치를 설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적합등록 취소사유 내용의 경중이나 취소된 자재∙제품의 생산기간 또는

하자의 치유여부 등을 고려함 없이 일률적으로 6개월간 시장진입을 차단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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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적합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라 적합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재 및 제품에 관한 적합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등록을 한 경우

2. 적합등록 후 생산된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적합등록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 또는 포장에 적합표시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적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수도법」개정안 - 과도한 업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벗어날 수 있고, 이에 따른 과도한

준수부담회피비용을발생시킬우려가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취소된 사유의 경중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등록한

경우에만 적합등록 신청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 당해자재∙제품에 한부적합사유가치유된경우는신청제한기간을

삭제하여기업의준수부담을완화할필요가있음.

【 예시 】

제18조의4(적합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이 취소된

경우6개월이내에는다시적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8조의4(적합등록의 취소 등)

① (개정안과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합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적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접근성과 공개성(3-1)

■ 현 황

● 환경부장관은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과 피해저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하여 직접 소음지도를 작성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음지도를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 해 필요한 경우 직접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규정

■ 문제점

● 소음지도작성요건을“소음피해노출인구파악과피해저감을위하여특별히

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이라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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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과 피해

저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하여 소음지도를 작성

하거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한 소음지도를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 실태의 파악과 저감 책을 수립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소음지도에 필요한 재정적

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소음진동규제법」개정안 -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이미흡

● 시∙도지사가 직접 관할구역에 한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소음지도 작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환경부장관의 권고에 의해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제외할합리적타당성이없고,

-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적으로 따르는 예산에 한 언급이

없어형식적규정에그칠우려

● 소음지도 작성의 목적이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과 피해저감을 위해 작성

하도록하고있음에도, 

- 작성된 소음지도를 공개∙열람하는 규정이 없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

인과일반인에 한정보의접근성∙공개성이미흡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소음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의 요건을 환경부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

▶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권고에 의해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도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

▶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열람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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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

장관은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과

피해저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지역에 하여 소음

지도를 작성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한 소음지도를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

사가 작성하는 소음지도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환경

부장관은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과

피해저감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

하거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 한 소음지도를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소음지도에

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음

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 현 황

● 환경부장관은 제품으로 인한 환경 향을 줄이기 위하여 자원순환성평가

가이드라인보급, 제품의자원순환성조사∙평가를위한계획의수립등필요한

책을강구하여야하고,

● 환경부장관은이에따라자원순환성을조사∙평가하고자원순환정보시스템

또는언론매체등에그제품의평가정보를공개할수있고, 

제6조의2(자원순환성평가 및 책 등)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품으로 인한 환경 향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성평가 가이드라인 보급

2. 제품의 자원순환성조사ㆍ평가를 위한 계획의 수립

3. 자원순환성평가와 관련된 기술지원

4.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

5. 자원순환성평가에 한 교육 및 홍보

6. 자원순환성에 관한 정보의 보급

7. 그 밖에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다른 제품의 자원순환성정보를 보급하고 자원순

환성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자원순환성을 조사ㆍ평가하고 법 제

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시스템 또는 언론매체 등에 그 제품의

평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품의 자원순환성조사ㆍ평가 결과를 공개 하고자 할 때

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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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6조의2(자원순환성평가및 책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따라 제품의 자원순환성

조사ㆍ평가 결과를 공개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자 등

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의2(자원순환성평가및 책등)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제품의 자원순환

성조사ㆍ평가 결과를 공개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자 등

에게 공개 하고자 하는 내용, 공개

기간,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및

기간을 명시하여 정보공개일 [  ]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자원순환성조사∙평가결과를공개하고자할때에는해당제품의제조자

등에게그사실을미리알리도록환경부장관에게의무를부여

■ 문제점

● 환경부장관에게 자원순환성을 조사∙평가하고 자원순환정보시스템 또는

언론매체 등에 그 제품의 평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조자 등

에게그사실을미리알리도록하고있으나,

-제조자 등이 그 평가결과나 정보공개의 내용에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고,

-그공개되는정보의범위나공개기간등을명확히정하지않아제조자등

에게부담을가중시킬수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정보공개 시 공개 하고자 하는 내용, 공개기간,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및 기간을 명시하여 사전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한 평가 개요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

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 ∙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청소년∙노인∙

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285개로서

법률 87개, 시행령 91개, 부령 107개로 구성된다.

이 중 2008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 향평가 의뢰∙접수하여「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검역법」등 32개의 법령에서 56건의 개선의견을 소관

부처에 통보하 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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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가족친화 인증업무에 관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경 시스템 규격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

에는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신청인에게통지하고심사를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가족친화인증기관을 지정

하지 아니한 경우, 가족친화 인증심사 등의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

하여 인증업무 지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 리를 목적으로 할 것

2. 가족친화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가족친화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조직체계를 갖출 것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재량의적정성(2-1)

■ 현 황

● 가족친화경 인증기관의지정및가족친화지원센터의지정을규정

-가족친화경 인증기관은가족친화기업의인증신청관련현장실사업무,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참고 】

내부심사

서면심사(1차) � 현장실사(2차) � 종합심사(3차) � 결정

신청서 접수(사업자) �

� 사업자에게 통보

인증신청기준에따른서면평가업무, 인증사후관리상태의정기적조사∙

심사업무등의사업

-가족친화지원센터는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컨설팅, 정보의수집∙제공, 각종연구, 조사및홍보등의사업

● 가족친화경 인증기관 및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될 경우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음.

▲ 가족친화경 인증기관 및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절차

【 참고 】

▲ 사업에 한 보건복지가족부 의견

�인증기관 및 지원센터 관련 사항은 예산이 미확보 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미정으로 관련 예상 수요 예측이나 통계 등이 없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제반 인프라가 미약한 상황

에서 자칫 요건이 지나치게 과 또는 과소하게 정해질 우려가 많고,

법 시행 및 가족친화 인증제 시범운 등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세부요건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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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가족친화경 인증기관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을 법령에 구체적

으로명시하지아니하여그내용을알수없는등예측가능성이낮음.

-지정 취소 또는 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고시로 정할 경우법적

안전성 및 국민의 권리에 한 중 한 침해가 예상되어 법령에 규정

할 필요가있음.

※“인증시험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연”(내일신문, ’02 3. 27.)

행자부는 안전장비의 성능과 업체선정을 판가름하는‘소방방화복 인증기준’(FI)을

마련, 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해 업체들은“소방복 성능에 핵심적인 필수검사조항들이

빠지는 등 검증방법이 허점투성이”라고 주장했다.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해주다 보니

중요검사를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업체에 따르면 우선 FI에서 중간층의 성능검사가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행자부가 중간층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니 갑자기 국제

규격인증제도인 ISO 성능시험에서 필수조항인‘4.4.11-투습방습테스트’를 뺐다는 것.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여 재량권의 남용 방지

【 예시 】

제14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제5항에 따른 인증

기관지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가족친화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

요한전담조직을갖추고있을것

2. 가족친화 인증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경 시스템 규격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 ③ (생 략)

제14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

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0과 같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예시 】

1. 전담조직
1. 임원 1인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할 것

2. 전담직원을 2인이상 확보할 것 등

2. 전문인력

1. 가족친화경 인정기관 관련 전문인력

(1) 인정분야 00년 이상 근무한 자 1인 이상 또는 인정관련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년 이상 근무한 자 1인

이상

구 분 지 정 요 건

2. 전문인력

2.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관련 전문인력

(1) 컨설팅분야 ○○년 이상 근무한 자 1인 이상 또는 컨설팅관련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년 이상 근무한 자

1인

(2)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산 자격 기사 1인

(3) 인력 양성 분야 ○○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경 분야 학위 소지자

1인

(4) 연구∙조사 홍보를 전담하는 직원 1인

3. 시설기준

1.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관련

가. 강의실은 소유하거나 지정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강의실을 임차

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나. 전임강사 1인이상으로 한다.

4. 기 타
1. 경 시스템 규격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

1. 비 리를 목적으로 할 것 등

【 참고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5조 관련)

1. 안전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하려는 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관리를주된업무로하는비 리법인 또는단체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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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조직∙

인원 및 업무 수행 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검사기관의 운 에 한 일반기준과 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한

일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것

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기준 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검사설비를 갖출 것

라.「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의 시험∙검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검사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2. 안전인증이나 정기검사를 하려는 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 리법인 또는 단

체일 것

나. 안전인증이나 정기검사를 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 수행 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제품인증기관에 한 일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으로 인정받을 것

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검사설비를

갖출 것

라.「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의 시험∙검사경

력이 5년 이상인 시험∙검사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국제표준화기

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 또는「산업표준화법」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제26조의2(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① 법 제47조의2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역사(「 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권

광역철도 및「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 구간 안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 명 이상인 합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

명 이상인 합실

3.「항만법」제2조제6호나목3)에 따른 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 명 이상인 합실

4.「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한국마사회법」제4조에 따른 경마장

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

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소년원법」에 따른 소년원

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 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8.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9.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 본 개정조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제6호에서 위임한

다중이용시설의종류와기준을정하려는것으로



제2절 기관별 제∙개정 법령안 평가 | 271270 | 제2장 제∙개정 법령안 평가

● 다중이용시설에서응급환자발생시신속히 처할수있도록응급장비구비

의무및관리책임을규정하려는것임.

-응급장비: 자동제세동기등심폐소생술을행할수있는장비

-관리책임: 의사, 응급구조사, 응급처치교육수료자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의 정의에서“다중 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정의

■ 문제점

● 다중이용시설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구비하여응급환자의생명을구할수있도록하려는것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함에 있어 일부 기관에 부담을 주거나

특혜를부여하는지를충분히고려하여야함.

-신설(안) 제26조의2 제7호에의한『한국마사회법』제4조에의한경마장은

다중이용시설로 지정하면서, 이와 유사한「경륜∙경정법」제5조제1항에

의한경주장을제외한것은사회적통념등에비추어형평성에맞지않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구비의무등을면제해줌으로써특혜소지가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의한 경마장과 유사한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경주장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예시 】

제26조의2(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법 제47조의2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6조의2(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법 제47조의2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제2조의2(쌀ㆍ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업을 위하는 자”라 함은 제7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업을 위하는 자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안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적정성(2-2)

■ 현 황

● 본 개정조문 제2조의2제1항은 원산지 표시 상 업자를 일반음식점

업자로한정하려는것임.

■ 문제점

● 원산지 표시 상 업자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업으로 한정하고, 위탁급식 업(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업)을 제외한 것은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1. ~ 5. (생 략)

<신 설>

6. ~ 9.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8.「경륜ㆍ경정법」제5조제1항에

의한 경주장

7. ~ 10.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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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2조의2(쌀ㆍ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 ① 법 제

10조의3제1항에서“ 통령령이 정

하는 업을 위하는 자”라 함은

제7조제8호 나목에따른일반음식점

업을 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쌀ㆍ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 ① 법 제

10조의3제1항에서“ 통령령이 정

하는 업을 위하는 자”라 함은

제7조제8호 각목 중 일반음식점

업 및 위탁급식 업을 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제2조의2(쌀ㆍ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 ④ 법 제10조의3

제1항제3호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고기 : 쇠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및 생식용(육회)으로 조리

하여 판매하는 것

2. 돼지고기 : 돼지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

하는 것

3. 닭고기 : 닭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평가 상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안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본 개정조문 제2조의2제4항은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생식용(쇠고기에한함)으로조리∙판매하는 업자에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제점

● 육류의 조리방법이 다양함에도 원산지 표시 상을 구이용, 탕용 등으로

한정할 경우 조리방법을 달리하면 원산지 표시 상 업자에서 제외될

우려가있고, 육류함유량에 한기준이없어단속과정에서분쟁이예상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원산지 표시 상을 육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자로 명확히 하고, 육류

함유량의기준도구체적으로정할필요가있음.

【 예시 】

제2조의2(쌀ㆍ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 ④ 법 제

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고기 : 쇠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및 생식용(육회)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제2조의2(쌀ㆍ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 ④ 법 제

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육류가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  ]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ㆍ

식품첨가물ㆍ당류 및 식염은 배합

비율에서 제외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원산지표시 상 업자를형평성등에비추어적정하게맞출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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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례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24조 (가공품의원산지표시의 상및방법)

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다음 각 호의

가공품원료(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물∙식품첨가물∙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 상에서 제외한다.

1. 사용된 당해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상으로 할 것. 다만, 가공품원료로「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축산물가공처리법」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의 원산지 표시 상

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특정원료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농산물

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농산물을 함께

상으로 할 것

②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상 원료외의 원료에 하여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23조(위생교육시간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은 매년 4시간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서ㆍ벽지 등에서 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업준비상사전교육을받기가곤란하다고신고관청이인정하는자에 하여는

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실시 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신규위생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에 한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

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상자 중 신고관청에서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 등의 업자 및 종업원에 하

여는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본개정조문제23조제2항및제4항은위생교육 상자중도서∙벽지등에서

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업 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

관청이인정하는자에 하여위생교육부담을경감하려는것임.

■ 문제점

● 위생교육 상 제외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도서∙벽지에 한 구체적

기준이없어혼란이예상되고, 

2. 돼지고기 : 돼지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

하여 판매하는 것

3. 닭고기 : 닭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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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교육실시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 상자를

선정할우려가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생교육 상자 선정 제외지역인 도서∙벽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고판단됨.

▶ 업준비상사전교육을받기가곤란한사유를구체적이고객관적으로정할

필요가있음.

【 예시 】

제23조(위생교육시간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서

ㆍ벽지 등에서 업을 하고자 하

는 자와 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

정하는 자에 하여는 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실시 단

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

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④ (생 략)

제23조(위생교육시간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에 의한 도서ㆍ벽지 등에서

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하여는

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실시 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

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실시기관의 미지정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③∙④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3(보험료경감 상지역)

법 66조의2 제1항제1호에서“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도서ㆍ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별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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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적정성(2-2)

■ 현 황

● 위생교육 상자에 한 교육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중위생 업자단체에게 행하려는것임.

■ 문제점

● 위생교육 실시단체(공중위생 업자단체)에 한 인적∙물적∙시설요건

등에관한구체적기준및교육내용, 소요경비의징수등규정이없어위생

교육실시단체의판단에따라운 될우려가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생교육실시단체등에 한구체적인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제23조의2(위생교육 실시 단체)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단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 예시 】

제23조의2(위생교육 실시단체)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단체는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3조의2(위생교육 실시단체 등)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단체는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중

위생 업자단체로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업자 및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업 개시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 내용, 소요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교육실시기관 등) 

①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③ 교육의 실시기관은 교육교재의 편찬비ㆍ현장실습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 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②제1항에의한위생교육실시단체는

교육교재의 편찬비ㆍ현장실습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 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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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명확성(2-1) 

■ 현 황

●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부검하려면유족의승낙을받아야하나“유족이먼곳에있거나사는곳을알지

못할때”에는승낙을받지아니하려는것임.

■ 문제점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부검하려면유족의승낙을받아야하나“유족이먼곳에있는경우”승낙을

받지아니할수있다고하면서먼곳이어디를의미하는지알수가없음.

제15조(검역조치) 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

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부검하는 것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체를 부검하려면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족이 먼 곳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할 때

「검역법」개정안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사체를부검하려면“유족이먼곳에있는경우”승낙을받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먼곳이어디를의미하는지명확히규정

【 예시 】

제15조(검역조치)

① (생 략)

1. ~ 4. (생 략)

5.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부검하는 것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체를 부검

하려면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족이 먼 곳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할 때

제15조(검역조치)

① (개정안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유족이국외또는도서ㆍ벽지등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할 때

개정안 개선의견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① 검역소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④ 격리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한다.

「검역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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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명확성(2-1)

■ 현 황

● 검역감염병환자등의격리기간을“전염력이없어질때까지”로규정하려는것임.

■ 문제점

● 검역감염병환자등의격리기간을“전염력이없어질때까지”로규정하면서

누가판정하는지알수가없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검역감염병환자의격리기간을누가판정하는지명확히규정

【 예시 】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① 검역소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에 격리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④ 격리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한다.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① (개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④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기간은

검역소장이 전염력이 없어졌다고

확인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성병”이라 함은 매독∙임질∙연성하감∙비임균성요도염∙클라미디아

감염증∙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룸을 말한다.

2.“기타성병매개우려자”라 함은 불특정다수를 상으로 성매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자 등) 전염병예

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그 진단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성병건강진단 상자 및 건강진단항목별 횟수(제3조관련)

※ 성병건강진단 상자 중 관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는 성병건강진단을 유보할 수 있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개정안

성병건강진단 상자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HIV검사매독검사
그밖의
성병검사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의한휴게음식점 업중주로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의 여자종업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원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4. 기타성병매개우려자

1회/6월

1회/3월 1회/6월 1회/1월

1회/3월 1회/6월 1회/3월

1회/3월 1회/6월 1회/1주

1회/6월 1회/6월



제2절 기관별 제∙개정 법령안 평가 | 285284 | 제2장 제∙개정 법령안 평가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적정성(1-1)

● 재량규정의명확성(2-1)

■ 현 황

● 윤락 등 불법행위를 연상시키는“특수업태부”란 용어를“기타성병매개우려

자”로순화하여알기쉽게정의를규정하고, 성병에관한건강진단을받아야

할직업에종사하는자(전염병예방법제8조)와그진단항목및횟수를변경

하려는것임.

■ 문제점

● 개정안 제2조제2호에서“기타성병매개우려자”를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성매개행위를하는자라고규정한것은그 상이누구인지불분명하고,

● 개정안 별표 1 제1호(제3조 관련)에서 성병건강진단 상자를“다방의 여자

종업원”에서“주로다류를조리∙판매하는 업의여자종업원”으로개정하

려고하는것은

-주로다류를조리∙판매하는 업의종류와 상이불명확하고,

-전통 찻집 또는 커피 전문점 등 성행위와 관련이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여자 종업원까지 성병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경우에는 집단

반발이예상됨.

●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업의

여자종업원은현실적으로성매개행위를할 우려가 있다고보여지나개정안

에는포함되어있지아니하고,

● 개정안별표1(제3조관련)의단서“성병건강진단 상자중관할보건소장이

인정하는자는성병건강진단을유보할수있다”고한것은보건소장이재량을

남용할우려가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개정안 제2조제2호의“기타성병매개우려자”의 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 개정안 별표 1 제1호(제3조 관련)에서“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의

여자종업원”은「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3조제4항제1호의규정에의한 업의

여자종업원으로그 상을명확히정할필요가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8호다목의규정에의한단란주점 업의여자

종업원은성병건강진단 상자에포함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보여지고,

▶ 개정안 별표 1(제3조 관련)의 단서는 관련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보여짐.

【 예시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기타성병매개우려자”라 함은 불

특정다수를 상으로 성매개 행

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자 등) 전염병

예방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성병

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그 진단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정안과 같음)

2.“기타성병매개우려자”라 함은 불

특정다수를 상으로 성매개 행

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관

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자 등) ① 전염

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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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②제1항에따라성병건강검진 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관할 보건소장이 성병

건강진단을 유보할 수 있다.

1. 단순히 식음료의 주문을 받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자

2.주방에서조리하거나보조하는자

3. 50세 이상의 고령자

4. 그 밖에 특히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안 개선의견

【 예시 】

[별표 1] 성병건강진단 상자 및 건강진단항목별 횟수(제3조관련)

개선의견

성병건강진단 상자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HIV검사매독검사
그밖의
성병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의 여자종업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업의 여자종업원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원

4.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의여자종업원

1회/6월

1회/○월 1회/○월 1회/○월

1회/3월 1회/6월 1회/1월

1회/3월 1회/6월 1회/3월

5. 기타성병매개우려자 1회/3월 1회/6월 1회/1주

1회/6월 1회/6월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건강친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건강친화

기업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어린이기호식품의 양성분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사본,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한

실적”등을첨부하여신청하도록하려는것임.

제15조(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건강친화기업의

지정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다.

② 건강친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친화

기업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자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건강친화기업 지정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업소에서 제조∙가공∙수입∙조리∙판매하는 어린이기호식품의 양

성분표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사본(식품등수입판매

업소의 경우「식품위생법」제16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제외)

3.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한 실적

4. 그밖에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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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신청인이“어린이기호식품과단체급식의안전을확보하고 양수준을향상

하기위하여모범적인활동한실적”이무엇인지불명확하여알수가없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모범적인 활동 실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거나,

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봄.

【 예시 】

제15조(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 

① (생 략)

② 건강친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자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나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친화

기업지정업무를위탁받은기관의장

(이하“건강친화기업지정기관의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확보하고 양수준을향상

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한

실적

4. (생 략)

제15조(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건강친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자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나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친화

기업지정업무를위탁받은기관의장

(이하“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2. (개정안과 같음)

<삭 제>

3.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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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한 평가 개요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 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470개로서 법률 137개,

시행령 218개, 총리령 1개, 부령 114개로 구성된다.

이 중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

하여 부패 향평가 의뢰∙접수하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등 10개의 법령에서 15건의 개선

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 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1

4. 일반행정 분야 제∙개정 법령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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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용절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ㆍ관보ㆍ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

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개정안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

신문∙관보∙공보또는정보통신망등으로공고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업무의특수성및신속∙탄력적인채용을위하여예외규정을두고있음.

● 채용공고의 예외규정 중 제3호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

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규정

은구체성이없고명확하지않음.

■ 문제점

●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에서 일

정기간 채용하는 공무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나

● 채용공고의 예외규정 중 제3항제3호의“채용시험비용의 과다”및“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는 기준이 없거나 추상적이어서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채용절차중공고하지않고채용하는경우를구체화하여규정

【 예시 】

제5조(채용절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

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ㆍ관보

ㆍ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방법에의하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2. (생 략)

3.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채용절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

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ㆍ관보

ㆍ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2. (개정안과 같음)

3. 조직의 신설 등으로 채용이 시급

하여 공고할 수 없거나, 1회 이상

공고한 후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공고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개정안 개선의견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고시원업만 의무화 하는 것은 숙박시설이 있는

유사한 구조의 다른 다중이용업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고시원업만이 아닌 숙박시설이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유도선 설치 및

간이호흡기구를비치하도록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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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업장 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유도등∙유도표지

등이 설치된 경우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고시원업 업장만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고있으며, 또한구획된

실마다간이호흡기구를비치하도록규정함.

■ 문제점

● 고시원업과 같이 숙박시설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시 인명피해 등

규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난유도선 설치 및 간이호흡기구 비치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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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 ~ 6. (생 략)

7.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설치 상

(1) 업장 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다만, 유도등ㆍ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

사시 피가 용이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고시원업 업장 안의 통로 또는 복도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8. ∙9. (생 략)

10. 화재 피(피난)용 간이 호흡기구 설치기준

고시원의 구획된 실마다 국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화재 피(피

난용) 간이호흡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 예시 】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 ~ 6. (생 략)

7.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설치 상

⑴ 업장 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다만, 유도등ㆍ유도

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

어 있거나 유사시 피가 용이

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고시원업 업장 안의 통로

또는 복도에는 피난유도선

을 설치하여야 한다.

8. ∙9. (생 략)

10. 화재 피(피난)용 간이호흡기구

설치기준

고시원의구획된실마다 국가공인

인증기관의인증을받은 화재 피

(피난용) 간이호흡기구를 비치

하여야 한다.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 ~ 6. (개정안과 같음)

7.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설치 상

⑴ 업장 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다만, 유도등ㆍ유도

표지또는비상조명등이설치되어

있거나 유사시 피가 용이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1)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숙박시설이 있는 다중이용업소

업장안의통로또는복도에는

피난유도선을설치하여야 한다.

8. ∙9. (개정안과 같음)

10. 화재 피(피난)용 간이호흡기구

설치기준

숙박시설이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마다 국가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화재 피

(피난용) 간이호흡기구를 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문제점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은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행

하고 있고,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1의 기술인력 요건은“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 행자”의 등록요건으로 항상 갖추어야 할 사항이므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유예기간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본 규정은 기술인력 요건 유예기간 30일을 두어 사실상 경고

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다시 경고기간 30일을 두어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전문인력 미달하에서 계획을 수립 하여 질을

저하 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인건비 절약 등의 이유로 악용할 우려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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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현 황

● 법 제12조에 의해 등록된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법인 및 단체인“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행자”가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1의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한 경우에

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면서 행정처분전에 30일을 유예하고, 경고

기간을30일을두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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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된 경우

2)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한 경우

2)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제정안 개선의견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행자에

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2. 개별기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1차)

경고

(30일)

등록

취소

(2차)

업무

정지

3개월

(3차)

업무

정지

6개월

(4차)

등록

취소

법제12조제1항및

법제17조제2항제2호

라. 법제12조제1항에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요건에미달한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경우

2)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이 전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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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정소방 상물에 하여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인한피해를최소한도로줄일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

■ 문제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정소방 상물에 하여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방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제를 완화

하도록 하 으나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세부

적인 판단기준이 없어서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소방행정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소방시설 등은 인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설치 완화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판단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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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 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 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에 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

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 문제점

● 2004년부터 교통단속용 PDA(휴 용정보단말기)로 운전자의 사진 및

운전면허 유무와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법 제9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면허증 관련사항을 알 수 있음. 

● 다만,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소 등 효력을

상실한면허증에 해서는불법적인사용을방지하기위해반납할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경우 정지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회복 되고

면허정지가 신분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면허증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반납 받을 정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 2007년 36만 여명의 면허정지를 감안하면 반납하고 찾는 시간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이 크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임.

● 또한, 이미효력을상실한운전면허증을반납하지않았다는이유로과태료

(2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것은 유사 신분증의 제재수준과의 형평성과

제재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여권 및 주민등록증의 반납 및 회수 규정에는 이 규정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등제재규정이없음.

- 교통단속용PDA(휴 용정보단말기)로운전면허증의유효성을확인할수

있으므로효력을상실한면허증으로운전할경우별도규정으로처벌

※ 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 운전면허증 소지(제시) 의무사항에 해“제시 또는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진술”로 개정하고 제92조제1항 운전면허증 휴 의무 위반의 벌칙(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을 삭제한 취지는 교통단속용 PDA(휴 용

정보단말기)의 활용을 전제로 한 것 임. 따라서 아래 개선의견은 동일한 취지임.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95조제1항 운전면허증 반납 중 제2호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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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현 황

● 운전면허의취소및정지처분을받았거나운전면허증을분실하여재교부

받은후분실한운전면허증을찾았을때또는연습운전면허증을받은사람이

운전면허증을교부받은경우에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7일이내에주소

지를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에게운전면허증을반납하도록한규정과

● 법제95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운전면허증을반납하지않은경우2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는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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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2.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3.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4.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때

②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 받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 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제9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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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

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2.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3.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

면허증을 찾은 때

4.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때

②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

받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 다가 정지

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제9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반납하지아니한사람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및 회수)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

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삭 제>

2.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

면허증을 찾은 때

3.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때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9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납하지 않은

운전면허증을직접회수할수있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 략) 

<삭 제>

개정안 개선의견

【 참고 법령 】

▲ 여권법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

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2.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여권 등이 발급된 경우

②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제11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

는 여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여권 등의 명의인이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반납하여야 할 여권 등을

보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여권 등에 소인(消印)하여

이를 그 여권 등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을 반

납받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여권 등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의 여권 등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제160조제2항 과태료 부과 규정 중 제4호 제9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고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 황

● 통령 주재“2008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08. 3. 28.)”시 관광 산업

선진화전략중의하나로외국관광객탑승차량의버스전용차로통행허용에

해관계부처합의

【관계부처 합의내용】

■ 외국관광객 탑승 차량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허용

�현재 36인상 이상의 전세버스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으로 25인승 이상의

중형 전세버스의 시간 정체 및 외래 관광객 불편을 초래

- 25인승 이상 36인승 미만의 전세버스 및 호텔보유 버스의 경우에도

외국인 탑승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가

* 서울지역 운행가능 중형버스 현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개정(행정안전부(경찰청))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관광숙박업자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따른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운행

하는25인승이상의외국인관광객수송용승합자동차가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수있도록규정

■ 문제점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허용을 외국인 관광객 전용

자동차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기준“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으로 규정하여 지정차량이 외국인 관광객

수송외의 타용도로 사용시에도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하 음. 

● 따라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업종에 특혜를 준 규정이 되었음.

제2절 기관별 제∙개정 법령안 평가 | 303302 | 제2장 제∙개정 법령안 평가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 다만, 주민

등록증 분실로 재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미 재발급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 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습득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4.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과 국외이주신고자로부터 회수된 주민

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 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별표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1. ~ 3. (생 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방경찰

청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가.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

나.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

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한한다)

다.「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

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전체 616 26 980 1,622

외국인 이용(추정) 150 26 100 276

구 분
서울지역 특급호텔 수도권지역

합 계
전세버스 보유버스 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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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개선의견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 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의전세버스운송사업의용도로운행되고외국인관광

객이탑승한25인승이상의승합자동차”로규정하여외국인관광객을수송할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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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별표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1. ~ 3. (생 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

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가.∙나. (생 략)

다.「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

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

[별표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1. ~ 3. (개정안과 같음)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

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가.∙나. (개정안과 같음)

다.「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

2호의 관광숙박업 및「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의 전세버스운송

사업의 용도로 운행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개정안 개선의견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한 평가 개요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284개로서 법률 128개,

시행령 84개, 부령 72개로 구성된다.

이 중 2008년도에 법무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

향평가 의뢰∙접수하여「수용자 교육교화 등에 관한 규칙」등 5개의

법령에서 8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 다.

법무부 소관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2

제9조(작업 등) ① 교육생은 작업∙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② 작업수용자∙직업훈련수용자 등도 독학을 통해 검정고시∙학사고시 등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2항의 경우 자체평가시험성적과 수형생활태도 등을 참작하여

응시를 허용할 수 있다.

「수용자 교육교화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현 황

● 제9조제2항에서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는 작업수용자∙직업훈련수용자

등도 독학을 통해 검정고시∙학사고시 등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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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제3항에서소장이자체평가시험성적과수형생활태도등을참작하여

응시를허용할수있도록한규정

■ 문제점

● 수형자에게 교육을 하는 목적은 건전한 사회복귀에 있으므로 수형자가 형을

마친후더나은삶과건전한사회복귀를위하여스스로배워서학력을 신장

하려는 노력은 교도행정에서 장려해야할 모범적인 수형생활이라 할 것임.

● 또한, 수형생활태도가 불량한 수형자가 검정고시∙학사고시 등에 응시

한다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며, 자체평가시험성적이 낮은

사람도 응시 후 더 분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따라서, 제9조제3항에서와 같이 소장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수형 생활

태도에 의해 시험 응시여부를 결정하고 자체시험으로 국가 인정학력 시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적 동기유발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고자하는

작업수용자∙직업훈련수용자의 준수부담이 과중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작업수용자∙직업훈련수용자등이독학을통해검정고시∙학사고시등에제한

없이응시할수있도록규정

【 예시 】

제9조(작업 등) ① (생 략)

② 작업수용자∙직업훈련수용자

등도 독학을 통해 검정고시∙학사

고시 등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2항의 경우 자체평가

시험성적과 수형생활태도 등을 참

작하여 응시를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작업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작업수용자∙직업훈련수용자

등도 독학을 통해 검정고시∙학사

고시 등에 응시할 수 있다.

<삭 제>

제정안 개선의견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한 평가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권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한 실태조사∙평가, 비 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법령 등에 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 및 그 위반행위에 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

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 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8개로서 법률

2개, 시행령 4개, 총리령 2개로 구성된다.

이 중 200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 향평가 의뢰∙접수하여「공무원행동강령」, 「공익신고자보호에 관한

법률」2개의 법령에서 3건의 개선의견을 소관 과에 통보하 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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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공무원행동강령」개정안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공무원행동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 제14조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 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14조제1항 각 호는 소액의 기념

품등에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을 규정

-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등

■ 문제점

● 제14조제1항제4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은

소액이 얼마를 뜻하는지 불명확

※ 제2호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에 하여「행동강령운

지침」에서 3만원으로 규정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항제4호“소액의기념품또는홍보용물품”에 하여소액의기준이얼마

인지를법령또는「행동강령운 지침」에명확히규정

- 위 내용을「행동강령 운 지침」에 규정할 경우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명확한 금액을 명시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 참고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 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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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현 황

● 제26조제1항제2호는「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관련

하여 신고자등에 하여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도록규정한것임.

■ 문제점

● 제26조제1항제2호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하여 3천

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나

- 법 제2조제4호‘불이익처분’중 파면∙해임∙해고 등의 신분상실 조치를

한 자는 과태료부과 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결여

【 참고 법령 】

▲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2조(보호조치 요구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은 공공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의 장이나 임직원 등 누구로부터도 제2조제4호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참고 법령 】

▲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불이익 처분”이란 이 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과 그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받거나 권유∙강요받는 행위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및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및 이에 준하는 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재배치 및 이에 준하는 조치

라. 성과평가∙동료평가 등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마.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제거, 보안∙비 정보 사용의 정지∙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향을 미치는 차별이나 조치

바. 요주의 명단 작성∙공개, 집단따돌림, 폭력∙폭행∙폭언 등

사. 신고자의 직무에 한 부당한 감사∙조사 등과 그 결과의 공개

아. 공공기관이나 계약자 등으로부터 인∙허가의 취소나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조치

자. 그 밖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나 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방해, 신고철회 종용 또는 신고자

등을 알아내기 위한 조치를 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처분을한 자(파면∙해임∙해고등의 신분상실의

조치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제3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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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자는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방해, 신고철회 종용 또는

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한 조치를

한 자

2. 제12조제1항에따른불이익처분을

한 자(파면∙해임∙해고 등의 신분

상실의 조치는 제외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방해, 신고철회 종용 또는

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한 조치를

한 자

2. 신고자 등에게 제2조제5항의

불이익처분을 한 자

개정안 개선의견

【 예시 1 】

<신 설> 제○○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신고자 등에 해 파면∙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을 한 자

개정안 개선의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공익신고자에 하여 파면∙해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또는

제26조제1항제2호의 [ ]내서의 단서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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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한 평가 개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

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309개로서 법률

91개, 시행령 125개, 부령 93개로 구성된다.

이 중 2008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 향평가 의뢰∙접수하여「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

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 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등 26개의 법령에서 53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 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1

5. 교육∙문화∙과학분야 제∙개정 법령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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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교육감은 학교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학습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 운 토록 규정

(학교보건법 제6조의3 제1항)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학교보건과 학교설립업무 또는 학교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다만, 소속기관 공무원 중 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경우 차하위 직급 공무원으로 한다)

2. 시∙도의 도시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및 구청장 소속의 공무원 중 추천한 자

3. 지방의회 의원,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학교보건∙환경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4. 법률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추천자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 입법례 】

▲ 학교보건법

제6조의3(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운 , 제2항에 따른

건의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

으로 정한다.

● 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은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등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안 제9조)

※ 교육환경평가서 :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 그 예정지역에 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보건∙

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의 평가를 의해 학교용지선정자가 제출

■ 문제점

● 학습환경보호를 위해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등 학습환경보호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과 직∙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서도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있어

- 심의위원과 심의 상자 간 유착이 용이하여 교육환경평가 등의 공익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사익을 도모하거나 청탁 등으로

인한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음.

※ 사례

�○○도 95개 위원회 중 상당수가 위원선발시 단체장과 가깝거나 호의적인 인사 또는

퇴직공무원 등으로 선발하여 문제 야기(동아일보, ’06. 4. 8.)

� ○○위원회는 위원 소속기관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신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굴을

허가(청렴위 실태조사, ’06.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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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학습환경보호 등을 위해 중요사항 심의 기능을 가진 학습환경보호위원

회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제척∙회피∙기피제도 도입으로 공정성∙

신뢰성 확보

【 예시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 심의에서 제척

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④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

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적어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운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② 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하여

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 ∙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 담당 조직∙인력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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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평가

위원회를 두는 경우 평가의 공정

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할수있다.

③ (생 략)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평가

위원회를 두는 경우 평가의 공정

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개선의견

제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의 선정 기준 등) ③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 기준∙방법은 별표3과 같다.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 기준∙방법(제5조제3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기술이전실적이 우수한 경우, 선정평가 점수의 3% 이내에서 가점 부여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가 최하위등급(상 평가시 하위 10％ 등급, 절 평가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

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최종평가가 하위등급(상 평가시 하위 30％등급, 절 평가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습

위반 업체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선정평가 점수의 5% 이내

에서 감점 부여

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안■ 현 황

●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문제점

●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당해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자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 보다 당연규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당연히 당해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 구성

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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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2006년 하반기「 ∙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통보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습 위반 업체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감점을 부여하는 조문을 추가함.

■ 문제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습 위반 업체가 신청한 연구개발과

제에 해 감점을 부여함에 있어서 적용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습

위반 업체로 통보된 경험이 있는 업체의 경우 얼마동안 감점 상에 포함

되는지 알 수 없음.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본 개정조문 제5조제3항과 관련한 별표 3의1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에 해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의하면‘연구

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

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음.

■ 문제점

●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받거나 공공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선정은 최 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부여항목 다항의‘기술이전실적이 우수한 경우’

에서‘우수’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여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점 부여에 있어서 해당 상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가점 부여가 최 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우수’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구체화

【 예시 】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

기준∙방법(제5조제3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나. (생 략)

다. 기술이전실적이 우수한 경우,

선정평가 점수의 3%이내에서

가점 부여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

기준∙방법(제5조제3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나. (개정안과 같음) 

다. 기술이전실적이 우수한 경우

(기술료 수입이 ○만원 이상인

경우), 선정평가 점수의 3% 이내

에서 가점 부여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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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2-3)

■ 현 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학교∙유치원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학교∙유치원 설립∙운 에

한 재정 지원 가능

- 재정 지원을 받은 외국인학교∙유치원에게 예산 편성∙운 및 결산 등

필요한 자료 요구 할 수 있고

-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지원 중단 가능

■ 문제점

● 외국인 학교∙유치원 재원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설립과 운 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 그 요건을“재학생의 국내 거주기반, 학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라고 구체적 기준과 지원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재량기준의 구체성∙

객관성이 미흡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연구개발과제 선정 과정에서 감점을 부여받는 상이 되는 상습 위반 업체

범위를 기간 단위로 구체화

【 예시 】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

기준∙방법(제5조제3항 관련)

2. 감점 부여항목

가. ~ 라. (생 략)

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상습 위반 업체가 신

청한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선정평가 점수의 5% 이내에서

감점 부여

바. (생 략)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

기준∙방법(제5조제3항 관련)

2. 감점 부여항목

가. ~ 라. (개정안과 같음)

마. 최근 [  ]년 내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습 위반 업체로 통보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선정평가

점수의 5% 이내에서 감점 부여

바.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학교∙유치원 재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학생의 국내 거주기반, 학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또는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 을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 에 관한 규정」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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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재정지원 요건을 재학생의 국내 거주기반, 학교의 재정상황 등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하도록 개선

■ 평가항목

● 특혜발생가능성(1-3)

■ 현 황

●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전문가 위주로 재구성하며,

- 민간위원은 관련 학회의 추천 없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게 하여 위촉

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규정임.

■ 문제점

●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는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행정

기관간 역할 및 투자조정 등 기초과학 연구에 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위원은 업무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임기규정에

의하여 위촉되어야 함에도, 위원 임기에 한 규정이 없어 편의적으로

운 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위촉 위원의 임기에 한 차수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임할 수 있으

므로 특혜발생의 소지가 있음.

【 예시 】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학교∙유치원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학

생의 국내 거주기반, 학교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또는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 을 지

원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학교∙유치원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학생의 국내 거주기반,

학교의 재정상황 등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학생 또는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 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제24조2(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이하 이 조에서“기초과학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삭 제〉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초과학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 ⑦ (생 략)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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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단계평가 등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면서, 제13조제1항의 연구개발결과 평가방법의 예외로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와 연구

성과 활용 계획ㆍ실적에 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항에 따른 계속

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한 검토로 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의 특성상 결과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에

한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에는 상

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

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 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평가

위원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표준화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조사

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원장,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

- 임기∙연임 횟수는 기관 실정 및 위원회 성격 등에 부합하게 규정

【 예시 】

제24조의2(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 ) ① 법 제15조의2제1

항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이하 이 조에서“기초과학협의회”

라고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삭 제〉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초과학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신 설>

② ~ ⑦ (생 략)

제24조의2(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 ) ① 법 제15조의2제1

항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이하 이 조에서“기초과학협의회”

라고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삭 제〉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초과학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되 [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 ⑧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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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증액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ㆍ직접비ㆍ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외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간접비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 학"이라 한다) 및 비 리

법인의 간접비에 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책임자가 있는 때에는 그 연구책임자가 소

속된 연구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 ⑬ (생 략)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10조제3항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 예시 】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생 략)

②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및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의 특성상

결과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

개발결과에 한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에 한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비가 [  ]이하인 소액

과제의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기로

한 경우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간접비 간접비

�연구지원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

도로 고시하는 비 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

되지 않는 기관은 17%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예외로 정하는 사항에

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

사용 용도 계상기준
구 분

비 목 세 목

①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의 특성상 결과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서‘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의 특성상 결과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결과에 한 평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하여 예측하기 어려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사업의 특성상 결과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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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데,

별표 2에 따른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인건비∙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준비금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

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 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를 정부출연금에 계상할 수 있음.

■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출연한 연구개발준비금의 사용 용도로서 일시적

연구중단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 ‘일시적 연구중단’의 사유가 불명확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

한을 받아 일시적으로 연구중단을 하게 된 경우와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연구중단된 경우에도 연구개발준비금의 명목으로

관련 경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20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재를 받은 경우와 징계 등으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에는 관련 경비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

【 예시 】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

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

하는 비 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

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

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

견 관련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

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

하는 비 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

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

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

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

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개정안 개선의견

구 분

비
목

세
목

구 분

비
목

세
목

간
접
비

간
접
비

간
접
비

간
접
비

사용 용도 사용 용도

간접비 간접비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

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

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리기관은 성과활용지원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실안전

관리비만 계상 할 수 있다.

사용 용도 계상기준
구 분

비 목 세 목



332 | 제2장 제∙개정 법령안 평가 제2절 기관별 제∙개정 법령안 평가 | 333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국립 학의 장은 현금 등의 외부자본을 유치하여 학의 교지 내에 학

발전에 필요한 건물 및 그 밖에 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 건물 및 그 밖의 구 시설물 축조에 자본을 투자한 자에 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문제점

● 제9조제1항에 재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은 국립 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 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 외부자본을 유치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재정 및 회계의 운 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외부자본 유치에 관한 사항을 재정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 없이 국립 학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재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외부자본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

제9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 ) ① 국립 학 재정 및 회계의 운 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립 학에 재정위원회(이하“재정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중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하여 심의∙의결

하고, 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하여 심의한다.

1. 제11조에 의한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3. 제11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입에 해당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

(이하“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6조에 의한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원 등의 보수 및 제37조에 의한

연구보조비 등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⑥ 국립 학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 한 존중하여야 한다. 

⑦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회계규정

으로 정한다.

제34조(외부자본유치) ① 국립 학의 장은 현금 등의 외부자본을 유치하여

학의 교지 내에 학발전에 필요한 건물 및 그 밖의 구 시설물을 축조

할 수 있다.

② 국립 학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건물 및 그 밖의 구 시설물 축조에

자본을 투자한 자에 하여 무상으로 건물 및 그 밖의 구 시설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립 학 재정∙회계법」제정안

【 예시 】

제9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 ) 

① 국립 학 재정 및 회계의 운 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립 학에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 )

① 국립 학 재정 및 회계의 운 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립 학에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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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

공단에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제62조제1항에 의하면 관리공단의 임직원이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문제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서 제출요구권과 관리공단에 한 검사권을

부여하면서 그 요건을‘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만 하여 어떤 경우가

그에 해당할지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 행정기관에 검사권을 부여하면서 소속공무원의 증표제시 의무에 해 규정

하고 있지 않음.

제30조(보고와 검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공단에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안

② ~ ④ (생 략)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중 제

1호와 제2호의 사항에 하여 심의∙

의결하고, 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하여 심의한다.

1. 제11조에 의한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3. 제11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입에 해당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하“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신 설> 

5. ~ 7. (생 략)

제34조(외부자본유치) ① 국립 학의

장은 현금 등의 외부자본을 유치

하여 학의 교지 내에 학발전에

필요한 건물 및 그 밖의 구 시설

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② 국립 학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건물 및 그 밖의 구 시설물

축조에 자본을 투자한 자에 하여

무상으로 건물 및 그 밖의 구

시설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중 제

1호와 제2호의 사항에 하여 심의∙

의결하고, 제3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하여 심의한다.

1. 제11조에 의한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3. 제11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입에 해당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하“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외부자본 유치에 관한 사항

6.~ 8. (제정안과 같음)

제34조(외부자본유치) ① 국립 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금 등의 외부자본을 유치하여

학의 교지 내에 학발전에 필

요한 건물 및 그 밖의 구 시설

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② 국립 학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건물 및 그 밖의 구 시설물

축조에 자본을 투자한 자에 하여

무상으로 건물 및 그 밖의 구

시설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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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안전점검 또는 정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통령령이 정하는 중 한

결함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한 통보 및 연구주체의 장에 한

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 문제점

● 통령령이 정하는 중 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치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임의적 조치 사항

으로 하는 것은 재량이 과다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

▶ 검사시 소속공무원의 증표제시에 관한 규정 신설

【 예시 】

제30조(보고와 검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공단에 하여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보고와검사) ①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 기타 연금

제도의 적정한 운 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공단에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당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휴 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공무원연금법

제86조(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 기타

연금제도의 적정한 운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취급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 기타 관계자에 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일정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을 요구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및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 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정 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 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통령령이 정하는 중 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및 정

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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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제5조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또는 제52조의 과태료 상이 되는 사항 등에 하여도 검사

지적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 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됨(제10조제1항).

● 따라서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적사항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지적사항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당연히관계행정기관에통보하고연구주체의장에게조치를요구하도록함.

【 예시 】

제10조(안전점검 및 정 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0조(안전점검 및 정 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제7조(이의 신청) 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적사항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지적사항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 및 이의신청

내용을 장관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이의신청기관 및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고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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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동 고시에서는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받은 경우 이의신청기간에 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일자에 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의신청을 한 원자력사업자 등은 그 처리기간에 해 예측하기

어려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이의신청처리기간을명시해줌.

【 예시 】

제7조(이의 신청)

①∙② (생 략)

③ 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이의

신청기관 및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 신청)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이의

신청기관 및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재무부감사업무처리규칙

제14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감사 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요구에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장관에게 이에 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경비의 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자 및 학 등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학등을 포함한다)에 연구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경비를 지원할 경우

간접비를 별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학술진흥 및 학자금 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1)

■ 현 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자 및 학 등에 연구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학 등도 포함시키는 규정임.

● 연구경비를 지원할 경우 간접비를 별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규정임.

■ 문제점

● 연구경비지원 상에‘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학 등도 포함’하여 규정

하면서 구체적인 적시가 없음으로 비인가 학, 무인가 분교 등 무자격자

등에 지원 가능성 있음.

● 법률안 제2조제6호에서는 연구경비를 연구비와 간접비를 포괄하는 개념

으로 정의한 바, 제20조제2항에서는 간접비를 별도로 지원 한다고 하여

중복지원 가능성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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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20조(연구경비의 지원) 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은 연구자 및 학등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학등을

포함한다)에 연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경비를 지원할

경우 간접비를 별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인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제20조(연구경비의 지원) 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은 연구자 및 학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에 상응

하는 외국의 학등이라고 미리 정

하여 고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연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할 경우

간접비를 별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개정안 개선의견

제24조(연구경비의 지급중지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경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호에서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

수를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경비를 지

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로 연구경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구경비를 사용한 경우

3.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구결과 제출기간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② ~ ⑤ (생 략)

「학술진흥 및 학자금 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외국의 학 등의 연구경비를 지원하는 범위를 규정

할필요가있음.

▶ 제20조제2항은 연구경비가 아닌 연구비를 의미하므로 연구비로 명확하게

규정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1)

■ 현 황

● 연구경비를 지급중지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을 정하여 연구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규정임.

■ 문제점

● 연구경비를 환수명령 하도록 제재를 가한 연구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지, 다른 연구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인지가 모호

●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는 학술진흥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지만, 임의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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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1-1)

● 제재규정의 적정성 (1-2)

■ 현 황

● 연구경비 회계에 하여 위반, 기피하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규정임. 

【 예시 】

제24조(연구경비의 지급중지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경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

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할 수 있

으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경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로 연구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구경비를 사용한 경우

3.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구결과 제출기간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

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제24조(연구경비의 지급중지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경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고, 연

구경비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범위내에서 이미

지급한 연구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의 환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연구경비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고 지급된 연구경비를 환수하여

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로 연구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구경비를 사용한 경우

3.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구결과 제출기간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

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개정안 개선의견

② ~ ⑤ (생 략)

<신 설>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제1항 각 호에 의한 연구경비가

환수된 자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의한 연구경비집행에 한 조사 또는 연구경비회계에

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학술진흥 및 학자금 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연구경비의지급제한규정보다는연구신청제한으로변경할필요가있음.

▶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당연히 환수할 수 있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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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3.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우주개발진흥법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5일 이내에 변동사실을 통보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54조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8조(과태료) ① 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이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

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문제점

● 제24조에서 연구비 환수규정과 연구참여 제한규정으로 제재하고 있음

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다하고, 

- 과태료 부과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하여 재량을 부여함은 부적절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과태료최고금액을하향조정할필요가있고임의규정을강행규정으로정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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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고시권자와 운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한 규정

●「초∙중등교육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

학교의 경우 학교운 에 관한 재인증 기회가 없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

신설2005. 3. 31]

▲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안)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6항의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과태료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1조의2(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 하는 공립

또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교를 운 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운 에 관한 계획

2. 산학연계에 관한 계획

3.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4.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고시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내지4항을 준용하여 국립의 학교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 참고 】

▲ 전국적으로 3조원의 과태료가 있으며, 집행률은 50%, 징수율도 15%에

미치지 않는 과태료제도의 현실에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구속할 수 있는 규정과 금융기관에 정보를 공유

하는 특단의 조치로 기능적 효과를 기 하나, 국민의 인신구속 범위 확 의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며, 과다한 과태료로 인한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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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는 5년 이내로 지정∙고시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문제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5년 이내로 지정∙고시하도록 하면서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연장여부 결정기준과

절차 및 방법이 불명확하여 학교 운 자는 언제 어떤 기준에 의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지 알 수 없음.

● 또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연장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학생에 한

보호규정 미비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연장여부의결정기준과결정기간명확화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재학생에 한 보호

규정마련

【 입법례 】

▲ 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예시 】

제91조의2(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 하는 공립 또는 사립의 고등

학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

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1조의2(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 하는 공립 또는 사립의 고등

학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

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③ 제1항의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고시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설>

③ 제1항의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고시하되, 해당 학교의 장은

지정만료 [  ]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연장신청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제2항에

의해 제출한 신청서 이행여부 등

적정성, 운 성과 등을 검토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연장결정이 되지

않은 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

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

된다. 다만, 당시 재학중인 학생에

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

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받는 학생에 하여는 당해

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본다.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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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동법 제15조에 의하면 과학기술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

강사 등의 자격에 관하여는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

교육법」과「 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도 교원의 자격과 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 초∙중등교육과정의 부설학교에 두는 교원에 관하여는‘학칙으로 정한다’

고만 되어있어 학교 교육의 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교원의 결정이 전적

으로 학칙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교원의자격과배치기준등중요한사항은하위법령에서구체화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한국과학 재학교를 부설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제14조의2에 초∙중등

교육과정의 부설학교 설치근거를 마련하면서 교원에 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15조의2(부설학교 교원) ① 과학기술원 부설학교에 두는 교원에 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원 부설학교에는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파견된

교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파견에 관하여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개정안

【 입법례 】

▲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 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재학교는 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를 재학교로 본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

하거나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당해 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 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 예시 】

제15조의2(부설학교 교원) ① 과학

기술원 부설학교에 두는 교원에

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 ③ (생 략)

제15조의2(부설학교 교원) ① 과학

기술원 부설학교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과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또는 교육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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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

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

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재교육진흥법

제12조(교원의 임용∙보수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재교육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통

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보수∙수당∙근무조건∙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재학교 및 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학교의 교원 및 재학급에서 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재학급 교사”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9조( 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① 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2.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한 평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4개로서 법률 44개, 시행령 53개, 부령 37개로 구성

된다.

이 중 200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 향평가 의뢰∙접수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등 10개의 법령에서 22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 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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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8조(표준화 추진) 

①∙② (생 략)

<신 설>

제8조(표준화 추진)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정부는 표준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기관 및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산업표준화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

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

1. ~ 3. (생 략)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기관

으로 지정한 기관에 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고령친화사업 표준화 사업 행기관)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 중항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비 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표준사업화를 진행하기 위하여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

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제점

● 게임 표준화사업은 게임기기의 성능, 안정성, 개∙변조 방지 등과 관련

되는 중요사항으로 표준화사업자의 선정 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부적격자 선정되는 것을 방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표준화사업 지정기관의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재량권 행사를 객관화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제8조(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하여「산업표준화법」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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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다문화 콘텐츠를 조사∙연구 또는 개발하는 연구기관, 예술단체, 예술

종사자, 일반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제점

● 다문화 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조사∙연구 또는 개발하는 연구기관,

예술단체, 예술종사자, 일반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담당자의 임의적 재량에 따른 지원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다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 상인 연구기관, 예술단체, 예술종사자,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구체화

제12조(다문화 콘텐츠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의 확산과

다문화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자료 및 활동, 외국문학∙예술∙

문화 콘텐츠 등의 번역 및 소개 등의 다문화 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콘텐츠를 조사∙연구 또는 개발하는 연구

기관, 예술단체, 예술종사자, 일반인을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 예시 】

제12조(다문화콘텐츠개발)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콘텐츠를 조사∙연구 또는 개발하는

연구기관, 예술단체, 예술종사자,

일반인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다문화콘텐츠개발)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콘텐츠를 조사∙연구 또는 개발하는

연구기관, 예술단체, 예술종사자,

일반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상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개선의견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인력, 조직 업무 수행

체계를 갖출 것

3. 표준화 사업 추진 실적이 있을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행

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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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권침해 행위는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권리주장자가 개별적으로 침해사실을 발견하여 민∙형사상 사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키는 등 그 실효성이

약함.

※ ’07년 말 기준 전년 비 저작권침해 사범은 약 67% 증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웹하드 1개 싸이트 1일 불법 유통물이 약 2,000만점으로 추산

● 실제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된 공간으로 이용되는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를

통해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 한 규제보다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게시판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함.

【 참고 】

< ’07년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현황 >

P2p 4,772 2,631,168 4,765 2,609,928 7 21,240 

웹하드 49,142 8,553,852 49,124 8,496,540 18 57,312 

포털 23,693 1,359,583 23,693 1,359,583 - - 

계 77,607 12,544,603 77,582 12,466,051 25 78,552

전체 계( 상, 음악, 출판 등)

구 분
삭제요청

건 점 점 점건 건
삭제완료 자진삭제

※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침해정보의 ’07년 온라인 적발현황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

그램 또는 정보(이하“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③ (생 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

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

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제1항제2호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

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 ⑪ (생 략)

「저작권법」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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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불법 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절차>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내에서 불법복제물 유통

▼

시정권고(제133조의3 제1항)

▼

조치결과 통보(제133조의3 제2항)

▼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제133조의2 제1항)

▼

심의 및 심의 결과 통보(제133조의2 제4항)

▼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제133조의2 제4항)

▼

삭제 또는 복제 전송 중단 명령을 위한 심의 요청

(제133조의2 제1항

▼

삭제 또는 복제 전송 중단 명령

(제133조의2 제1항 제2호)

▼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을 위한 심의 요청

(제133조의2 제4항)

▼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사실 게시

(제133조의2 제5항)

한국저작권위원회

→ OSP

OSP 

→ 한국저작권위원회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OSP

OSP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OSP

■ 문제점

● 제133조의2 제4항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에 있어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된 부문의 서비스인지, 아니면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

하는 게시판의 모든 서비스인지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 불법복제와 무관한 게시물도 함께 삭제되거나, 일부의 불법복제로 인해

게시판 전체의 서비스를 정지하는 등 과도한 준수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선량한 게시판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정보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정지의 범위를 불법복제와 관련있는 부분의

서비스만 정지하도록 함.

【 예시 】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① ~ ③ (생 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제1항제2호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

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

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제1항제2호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

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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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 ⑪ (생 략)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 ⑪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제24조(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콘텐츠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콘텐츠 서비

스의 기술 및 서비스 기반 측면에서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1조에 의한 진흥원

2. 제22조에 의한 협회 등

3. 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및 사업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안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의 기술 및 서비스 기반을 갖춘 콘텐츠

사업자를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을

위한 기관의 지정과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및 사업운 기준을 규정

■ 문제점

● 인증기관은 사업자의 콘텐츠 서비스 기술 등을 확인해 주는 기관이므로

객관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전에 특정기관들을 정하는 것은

담당자의 임의 재량행사 및 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특혜발생 우려

● 사업자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증

기준 , 방법∙절차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인증의 공정성을 확보

【 참고 】

▲ 품질인증 개요

�개념 : 공신력있는 인증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DC(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해 인증서를 발급

�품질인증 상 : 온라인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품질인증 방향

- 온라인으로 서비스 되는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상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

간 상호 통신 및 콘텐츠 보호∙유통의 측면을 평가

-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콘텐츠 내용을 선택한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제공에 중점

�품질인증 기준 : 2개 분류, 13개 중분류, 53개 소분류로 구성

- 개인의 서비스 기술 : DC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

플랫폼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기술적 측면을 평가

※ 서비스 기능성, 데이터품질, 콘텐츠 제도 지원, 서비스 아키텍처, 적합성, 효율

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이용자편의성, 고객지원 등 10개 중분류

- 서비스 기반 : DC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기업의 조직, 재무정보, 교육운 등의

항목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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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인증기준에 부

적합한 사업자를 인증해 준 경우 등에 한 인증기관의 책임성 확보가 미흡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인증기관 지정에 있어 특정기관들을 사전에 한정하지 않고 객관적 지정

기준및절차를마련하여자격을갖춘인증기관이지정받을수있도록개선

- 콘텐츠 서비스 품질 인증을 위한 기준 및 방법∙절차 등을 명확하게 함.

▶ 인증기관의 부정행위 시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

- 구체적인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하위법령에 마련토록 함.

【 예시 】

제24조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이하“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콘텐츠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콘텐츠 서비스의 기술 및 서비스

기반 측면에서의 품질을 인증해 주

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1조에 의한 진흥원

2. 제22조에 의한 협회 등

3. 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을 위한

제24조(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서비스의 기술 및 서비스 기반 측면

에서의 품질을 인증하기 위하여 품질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인력과 재정능력

등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확보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

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안 개선의견

평가기준 및 사업운 기준을 마련

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품질인증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콘텐츠 서비스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조(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기

관의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의 지정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뚜

렷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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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디지털콘텐츠의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하는 행위 및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 문제점

● 본 법 개정안에서는 이전 법률에서 정의된‘디지털콘텐츠’,‘복제’,‘기술적

보호조치’에 한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용어가 포함된 금

제42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제작연월일 및 제작자명을 표시한 디지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이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제31조에 의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을

표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

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 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안【 입법례 】

▲ 품질경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안전인증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 및 심사인력 등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13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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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 금지행위는 사전에 명확하여야 예측가능성을 줄 수 있고 담당자의 주관

적인 재량행사를 예방할 수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42조 금지행위관련‘디지털콘텐츠’, ‘복제’및‘기술적보호조치’등 이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규정에 한 정의를 제2조

정의부분에 규정하여 명확히 함.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3만㎡ 이상 건설공사의 지표조사 의무화(’99년 시행)와 국토개발사업의

증가로 문화재 조사수요가 급증하 으나 문화재 조사기관 및 인력이 부족

하여, 문화재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건설공사 지연등의 문제 발생

● 조사기관 및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제52조제1항 별표 11 및 제80조제1항

별표 15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문제점

● 개정안에 따라 조사기관과 인력 기준을 완화하여도 문화재 조사의 전문

성을 감안해야 하므로 자격완화 수준이 크지 않아 증가하는 문화재 조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임.

※ 조사인력 완화 기준(붙임 참고)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

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7.“복제”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전자적 매체 등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8.“전송”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표시”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전자적 형태로 부가

하는 것을 말한다.

10.“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52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발굴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생 략)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하“문화재지표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육상지표조사기관과

수중지표조사기관으로 구분하고, 해당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 ⑤ (생 략)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

【 입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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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문화재 조사수요 및 인력현황

�문화재 조사수요(면적)은 1999년(702만㎡)에서 2006년(3,484만㎡)으로 4.9배 증가하

으며 향후 국책사업(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혁신도시, 기타공공사업)발굴수요

5,411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국책사업발굴단 설립계획, ’07. 1월)

�반면 문화재 조사인력은 07년 1월 현재 133개 기관 1,484명으로 위 수요의 56%만

발굴 가능한 것으로 분석 (한국토지공사, 「문화재조사와 경 환경」, ’07. 4월)

● 문화재 조사기관과 조사원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조사원의 다른

문화재 조사에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중복참여에 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계약을 체결, 조사비용을 산정∙지급하는

기준인「매장문화재 조사용역 가기준」(문화재청 공고2008-49,

2008. 6. 5)에도 중복참여에 한 감액 등의 규정이 없음.

● 조사원이 중복 참여할 경우 각각의 조사용역에서는 당초 조사계획서의

참여일수보다 적게 참여하면서도 조사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받게 되어

사업시행기관의 용역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민간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부담하는 용역비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

해로 이어지며,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

- 또한 조사기간도 이에 따라 늘어나거나, 조사참여 인원의 과소로 조사

용역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음.

※ 사례(감사원 감사, ’08. 3월)

�15개 조사기관을 표본선정 3년간(2004~2006년) 문화재 조사원의 연도별 조사 참

여일수를 보면, 12개 기관은 연도별로 365일을 초과한 일수의 합계가 220일에서

15,222일의 중복참여 발생으로 9,695백만 원의 인건비 과다 수령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조사기관이 증가하여도 기존 조사인력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사

원들의 용역 중복참여에 한 객관적∙투명한 수행 기준 마련

【 예시 】

<신 설> 제23조(조사원 업무처리기준 등) 문화재

발굴∙지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면서 조사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문화재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1

개의 수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

하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낙을 얻어

본인이 소속된 조사기관이 시행

하는 ○개 이하의 조사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 ○. (생 략)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문화재 시행규칙

[별표 3]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처리기준(제12조 관련) 

5. 수리기술자는 원칙적으로 1개의 수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낙을 얻어 본인이 소속된 수리

업체가 시행 하는 4개 이하의 수리현장(문화재수리가 중지된 수리현장 및

별표 1 제11 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지방재정법」제63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를 포함

하는 경우에는 6개 이하의 수리 현장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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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용역 중복참여에 따른 직접인건비 등을 감액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것임.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가기준」(문화재청 공고2008-49, 2008. 6. 5)등의 개정 필요

발굴

기관

육상

지표

조사

기관

조사원

책임

조사원

조사

보조원

조사원

보조원

조사

보조원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조사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조사

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의

발굴 조사 경력을 갖춘 자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

-

-

-

학사학위취득자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2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조사보조원 2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조사

보조원 2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의 발굴

조사 경력을 갖춘 자

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조사보조원2년이상의경력을갖춘자

보조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문화재 관련학과 2년 재학 이상인

자로서 1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인력기준 개정전 개정후

육상

지표

조사

기관

수중

지표

조사

기관

책임

조사원

(문화재

분야)

조사원

(수중

분야)

조사원

학예연구관

-

학예연구사

-

해양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문화재관련학과를졸업하고수중

문화재분야 7년이상의경력을갖춘자

문화재관련학과를졸업하고수중

문화재분야5년이상의경력을갖춘자

해양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 이상의 조사

경력을 갖춘자

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 이상의 조사

경력을 갖춘자

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자

조사보조원2년이상의경력을갖춘자

매장문화재전공석사학위취득자로서

2년이상의경력을갖춘자

【 참고 】

[붙임 1] 조사인력 완화 기준

인력기준 개정전 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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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붙임 2] 지표조사, 발굴조사 업무처리 흐름도

<1)지표조사 업무처리 흐름도 >

<2)발굴조사 업무처리 흐름도 >

문 화 재 청 장
(전문위원 검토)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

심의 결과

②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 시∙도 의견제출

③ 보조 책 통보

지표조사 요청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① 발굴허가 신청

⑤ 발굴허가 통보

⑥ 발굴허가 통보

①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②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③ 보존 책→
통보

시∙도

시∙군∙구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

사 업 시 행 자

사업시행자(발주처) 발굴조사기관

문화재위원회

관할 자치단체장∙시∙도지사

문화재청장

② 발굴허가 신청

⑦ 발굴조사계약체결

③ 심의요청

④ 심의결과

1) 지표조사 : 특정지역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

여부를 있는 그 로 조사하는 것

2) 발굴조사 : 지표∙시굴조사에 의해 확인된 유적의 세부적인 정보를 밝혀냄으로써 과거의 문화유적에

한 기록을 남기고, 유적에 한 학술적∙현실적 가치를 판단팜으로써 향후 유적의 처리에

한 구체적인 책을 제시하는 일련의 조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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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한 평가 개요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254개로서 법률 54개, 시행령 138개,

부령 62개로 구성된다.

이 중 2008년도에 국방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 향

평가 의뢰∙접수하여「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방산물자 원가계산 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등 10개의 법령에서 23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 다.

국방부 소관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1

6. 국방∙보훈 분야 제∙개정 법령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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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에 한 세부기준∙

방법∙절차”를 통령령에서정하도록위임한바에따라

- 시행령에서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에 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면서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범위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

■ 문제점

● 전사자유해보호구역으로지정될경우토지소유자∙점유자등의이해관계

인은타인의토지등에의출입또는토지등의일시사용으로인한사유재산

권의일부제약을받게되는데

● 법제7조제1항과본시행령제정안제5조제2항에서는전사자유해보호구

역으로지정할수있는 상을구체화하면서범위결정에 해“심의위원

회에서 선정된 일정한 범위”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으로지정될범위를예측하기어렵다고판단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설정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보호구역 범위에 한 기준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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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제5조(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 및 공고 등) ① 법 제7조1항의“전사자 유해

보호구역”이라함은 전사자 유해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공사, 개간 등으로부터 별도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구역으로 제3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일정한 범위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의“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에 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사자유해의 매장에 관하여 접수된 제보의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가. 제보자가 6∙25전쟁 당시 현장에서 전사자 유해매장에 직접 참여한

경우

나. 제보자가 전사자유해 매장 위치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경우

다. 제보자가 전사자유해 매장 사실에 해 제3자로부터 전해 들어서 매장

지역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을 경우 등

2. 전사자유해의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가. 6∙25전쟁 전사연구 결과 격전지로서 피∙아(당시 UN참전국, 북한,

중공 포함)간에 피해(전사, 실종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지역

나. 참전용사 또는 지역주민의 증언청취 내용 가운데 전사자 유해 매장

가능성이 인정되는 지역

다. 전사자유해 조사업무 종사자가 전사기록 또는 증언 청취내용을 바탕

으로 현장 확인 또는 기초조사(제보자, 현지주민, 관계기관 등을 상

으로 한다)를 통해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라. 과거 전사자유해 발굴을 실시했던 지역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발굴하고 추가발굴의 여지가 남아있는 지역

마. 그 밖에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토지 등을 개발, 경작 등의 활동을

하면서 6∙25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또는 유품(당시 전투에서 사용

된 것으로 인정되는 총기, 탄약 등의 군용품을 포함 한다)이 발견 되어

신고를 한 지역 등 평가 상 조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 입법례 】

▲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6조(보호구역의 설정범위) ③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외의 지역에서의 보호구역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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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인증원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수임∙수탁기관은 일정요건을 갖춘 각 군, 관련기관, 전문연구기관,

항공기및부품∙구성품연구개발주관기관에재위임할수있도록규정

■ 문제점

● 수임∙수탁기관에재위임할수있는근거규정을두면서권한∙업무의범위를

정함이없이

- 단순히 일정요건을 갖춘 각 군, 관련기관, 전문연구기관, 항공기 및

부품∙구성품 연구개발 주관기관이라고 정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이 떨어지고

- 수임∙수탁기관에 재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초 위임∙위탁

기관의 승인 등 통제규정이 없어 재량규정의 명확성이 부족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재위임 받을 수임∙수탁기관의 일정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재위임시 위임∙위탁기관의 승인규정 신설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1. 진지∙장애물등과 같은 전투시설물이 있는 지역은 관측과 사계 및 개인

화기의 유효사거리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투시설물의 최외곽에 설치된

유자재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

2. 공방호시설과 통신시설이 있는 지역은 장비운 과 시설보호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3. 군용비행장과 비상활주로 및 사격장이 있는 주변지역은 항공기 운용과

사격안전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4. 폭발물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은 폭발물의 안전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5. 기타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당해 시설의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로서 울타리로부터 500미터 이내. 다만, 취락지역은 울타리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 권한의 일부를 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 감항인증원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은 업무에 한 책임은 위임∙

위탁 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고도의 전문

인력과 감항인증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각 군, 관련기관, 전문연구기관, 항공기 및 부품∙구성품

연구개발주관기관에 그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률」제정안

【 예시 】

제13조(권한의위임∙위탁)

① (생 략)

②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임∙

위탁을 받은 업무에 한 책임은

위임∙위탁 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13조(권한의위임∙위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임∙

위탁을 받은 업무에 한 책임은

위임∙위탁 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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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전문인력과 감항인증에 필

요한 시설, 장비 등이 요구되는 업

무에 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각

군, 관련기관, 전문연구기관, 항공기

및 부품∙구성품 연구개발주관기관

에그일부를재위임할수있다.

고도의 전문인력과 감항인증에 필

요한 시설, 장비 등이 요구되는 업

무에 해서는 통령령으로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각 군, 관련기관,

전문연구기관, 항공기 및 부품∙구

성품 연구개발주관기관에 그 일부

를 위임∙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할수있다.

제정안 개선의견

제2조(감항인증원의 설립준비) ①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5인 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감항인증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설립위원은 감항인증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감항인증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한다.

③ 설립위원은 감항인증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항인

증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률」제정안

- 군용항공기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감항인증원의

설립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5인 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 설립위원은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규정

■ 문제점

● 군용항공기 관련 정부정책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감항인증원의 설립

위원을위촉하면서,

- 결격사유 등의 구체적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감항인증원 설립∙운 이 저해될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감항인증원의 설립 위원의 결격사유 등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군용항공기 사업의 감항인증에 관한 정책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

기술의 지원과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 및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예시 】

제2조(감항인증원의설립준비) ① 방위

사업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5인 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

하여 감항인증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2조(감항인증원의설립준비) ①방위

사업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5인 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

하여 감항인증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처리한다.

②∙③ (제정안과 같음)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설립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설립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 자

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군교정시설 소장은 군수용자가 치금품으로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부조 그 밖의 정당한 용도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군수용자의 치금품을사용허가할수있도록정하면서구체적인사용허가

기준이불명확하고

- 이러한 치금품의 처리과정에 따르는 비용부담 주체나 처리절차 등을

정하지않아재량규정의명확성이떨어짐.

● 또한 군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자가 치금품을 처분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군교정시설관계자를통하여간접적으로처분할수밖에없음에도,

-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치금품을 군수용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관한 절차나

- 이러한 치금품이 온전하게 군수용자의 의사에 합치되게 전달되었는

지를확인할수있는규정이없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치금품 사용허가 기준, 비용부담 주체 및 치금품의 출납∙예탁∙보관

등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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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치금품의 사용허가) 소장은 군수용자가 치금품으로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부조 그 밖의 정당한 용도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군행형법」개정안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정안 개선의견

【 예시 】

제29조( 치금품의 사용허가) 소장은

군수용자가 치금품으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부조 그

밖의 정당한 용도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 치금품의 사용허가) 소장은

군수용자가 치금품에 해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

부조 그 밖에 소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용도에 충당할 것을 신청

하면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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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례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치금의 사용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밖에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치금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치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치금의 출납∙예탁(예탁), 치금품의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용자를 군병원 또는 군병원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진료를받게할수있고,

● 부상 등이 군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 한 과실이 아니면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규정

■ 문제점

● 국가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외부의료시설 진료 요건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고지나치게추상적이고포괄적으로정하여

- 군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진료 여부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불필요한비용을유발하여공정하고투명한예산집행을기하기곤란할

수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외부의료시설의 진료 필요성 여부를 정하기에 앞서 군의관의 의견을 듣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소장은 군수용자에 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 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를 군병원 또는 군병원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람은 군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군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군행형법」개정안

【 예시 】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

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를 군병원

또는 군병원 밖에 있는 의료시설

(이하‘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군의관이 군

수용자에 해 군병원 또는 군병

원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외부

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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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외부 통근 작업 등)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② 외부 통근 작업 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령으로 정한다.

「군행형법」개정안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 군교정시설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

하여필요하면외부기업체등에통근작업하게할수있고

● 외부통근작업 상자의선정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하고있음.

■ 문제점

● 외부통근작업의경우외부사기업에게는비교적값싼노동력을활용할수

있음에도

- 외부 통근 작업 상자 선정기준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외부 사기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외부

사기업이이를이용하거나또는참여하는과정에불필요한비용이발생

할수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외부 기업체 선정 요건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장관이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예시 】

제58조(외부 통근 작업 등) 

① (생 략)

② 외부 통근 작업 상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외부 통근 작업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외부 통근 작업 상자 및 외부

기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

하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2005. 8. 31.자 외부통근작업운 에 관한 법무부예규 제735호에는 제7장에서

‘기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법무부 외부통근작업운 규정(제7장 발췌)

제7장 기업체 선정 및 계약

제25조(기업체 선정)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유용하고 산업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우량 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 ① 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에 의한

외부통근작업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기업체의 장과 통근방법, 작업시간, 공임액,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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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중에 계약의 주요내용(계약보증금, 취업인원, 공임 등)이 변경되

었을 때에는 계약을 한 후 지체없이 계약서 사본1부를 첨부하여 법무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공임의 결정)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작업의 난이도, 기술수준, 근로자 최저임금, 시중노임단가, 실제지급임금 등을

감안하여 공임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직책요원 및 숙련공, 장기간 취업한

외부통근자에 하여는 별도의 공임을 책정할 수 있다.

제28조(시행승인) 외부통근작업의 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2월 이하의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군교정시설 소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군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기탁하는금품을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한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제115조(기부금품의 접수) 소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군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군행형법」개정안

■ 문제점

● 기부금품의기탁에 해이를수령할수있다는내용만규정하고,

- 기부금품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느 장소에서 수령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사용되는지에 한규정을두고있지않고있음.

● 반 급부없이취득하는기부금품에 하여그접수및사용등에관한기준과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이 구금기관과 피구금자간의 상하관계인

점을고려해보면,

- 군수용자 측의 이해관계인 등이 가석방이나 기타 교소도 내에서의 편의

제공을위한목적으로악용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접수장소, 처리절차 및 기부금품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

【 예시 】

제115조(기부금품의 접수) 소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군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15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소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군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

방법, 장소, 처리절차및기부금품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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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개정안(제35조)은 방산업체의 공시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및 승인절차,

공시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 및 조정 절차, 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제37조(공시보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

하고

- 기존의 행정규칙인 공시보고지침(방위사업청 훈령 제42호)에 동 내용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 제35조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중점관리 상업체는 생산품목

별로 방산∙민수∙공통물자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 방산업체는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자신의 회계처리의 기준∙

방법∙절차등에관한공시보고서를방위사업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 이러한 구분회계 및 공시보고에 관한 필요한 내용은 모두 방위사업청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문제점

● 방산업체 중 구분회계를 하여야 할 중점관리 상 업체에 한 지정기준

이나 범위, 유효기간 등을 정함이 없이 단순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자신의 회계처리기준을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회계처리기준 제출에 따른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 등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권리∙의무를 신설 또는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재량규정의 명확성을 기할 수 없는 등 일관성 있는 회계

처리를 위한 본 조의 개정목적에 벗어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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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구분회계 및 공시보고) ① 방산업체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중점

관리 상업체는 생산품목에 관하여 방산∙민수∙공통물자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

② 방산업체는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처리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공시보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방산물자 원가계산 규칙」개정안

【 입법례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

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

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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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중점관리 상업체의 지정기준과 유효기간, 절차 및 회계처리기준 제출기한을

명확히 정함.

▶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제출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확인

하고 이를 수정∙변경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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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35조(구분회계 및 공시보고) ①

방산업체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중점관리 상업체는 생산품목에

관하여 방산∙민수∙공통물자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방산업체는 일관성 있는 회계

처리를 위하여 회계처리의 기준∙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공시보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구분회계 및 회계처리기준

제출)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중 민수∙방산물자를 공통으로 생산

하는 업체에 하여는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방산물자의 매

출액 규모나 총 매출액비율, 종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구분회계

상업체로 지정하고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분회계

상업체는 생산품목에 관하여

방산∙민수∙공통물자로 각각 구분

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분회계 상

업체는 회계처리의 기준∙방법∙

절차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구분회계 상업체의 회계

처리에 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개정안 개선의견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검토∙확인하여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구분회계 상업체의 구분

회계 및 회계처리기준의 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의 세부

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비목별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 계약상 자는 자금사용액을 비목별로 집계한 총액으로 기록하도록

의무를 부여

제8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지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계약상 자로 하여금 지급 받은 착수금의

비목별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내역서는 착수

금의 사용계획기간 중의 자금사용액을 비목별로 집계한 금액(총액)으로 구분

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개정안



■ 문제점

● 착수금 사용내역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면서“지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라고 정하여

- 지급일 이후부터 120일 동안의 기간에는 어느 때나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계약상 자로 하여금 착수금의

안정적 사용을 해칠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착수금 사용내역서 제출기한을 착수금 사용계획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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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8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20일 이

내에 계약상 자로 하여금 지급

받은 착수금의 비목별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내역서는 착수금의 사용계획

기간 중의 자금사용액을 비목별로

집계한 금액(총액)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①

계약상 자는 착수금을 수령한 경우

에는 착수금 사용계획기간 만료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내역서는 착수금의 사용계획

기간 중의 자금 사용액을 비목별로

집계한 금액(총액)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받은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약상 자가 당해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  방위사업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제12조의2(벌칙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받은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약상

자가 당해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4항에 의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개정안

▲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 문제점

●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계약상 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 착수금 또는 중도금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환수토록 하는 한편, 

【 참고 법령 】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계약담당공무원이 지급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용도외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에 한 규정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도 명확히

정하여지지 않아 지급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목적외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장치가 미비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목적외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목적외 사용을 확인한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알게 된 경우에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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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12조의2(벌칙 등) 계약담당공무

원은 지급받은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약상 자가 당해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4항에

의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2(목적외 사용 확인 및 벌칙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한 착수금

및 중도금이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용도로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 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4항제2호에 따른 벌칙을 부과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 검정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그 위탁업무의 처리 및 운 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 수탁기관이 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 검정 업무의 일부를 통령령에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 또는

단체에 하여 위탁업무의 처리 및 운 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 검정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탁

기관에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국방자격법」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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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검정 업무를 수탁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한 행정처분의 종류를 시정

명령과 위탁업무 취소로만 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동기 등을

고려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기 하기 어렵고,

● 위탁업무의 취소사유를“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정하여 행정처

분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또한 시정명령 등을 함에 있어 그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행정처분을 시정명령,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위탁취소 및

행정처분의 상한기간 등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고,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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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업무의 위탁을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위탁업무를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정업무

평가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6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국방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예시 】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생 략)

⑤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정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2(수탁기관에 한 위탁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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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받은 검정업무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검정업무의 위탁 취소를 주무부장관에게 권고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된 사실을 공고

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

될 때까지 검정업무를 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4. 27]

▲ 자격기본법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

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검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제2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2-1)

■ 현 황

● 법인 또는 단체의 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에

하여는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하여도 벌하도록 규정

■ 문제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에 하여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을 일의적으로 벌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부합하는 벌칙을 정할 필요

제30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국방자격법」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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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30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

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30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

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별표 2] 자격증명을 받은 자에 한 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생 략)

마. 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위반행위ㆍ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도 최근 1년

내에 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위반행위ㆍ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증명 취소를 할 수 있다.

바. (생 략) 

2. 개별기준

「군용항공기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다. 고의 또는 중 한 과실에 의한 항공

교통관제업무 수행으로 항공기가 비행

중 다른 물체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여 충돌위험을 일으킨 경우

라. 질병,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

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 한 과실에 의한 항공

교통관제업무 수행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3호

자격증명 취소

- 효력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 효력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효력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효력정지 1개월

3차 위반 : 효력정지 3개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기간 동안 효력 정지

또는 자격증명 취소

위반행위 또는 사유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1)

■ 현 황

● 군 항공교통통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비행 중

충돌위험을 일으킨 경우에는

- 별표의 일반기준으로 1년 이내의 반복 위반행위에 해 자격증명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별표의 개별기준에서는 이러한 반복 위반의 횟수에 따른 세부적인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문제점

●【별표 2】2. 개별기준 다목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비행 중 충돌위험을

일으킨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해 3차 위반에 이르기까지 경고나 효

력정지 등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 【별표 2】1. 일반기준 마목에서는 2회 위반에도 자격증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의 처분기준이 상충될 수 있고, 

- 또한, 효력정지의 기간을“1개월”또는“3개월”이라고 그 범위를 구체

적으로 정하지 않아 재량범위의 적정성을 벗어날 우려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일반기준 마목에서 정한 개별기준 다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별기준

다목의 경우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분기준을

정하고 효력정지 기간을 명확히 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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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별표 2] 자격증명을 받은 자에 한

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생 략)

마. 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위반

행위ㆍ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도

최근 1년 내에 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위반행위ㆍ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증명 취소를

할 수 있다.

바. (생 략) 

2. 개별기준

[별표 2] 자격증명을 받은 자에 한

행정처분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생 략)

마.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ㆍ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도 최근 1년 내에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ㆍ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증명

취소를 할 수 있다.

바.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가. ∙나. (생 략)

다. 고의 또는 중 한 과실에

의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으로 항공기가 비행

중 다른 물체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여 충돌

위험을 일으킨 경우

라. (생 략)

(생 략)

(생 략)

법 제7조

제1항

제2호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효력정지

1개월

3차위반 :

효력정지

3개월

경고

효력

정지

1개월

미만

효력

정지

3개월

미만

효력
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
증명
취소

(생 략)

(생 략)

1차 2차 3차 4차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처분기준

개선의견
위반행위 또는 사유

해당
법조문 개정안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국방부장관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 이러한 업정지 처분이 심각하게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과징금 부과요건을“ 업정지 처분이 심각하게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때”라고 그 부과요건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여

- 어느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되는지 등을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 또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3천만원 이하로 정하여 위반행위로 취득하는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제재의 적정성을 기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제2절 기관별 제∙개정 법령안 평가 | 409408 | 제2장 제∙개정 법령안 평가

제10조(과징금 처분)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의 정지가 심각하게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

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민간지뢰제거업법」제정안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과징금 부과요건과 위반행위로 인한 취득이익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요건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

【 예시 】

제10조(과징금 처분)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의

정지가 심각하게 공익을 해칠 염

려가 있는 때에는 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제10조(과징금 처분)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뢰제거업자가 미리 업을 중단∙

폐업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어

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그 밖에

업정지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 이하로

한다.

②∙③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외국환거래법

제26조의3(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인가의 취소나 업무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인정되면 당해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의 범위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발주자는 해당 지뢰제거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 지뢰제거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 지뢰제거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뢰제거를 30일 이상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각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제점

● 발주자에게 지뢰제거업자와의 지뢰제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 요

건을 정하면서,

- “휴업한 때”라고 휴업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계약해지에

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 발주자와의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에 한 해지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분쟁발생 우려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해지사유 중 휴업기간을 명시하고, 기타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를 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로 명확히 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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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 이하로 한다. 

1. 동 처분이 당해 기관의 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기관의 업의 중단ㆍ폐지 등으로 인해 동 처분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도급계약의 해지)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뢰제거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2. 지뢰제거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뢰제거를 30일 이상 계속하지 아니한 때

「민간지뢰제거업법」제정안

【 예시 】

제14조(도급계약의 해지)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생 략)

2.지뢰제거업을 휴업또는폐업한 때

3. (생 략)

<신 설>

제14조(도급계약의 해지)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1. (제정안과 같음)

2. 지뢰제거업을 30일 이상 휴업

하거나 폐업한 때

3. (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정안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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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국방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지뢰제거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발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나

- 직권으로 해당 지뢰제거업자의 지뢰제거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지뢰

제거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제점

● 지뢰제거업자에 한 지뢰제거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평가의 요소에 실적과 자본금 등이라고 정하여

- 일정한 자본금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는 등록제의 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고, 

- 동등한 자격으로 등록된 업자가 자본금의 과소에 따라 평가를 달리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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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뢰제거능력평가 및 공시) ① 국방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지뢰

제거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해당 지뢰제거업자의 지뢰제거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지뢰제거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뢰제거능력평가∙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민간지뢰제거업법」제정안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뢰제거업자 평가요소에 자본금 요건은 삭제하고 기술능력,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을 추가할 필요

【 예시 】

제15조(지뢰제거능력평가 및 공시)

① 국방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지뢰제거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해당 지뢰제거업자의 지뢰제거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지뢰제거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지뢰제거능력평가 및 공시)

① 국방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지뢰제거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해당 지뢰제거업자의 지뢰제거실적,

기술인력∙장비보유 현황, 재무

상태의 건전성 등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뢰제거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1-3)

■ 현 황

● 지뢰제거사의 결격사유로 심신상실자, 마약∙ 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중독자그밖에이에준하는정신장애자등5가지의요건을정하고있음.

■ 문제점

● 지뢰제거사의 결격사유로“마약∙ 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를 정하고 있으나, 

- 이러한 결격사유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심신상실자, 마약∙ 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에 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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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뢰제거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뢰제거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30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심신상실자, 마약∙ 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민간지뢰제거업법」제정안

【 예시 】

제29조(지뢰제거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뢰제거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30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

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심신상실자, 마약∙ 마∙향정신

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제29조(지뢰제거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뢰제거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30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 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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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원가절감 제안내용이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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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표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15조(원가절감활동에 한 지도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제안

내용이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 상 자의 원가절감실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원가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생산 활동을 지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한 원가절감 자료와 생산

활동의 지도결과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개정안

- 계약상 자의 원가절감 실태 기타 필요한 사항 파악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 국방기술품질원은 원가절감 자료와 생산 활동의 지도결과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한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절감액 전액에 해 계약

상 자에게 보상토록 규정(개정안 제16조)

■ 문제점

●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가절감 제안내용이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원가절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서

- 그 범위를 원가절감 실태 파악은 물론“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추상적

이고 포괄적인 요건을 정하여 당해 계약의 원가절감 내역 파악의 목적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 제어장치 미흡

● 또한 당해 계약은 원가절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절감액 전액이 보상되는

계약임에도 계약상 자의 원가절감을 위한 생산 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 활동에 불필요한 개입과 지나친 접촉

기회를 제공할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원가절감 실태파악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가절감 실태파악은 당해

계약의 원가절감 실태파악에 한정토록 규정

▶ 생산 활동 지도 근거규정은 당해 계약이 원가절감을 전액 보상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 삭제 및 계약상 자에게 당해 계약의 원가

절감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신설하고

동 조문 제목을 원가절감 실태파악으로 변경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병무청장은 현역병 또는 유급지원병 지원자의 선발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 이러한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선발

전형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

■ 문제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한 현역병 또는 유급지원병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필요한 경우”라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

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 학교생활기록부의 요구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초∙중등학교 전체에

해 요구할 수 있어 현역병 등의 지원자 선발전형에 필요한 목적을

벗어날 우려

● 한편, 본 조는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

어야 하는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제1항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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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15조(원가절감활동에 한 지도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제안

내용이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 상

자의 원가절감실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원가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생산

활동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한 원가절감 자료와 생

산활동의 지도결과 등을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원가절감 실태파악 등) ① 계약

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 제안내용이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원가절감보상 계약내

역을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송부하

여 계약상 자의 당해 계약 원가절

감 내역의 적정성을 파악하게 할

수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계약상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

자는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

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한 원가절감

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제20조의3(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① 병무청장은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정보ㆍ

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현역병 선발을 위한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역법」개정안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 참고 법령 】



■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 현 황

●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지원업무, 예술∙체육분야의 업무,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의 지원업무에서 복무하도록 하고,

-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 문제점

● 공익근무요원 복무 분야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할 경우

- 행정편의에 따라 운 될 수 있고, 병역의무자가 복무할 분야를 예측

하기가 곤란하여 투명한 정보의 공개성이 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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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원자

선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요구하도록 규정

420 | 제2장 제∙개정 법령안 평가

【 예시 】

제20조의3(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

요구 등) ① 병무청장은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초ㆍ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교생활

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0조의3(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

요구 등) ① 병무청장은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하여는 지원

자의 현역병 또는 유급지원병으로

서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

원자의 동의를 받아「초ㆍ중등교

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자의 최종학

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

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의견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상) ①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그 밖의 공공

서비스 업무 등의 지원업무

2.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분야의 업무

3.「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도상국가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 등의 지원업무

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법」개정안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로 선정된 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

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정업체에 종사하여야 하고 통령

령에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공업분야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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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분야 등을 병무청장이 정하고 이를 고시할 필요

422 | 제2장 제∙개정 법령안 평가

【 예시 】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상) ①∙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

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상)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

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①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한다.

②예금의종류와종류별내용및가입 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예금업무취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상표법

제10조 (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

시에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38조(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상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후계농ㆍ어업인은 제외한다)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1.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ㆍ광업ㆍ에너지산업ㆍ건설업ㆍ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경우

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만 해당한다)

2.「방위사업법」제18조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

비부 (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4.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업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종사경력이 있어야

한다.

「병역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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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종사경력을 보유하도록 함. 

■ 문제점

● 정보처리 직무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춰 해당 지정업체에 종사하여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역복무 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 에게는

중요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므로 이를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재량

범위의 적정성을 벗어날 수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종사자가 갖추

어야 할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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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38조(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

호의 공업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

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병무

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종사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38조(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공업분야 기간

산업체 및 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체

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종사

하는 사람은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

훈련과정의 수료, 종사경력 보유 등

정보처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입법례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품질관리인)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

관리인(이하“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품질관리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제품 및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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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한 평가 개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한 보훈, 제 군인의 보상∙

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총 41개로서

법률 15개, 시행령 14개, 총리령 12개로 구성된다.

이 중 2008년도에 국가보훈처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 향평가 의뢰∙접수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의 법령에서 2건의 개선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 다.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2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제3조(안장 상자의 요건) ③ 법 제5조제1항제1호 타목에서“카목의 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를 말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 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하여 국립묘지에 안장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요건인 위험한 직무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을 포함하여 규정

■ 문제점

● 국립묘지 안장 상의 요건에 위험한 직무수행을 규정하면서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만 인용하고

있어서 이와 유사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의 수혜에서 제외되므로 형평성에 어긋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국립묘지 안장 상의 요건에「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8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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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3조(안장 상자의 요건) ③ 법 제

5조제1항제1호 타목에서“카목의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를 말한다.

제3조(안장 상자의 요건) ③ 법 제

5조제1항제1호 타목에서“카목의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를

말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Anti - 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1절 품질경 및 공산품안전관리 법령



● 공공∙민간분야를 포함 57개 법령 140여개의 각종 인증∙검증제도로

업체는 한 품목에 해서 KS, Q, 안전 등 중복 인증∙검증은 물론 인증절

차에 따른 시험∙검사의 중복으로 인한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 소요

※‘국가규격 및 적합성 평가체계의 혁신방안 연구’(산업자원부,’06. 1)에 따르면 1개의 인증을

얻는 데 약 1,388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업체당 평균 2.73개 인증 보유,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용까지 합칠 경우 총 매출손실액은 무려 14조원에 육박

● 이에 인증 관련 법령 중 하나인「품질경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령」에

한 부패 향평가를 실시하여 인증∙검사과정에서의 과도한 기업의

준수부담을 완화하고,

- 불명확한 재량규정의 명확화, 부패통제장치 정비 등을 통한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할 필요

※ 2007. 12월 설문조사결과, 최근 3년간 금품∙향응 제공률 5.24%로 나타났고, 부패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준수부담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 정비가 59.9%를 차지

(붙임 1)

※ 2007년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도, 검사∙점검 및 승인신고 업무의 금품

제공율이 0.6%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평가방법 : 관련법령 일괄평가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종 고시 등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각 조문별 법령상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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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배경1

품질경 및 공산품안전관리 법령제1절



제1절 품질경 및 공산품안전관리 법령 | 433

● 16개 광역시∙도로부터 기초 자료수집하고 감사자료, 언론보도사례 참조,

업계∙학계∙관련단체로부터 전문가 자문을 활용

■ 추진경과

■ 향후 추진일정

● 위원회 상정∙의결

●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 법령개선 권고 및 언론보도

● 향후 인증 관련 법령(57개)에 한 제∙개정, 현행법령 평가 시 권고안을

적용∙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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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소관기관 및 법령 집행기관

●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 법령 소관기관(법령 관련 제도운용 및 집행총괄)

● 시∙도지사 : 단속∙점검, 행정처분 등

● 안전인증기관 : 안전인증, 정기검사, 안전인증 취소 등 인증업무 집행

■ 평가법령(9개)

● 평가법령 : 품질경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행정규칙 : 안전인증 상 공산품 안전기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

요령, 안전감시원 운 요령, 품질경 체제인정현황 보고제도

운 요령 등 총 6건

※ 법률 41개 조문∙시행령 20개 조문∙시행규칙 33개 조문, 고시 등

■ 유형별 분류

● 16개 광역시도에서 감사자료 등 기초자료 수집 : ’08. 2월

● 인증업무 분석 : ’08. 2 ~ 3월

- 안전인증분야의 단속실적∙공직자 부패현황∙감사자료∙언론보도 등

● 인증기관 실태조사 : ’08. 3월 ~ ’08. 4월

- 안전인증기관∙인증 상 업체 의견수렴과 전반적 프로세스 파악 등

●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세부평가서 작성 : ’08. 4월

● 개선방안 시안 1차 보고 : 4. 15. ~ 4. 21.

● 업계∙학계∙관련단체 등 전문가 자문 : 4. 25.~ 5. 2.

● 부처협의(3차) : 5. 20. ~ 6. 27.

�품질경 체제 등 인증기관 업무

�안전인증 발급 분야

�안전인증 면제 분야

�정기검사(면제 포함) 분야

�자체검사∙안전인증 표시 분야

�안전성 조사 등

품질경 (ISO9001) 공산품 안전인증(주된 평가)

일반현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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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인증 주요업무

인증기관의 지정∙인증

정기검사∙자체검사

행정처분 등

● 안전관리계획 수립(5년 주기)

●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설치

�인증 상 공산품 지정∙변경

�시험∙검사기준의 제∙개정

● 공산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지식경제부)

● 인증기관은 공산품모델별로 인증

● 제품∙공장에 하여 연 1회이상 정기검사

● 업체 스스로 자체검사(기록 보관)

● 안전인증 발급∙변경, 정기검사 시

�제품검사비, 공장심사비, 출장비를 업체 부담

● 정기검사∙자체검사 결과, 우수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정기검사 면제

● 안전기준 부적합, 미인증 등 불법제품에 해

수거∙파기 명령

● 미인증 제품을 판매∙보관시 처벌

�법 위반시 안전인증 취소∙6월내 사용금지

●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업무 흐름 주 요 업 무

3. 안전인증 상공산품 및 인증기관 현황

■ 안전인증 상 공산품(18개 품목)

■ 안전인증기관 현황

● 안전인증기관(법 제12조에서 인정하는 4개 기관)

- 한국생활환경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안전인증기관(법 제12조에서 인정하는 4개 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58.8%로 부분을 차지

1. 섬 유(1)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2. 화 학(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3. 금 속(2)
가.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나. 휴 용 예초기의 날

가. 가스라이터 아. 어린이놀이기구

나. 모터달린 보드 자. 운동용 안전모

다. 물놀이기구 차. 유모차

4. 생활용품(14)
라. 물휴지(물티슈) 카. 유아용 침

마. 보행기 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바. 비비탄총 파.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사. 승차용 안전모 하. 킥보드
(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분 야 안전인증 상 공산품

합 계 9,773 5,750 1,515 919 2 1,587

제 조 3,165 1,850 754 386 1 174

수 입 6,608 3,900 761 533 1 1,413

합 계 생활환경 화학시험 기기유화 의류시험
기타

(완구협동조합 등)

시험연구원

유형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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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취지- 1993. 12. 27. 도입]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 체제(ISO9000) 도입, 공산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해「품질검사」제도를「안전위주검사」로 전환하여

소비자 안전과 이익 보호

※ 공업진흥청 주관

품질경 촉진법

[개정 취지- 2000. 12. 29. 개정]

�품질경 체제 인증제도를 정부주도에서 민간 자율체제로 변경

�소비자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 안전검사기준 부적합 공산품은 언론매체에

공표할 수 있고 교환∙환불 조치 등 소비자 안전 강화

※ 지식경제부 주관

품질경 및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 취지- 2005. 12. 23. 전면개정]

�안전검사 ∙ 에서「안전인증 」으로 변경(’07. 3. 24. 시행)

�연 1회이상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안전 도모

�안전인증 외의 공산품을 안전성조사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판매

금지∙수거 파기를 권고하고 언론매체에 공표 가능

품질경 및공산품안전관리법

4. 법률 제∙개정연혁

종합평가의견

● 평가결과 : 개선권고

- 「품질경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령」에 하여 부패 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13건의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소관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

< 평가법령 >

- 품질경 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품목별 공산품 안전기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 요령, 품질경

시스템 운 , 인증기관지정 관리업무 등 행정규칙

평가항목

문제점 및 평가결과3

1. 준수의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5개 항목 개선의견 5건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 -
용이성

1-3. 특혜발생 가능성 - -

2. 재량의
2-1. 재량규정의 명확성 4개 항목 개선의견 4건

2-2. 재량범위의 적정성 - -
적정성

2-3.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1개 항목 개선의견 1건

3. 행정절차의
3-1. 접근성과 공개성 - -

3-2. 예측가능성 1개 항목 개선의견 1건
투명성

3-3. 부패통제장치 2개 항목 개선의견 2건

조치기한 �개선권고안에 한 정부법률안 2009. 9. 30.까지 국회제출

평가 역 평가기준 중점 검토항목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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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의견 요약표 】

Ⅰ. 안전인증 상
1. 안전인증 상공산품 지정요건 및 기준과 절차 명확화

지정 등 관련 2. 안전인증 상 공산품 지정 재검토 기능 부여

규정의 명확화
3. 조건부 안전인증 요건 명확화

4. 정기검사 횟수를 연 1회로 명확히 규정

Ⅱ. 정기∙자체검사

5. 정기검사 합격 시 면제기간을 최 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

제도의 과도한
토록 근거규정 신설

준수부담 완화 6. 자체∙정기검사 신청의무 삭제하여 합격시 자동면제 및 정기검사

면제받은 자의 면제기간 동안 자체검사 실적 제출규정 신설

7. 정기검사의 일부면제 규정 삭제

Ⅲ. 기업불편 검사∙ 8. 검사수수료 항목의 출장비 징수체계 사후정산으로 개편

시험제도 정비
9. 인증기관간 인증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근거규정 신설

10.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조사 절차 명확화

Ⅳ. 부패통제장치 11. 반복위반행위의 행정처분 적용기준 시점 명확화

미비사항 정비
12. 인증과 검사과정에 동일 심사원 배제로 업무유착 차단

13. 안전인증심의위원회 위원에 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구 분 개선의견

Ⅰ. 안전인증 상 지정 등 불명확화로 인한 부패유발요인

1-1 안전인증 상공산품 지정 등 업무처리 기준 투명화

■ 현 황

●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공산품

안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안전인증 상공산품 등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

등의 권한을 행사

■ 문제점

● 위원회가 안전인증 상공산품을 지정하는 객관적인 지정요건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아 재량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 인증 상품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소비자에 한 위해발생 가능성 또는

피해발생 사실 등을 고려한 인증 상품 재검토 필요성과

- 지정된 인증 상공산품일 지라도 시장상황이나 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간 경과나 소비자 위해발생 등에 따른 인증 상품 해당 여부의

타당성 등을 일정 주기별로 재검토할 필요성에 한 규정이 미비

※ 사례

�물휴지(물티슈), 유아용침 등은 18개 안전인증 상공산품 중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으나, 

- 자동차용 타이어, 등산용 로프 등은 비교적 국민의 생명∙신체에 더 큰 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안전인증 상공산품이 아닌 자율안전확인 상품으로 지정하는 등 지정의

객관성∙타당성에 의문

�특히 휴 폰∙노트북 밧데리 폭발사고 등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

시키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제품은 어느 곳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 고령자용 지팡이 등은 자율안전확인 상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정해제 등 재검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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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안전인증 상공산품을 지정하는 요건과 기준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간 경과나 소비자 위해발생 등에 따른 인증 상품

해당 여부의 타당성 등을 일정 주기별로 재검토할 수 있는 규정 신설

1-2 조건부 안전인증 제도의 불합리한 요인 제거

■ 현 황

● 안전인증 시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과 동 조건의 이행

결과를 보고할 것을 조건부로 안전인증 발급가능

■ 문제점

● 조건부 안전인증을 규정하면서 보완의 기간과 이행결과 보고 시한을 명시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부관으로 인증기준의 본질적 사항인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를

보완할것을조건으로설정하는것은인증제도본래의취지가퇴색될우려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조건부 안전인증의 요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이를 보완할 기간과

이행결과통보시한을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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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전인증 검사 제도의 과도한 준수부담 완화∙폐지

■ 현 황

●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성 유지∙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증공산품

및 공장에 하여 정기검사를 하도록 규정

● 정기검사 합격 및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 정기검사를 면제(전부 또는 일부) 받고자 하는 자는 최근 2년간 정기∙

자체검사 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공정심사, 제품검사, 공장심사 등에

해 전부 또는 일부에 해 면제하고 있음.

■ 문제점

● 정기검사를“연 1회 이상”이라고 검사횟수를 불명확하게 정하여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이 저하

● 모델별 안전인증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단순 디자인만 바뀐 모델

이거나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제품인 경우 등에는 연간 수십 여회의

공정∙안전기준∙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준수부담 과다

※ 사례

�실태조사 결과, 30여개의 안전인증을 받고 있는 A업체는 모든 모델에 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비용으로 매년 4천여만원을 지출(권익위 실태조사 자료, ’08. 2월)

● 최근 2년간 정기검사 실적이나 자체검사 실적에 따라 제품검사나

공장심사 등 정기검사의 일부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Ⅱ. 정기∙자체검사의 과도한 준수부담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정기검사의검사횟수를연1회로명확히규정

▶ 정기검사 합격 시 당해 제품의 생산국별, 업체별, 제품별, 사고발생 빈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수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면제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정하도록면제기간의탄력적적용근거규정신설

▶ 정기검사 면제 및 최근 2년간 자체∙정기검사 실적 제출의무 삭제하고,

정기검사를면제받은자의면제기간동안자체검사실적제출규정신설

▶ 면제제도의실효성을저하시키는일부면제규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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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검사 실적은 정기검사 항목 중의 일부분의 구성요소(제조설비,

검사설비, 자체검사 기준∙방법)로서, 정기검사의 합격 여부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총합에 의한 일정 점수의 산출에 따라 결정됨에도

- 이를 정기검사 실적과 더불어 일부 면제범위의 새로운 독립적 요건

으로 정함은 이 법 체계상 상호 규정 간 모순이고

- 법 집행에 있어서도 자체검사 실적만으로 일부면제를 적용할 실익이

없어 면제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

● 시행규칙으로 최근 2년간 검사실적 제출의무를 신설하여, 서류준비

등에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인증기관 자체에서 검사실적 기 보관)

● 최정기검사는 안전인증과 유사(또는 동일)하게 검사하므로 안전인증

후 하나의 제품에 최소한 2년간은 제품∙공정∙공장심사를 하게 되어

안정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 매년 정기검사를 하는 것은 업체비용 부담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사례

�‘국가규격 및 적합성 평가체계의 혁신방안 연구’(산업기술시험원, ’06. 8. 20) 용역 수행과

정에서 인증 받은 430개 업체를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6%(매우 그렇다 11.5%, 그렇

다 54.4%)가 시험∙검사내용 중복된다고 응답

- 아울러 2년 이상 연속하여 적합하여야 1회에 한하여 정기검사 면제

하는 등 지나치게 면제범위를 축소 설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우려

● 한편, 「제조물책임법」(시행 ’02. 7. 1, 법률 제6109호)상 최종적으로

기업의 자기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한 책임확보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각종 인증∙검사제도의 강화는 기업에 한 준수부담을

가중시키고 창의적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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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검사수수료 출장경비 징수체계 개편(사후정산제 도입)

■ 현 황

● 안전인증기관과 시험∙검사기관은 안전인증∙정기검사, 시험검사시

업체로부터 제품검사비∙공장심사비∙출장비 등 수수료 징수토록 규정

※ 출장경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 안전인증은 모델별(법 제14조)로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각 모델별

인증에 따른 제품검사비∙공장심사비∙출장비를 각각 부담

■ 문제점

● 출장비의 경우, 국외는 업체에서 항공료를 사전 발권∙심사자에게 제공

하고, 숙박비∙일비∙식비는 인증기관에 사전 송금하고 있으나

- 운용과정에서는 약자인 업체는 출장한 심사자의 출장경비 중 일부

숙박비나 식비 등을 업체가 부담하여 이중부담 문제점 발생

※ 국내출장은 출장비 일체를 사전송금, 근거리(평택 등)도 숙박비 수령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사후 정산제 도입하여 출장비 지급체계 개선

- 항공료와 숙박 등 출장에 따른 경비는 심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비와 식비는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사후에 일괄 청구

3-2 인증기관간 정보공유체제 미흡으로 인한 기업불편 초래

■ 현 황

● 사업자가 공장이전 등으로 신규 안전인증 신청이나 정기검사 등의

지리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안전인증 절차∙방법 등이 전산시스템화되어 있어 사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할 경우 체계적으로 인증 발급할 수 있도록 운 중임

■ 문제점

● 동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사업자의 안전인증 정보가 인증기관 간에 상호

공유되지 않아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신청 건은 거의 없음.

※ 사업자의 안전인증에 한 정보 유출 등이 우려될 수 있으나, 법률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임직원은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안전인증기관 간에 정보공유(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이관 편의성

등 안전인증 서비스 향상

Ⅲ. 검사∙시험제도 운용 규정상의 부패유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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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조사 절차 명확화

■ 현 황

●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검사일시, 검사 상,

검사원의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리도록 하고 있고,

● 법 제32조(보고 및 검사)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

검사 시 7일전 사전통보 규정 등 조사∙검사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 안전인증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도 공무원의제 규정(법 제37조)을

두어 인증기관 임직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

■ 문제점

●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인증∙인증취소, 정기검사 실시 및 자체검사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사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면서

- 자료제출 요구, 출입 조사, 서류 확인, 질문, 통지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규정을 두지 않아 행정조사기본법에 배치될 우려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안전인증기관의 조사∙검사 시 법 제32조(보고 및 검사)를 준용토록 하는

규정 신설

4-2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로 예측가능성 제고

■ 현 황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정하면서, 위반행

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만 규정

■ 문제점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일을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라고만 정하여, 

- 위반행위 적용 기산점이 최초 행정처분일인지, 위반행위 적발일인지,

위반행위의 시작일인지 등 위반행위 적용 기산점이 불명확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최초의 행정처분일로

부터 다시 적발된 날로 정하여 처분기준을 명확화

4-3 인증과 검사과정에 동일 심사원 배제로 업무유착 차단

■ 현 황

● 인증심사시 인력 수급과 편의성 등으로 부분이 동일회사에 해

동일직원이 심사하고 있음(Matching System)

● 정기검사에서도 같은 심사원이 같은 회사를 심사하고 있으며, 인증

심사와 정기검사를 동일 심사원이 심사하는 경우도 발생

Ⅳ. 부패통제장치 미흡으로 인한 부패유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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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인증심사와 정기검사 과정에서 같은 회사를 같은 심사원이 심사하는 경우

업무유착 우려와 심사∙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장치가

미흡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인증심사와 정기검사 과정에 원칙적으로 동일 심사원 배정 제한

- 같은 회사의 최초 인증심사와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같은 심사원이

심사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제한

※ 인력 수급을 감안, 같은 심사원이 같은 회사의 공산품 안전인증을 연속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적 제한하는 방안 강구(일정기간 순환 근무 등)

4-4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업무처리 책임성 확보

■ 현 황

●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공산

품안전심의위원회를 두고 공무원 이외에 한국소비자원장이 지명하는

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안전인증 상공산품 지정 등 이 법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하여 심의∙결정하는 권한을 보유

● 한편, 법 제37조로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조항을 두면서

공무원이 아닌 인증기관의 임∙직원 등에 하여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자에 한 의제규정은 없음.

■ 문제점

● 심의위원회에 안전인증 상공산품 등에 관한 지정 등에 관한 심의 등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한 책임성 확보장치 미비

※ 사례

�서울 동부지법, ’08. 5. 27. 동남권 유통단지 건설 입찰을 앞두고 금품으로 평가위원들을

매수해 높은 설계점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형건설업체 임직원 19명과 이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골프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수, 공무원, 공기업 간부 등 7명

등 26명 모두에 해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고도 평가위원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하여 형법상의

공무원 의제규정 추가



■ 제공금액

● 금품제공 업체중 최근 3년간 총 제공금액 30~200만원이 54.55%를

차지하고 있어 업무편의 등 유착 소지

※ 금품 제공시 1회당 평균금액은 30~50만원으로서 45.4% 차지

■ 금품∙향응 제공 이유

● 금품∙향응을 제공한 이유로는 업무편의, 일처리에 한 감사, 명절∙

휴가비 등이 6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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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1.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상 : 공산품안전인증 상 800개 업체

■ 설문조사 방법

● 우편설문(전국 안전인증 상업체를 지역별로 안배 선정)

■ 설문조사 내용

● 공산품 안전인증과정에서 ① 업무처리기준∙절차의 적절성, ② 이의제

기 용이성, ③ 업무처리 과정∙결과의 공개성과 예측가능성, ④ 지난 3년

간 금품제공 빈도 등 총 12개 문항

2. 설문조사 결과

▶ 업무 취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10개 업체 분석내용

※ 응답율 26.25%, 신뢰수준 95%∙표본오차 ± 0.058

■ 금품제공 경험

● 설문 응답한 210개 업체중 11개 업체(5.24%)가 금품∙향응 제공

경험이 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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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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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요망 사항

● 부패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관련법령 정비와 담당

공무원의 의식전환”필요가 78.5%를 차지

※ 개선 필요성은 금품 제공업체 위주로 분석하 으며, 금품 비제공업체 의견도 동일 의견으로

나타났음

안전인증 상공산품 지정요건 및 기준∙절차 명확화

▲ 법률

제11조(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인증 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 상공산품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인증 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 상공산품의 시험∙검사를 위한 관련 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공산품에 한 처분∙조치 등과 관련하여 지식

경제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공산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공산품

안전심의위원회를 두고

- 공산품안전관리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안전인증 상공산품, 자율

안전확인 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

상공산품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

세부평가 1

세부평가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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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안전인증 상공산품으로 지정되면, 제품생산에 따른 모델별 안전

인증, 이의 유지확인을 위한 정기∙자체검사 등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부여

■ 문제점

● 심의위원회에 공산품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지 유무를

판단하여 안전인증 상공산품 등을 지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 이를 지정하는 요건과 객관적인 기준 및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안전인증 상이 아닌 공산품과의 차별성이나 지정의

타당성∙객관성에 의문

- 인증 상공산품이나 비인증 상공산품에 하여 시장상황이나 신기술

제품 또는 소비자 위해발생 가능성이나 발생사실 등을 고려하여

-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지정의 타당성∙객관성을 주기적으로 재검

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한 규정이 미비

※ 사례

�물휴지(물티슈), 유아용침 등은 18개 안전인증 상공산품 중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용 타이어, 등산용 로프, 자동차용 브레크액 등은 비교적 국민의 생명∙신체에 더

큰 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안전인증 상공산품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지정의 객관성∙

타당성에 의문

�특히 휴 폰∙노트북 밧데리 폭발사고 등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키

고 있는 제품에 한 신규 지정 또는 고령자용 지팡이 등에 한 지정 해지 등 지정에

한 타당성과 필요성 재검토 필요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안전인증 상공산품을 선정하고 지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간 경과나 소비자 위해발생 등에 따른 인증

상품 해당 여부의 타당성 등을 일정 주기별로 재검토할 수 있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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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 】

▲ 법률

제11조(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① ~ ⑤ (생 략)

<신 설>

▲ 법률

제11조(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당해 공산

품의 시장규모, 소비자에 한 위해

발생 가능성 또는 그 사실 등 부령

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인증 상 공산품 또는

비인증 상 공산품의 인증 상공

산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타당

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현 행 개선의견



- 부관으로 인증기준의 핵심적이고 본질적 사항인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에 관하여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인증제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조건부 안전인증은 경미한 사항으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완할

기간과 이행결과 통보시한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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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일정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을 함에 있어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과 동 조건의 이행결과를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제점

●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과 동 조건의 이행결과를 보고할

것을 조건부로 안전인증을 하면서,

- 보완의 기간과 이행결과의 보고 시한을 명시하지 않아 재량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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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상공산품 지정요건 및 기준∙절차 명확화

▲ 법률

제14조(안전인증 등) ④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시행규칙

제10조(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2. 조건의 이행결과 보고

세부평가 2

【 권고안 】

▲ 시행규칙

제10조(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안전

인증을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2. 조건의 이행결과 보고

▲ 시행규칙

제10조(안전인증의 조건) 안전인증

기관은 안전인증을 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공장심사 중 일부

서류의 미비나 제조설비의 일시적

장애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것과

그 이행결과를 (7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현 행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성 유지∙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증공산품 및

공장에 하여 정기검사를 하도록 규정

● 정기검사에 합격하거나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최근 2년간 정기검사와 자체검사

실적을 제출하여, 

- 정기검사 결과와 자체검사 실적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적합하거나

우수한 경우에는 제조공정, 제품검사, 공장심사 3가지 모두 전부 면제

하고, 

- 정기검사 결과 2회 이상 연속하여 적합하면 제품검사를 면제하고, 

- 자체검사 실적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우수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면제

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이 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산품안

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 또는 정기검사 합격품 유무를

떠나 현장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여,

- 공산품 안전인증 유지∙확인을 위한 정기검사 제도의 체 보완적

수단으로 현장조사의 행정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정기검사를“연 1회 이상”이라고 검사횟수를 불명확하게 정하여 행정조

사권 발동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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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검사제도의 과도한 준수부담 완화∙폐지

▲ 법률

제14조(안전인증 등)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상공산

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 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

자의 안전인증 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⑧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14조 (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의 최근 2년 실적

2. 자체검사의 최근 2년 실적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면제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면제결정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검

사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에서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정기검사의 결과 2회 이상 연속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자체검사의 실적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우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2호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3호

세부평가 3



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매년 정기검사를 하는 것은 업체비용 부담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한편, 「제조물책임법」(시행 ’02. 7. 1, 법률 제6109호)의 시행으로 기업의

자기제품 결함에 한 책임확보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인증∙검사

제도의 강화는 기업에 한 준수부담 가중 우려

※ 판례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사고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

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

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 (이하생략)

【 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손해배상】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정기검사의 검사횟수를 연 1회로 명확히 규정

▶ 정기검사 합격 시 당해 제품의 생산국별, 업체별, 제품별, 사고발생 빈도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수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면제기간을 1년

에서 3년까지 정하도록 면제기간의 탄력적 적용 근거규정 신설

▶ 정기검사 면제 및 최근 2년간 자체∙정기검사 실적 제출의무 삭제하고,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자의 면제기간 동안 자체검사 실적 제출규정 신설

▶ 면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일부면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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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기검사의 검사 주기

를 1회 이상 이라고 횟수를 불특정하게 정함은 과다한 준수부담 우려

● 모델별 안전인증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단순 디자인만 바뀐 모델

이거나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제품인 경우 등에는

- 연간 수십 여회의 공정∙제품검사∙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준수

부담의 과다로 인한 준수부담 회피비용 발생 우려

※ 사례

�실태조사 결과, 30여개의 안전인증을 받고 있는 A업체는 모든 모델에 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비용으로 매년 4천여만원을 지출(권익위 실태조사 자료, ’08. 2.)

● 최근 2년간 정기검사 실적이나 자체검사 실적에 따라 제품검사나 공장

심사 등 정기검사의 일부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 자체검사 실적은 정기검사 항목 중의 일부분의 구성요소(제조설비, 검사

설비, 자체검사 기준∙방법)로서, 정기검사의 합격 여부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총합에 의한 일정 점수의 산출에 따라 결정됨에도

- 이를 정기검사 실적과 더불어 일부 면제범위의 새로운 독립적 요건으로

정함은 이 법 체계상 상호 규정 간 모순이 발생하고

- 법 집행에 있어서도 자체검사 실적에 따라 일부면제를 적용할 실익이

없어 면제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

● 2회 이상 연속하여 적합하면 최초실시 정기검사 1회에 한하여 면제하는

등 면제범위를 축소 설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우려

● 또한, 면제를 함에 있어 당해 제품의 생산국별, 업체별, 제품별, 사고발생

빈도수 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면제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제품별

특성과 시장현황을 반 키 곤란

● 시행규칙으로 최근 2년간 검사실적 제출의무를 신설하여, 서류준비 등에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인증기관 자체에서 검사실적 기 보관)

● 정기검사는 안전인증과 유사(또는 동일)하게 검사하므로 안전인증 후

하나의 제품에 최소한 2년간은 제품∙공정∙공장심사를 하게 되어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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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 】

▲ 법률

제14조(안전인증 등) ⑥ 안전인증

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

▲ 법률

제14조(안전인증 등) ⑥ 안전인증

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

현 행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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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 상공산품의 제조

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의 안전인증

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경

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시행규칙

제13조(자체검사의 방법 및 그 기록의

작성∙보관)

①∙② (생 략)

<신 설>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

14조제8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 상공산품의 제조

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의 안전인증

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가 합격인 경우

에는 제3항에 의한 제품검사의 안전

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따라 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에서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시행규칙

제13조(자체검사의 방법 및 그 기록의

작성∙보관∙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8항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당해연도 자체검사 실적을 익

년도 1월 15일까지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삭 제>

현 행 개선의견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의 최근 2년 실적

2. 자체검사의 최근 2년 실적시행규칙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면제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

검사 면제결정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

32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에서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정기검사의 결과 2회 이상 연속

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자체검사의 실적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우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2. 제2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2호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3호

<삭 제>

<삭 제>

현 행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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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건전지(자율안전확인 상공산품) 】 【 사례 2 : 방향제(어린이보호포장 상공산품) 】

(A모델)

(B모델)

(C모델)

(D모델)

⇒“방향제 시험성적서”에서 C모델과 D모델은 모델명은 다르지만

「시험항목」은 동일함

⇒ 같은 시험항목 임에도“제품검사비”는 C모델, D모델별로 각각 징수

⇒“건전지 시험성적서”에서 A모델과 B모델은 모델명은 다르지만

「시험항목」은 동일함

⇒ 같은 시험항목 임에도“제품검사비”는 A모델, B모델별로 각각 징수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안전인증기관(4개)은 안전인증, 안전인증 변경, 정기검사시 업체로부터

제품검사비∙공장심사비∙출장비 등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

※ 수수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업체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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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 징수체계를 표준화하여 투명성 제고

▲ 법률

제34조(수수료) ②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제14조제1항(공산품 모델별)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변경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 시행규칙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34조제2항에 다른 안전인증기관의 수수료 부과기

준은 별표 12와 같음.

< 안전인증기관의 수수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세부평가 4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2. 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안전

인증의 변경

3. 법 제14조제6

항에 따른 정기

검사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가. 안전인증서 발급비용 : 55,000원

나. 별표 13에 따른 비용

다.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1) 국내공장심사 : 25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2)국외공장심사 : 60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가. 변경신청 접수비용 : 20,000원

나. 별표 13에 따른 비용

다. 제1호다목에 따른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시험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가. 별표 13에 따른 비용

나.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공장정기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1) 국내공장심사 : 모델수 5개 이하(20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모델수 6개 이상[20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 + 출장비]

2) 국외공장심사 : 모델수 5개 이하(48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모델수 6개 이상[48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 + 출장비] 

비 고

1.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하는 때에 안전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해당되는 비용을 안전인증기관에 내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 정확한 내용을 산출하여 이를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그 내용을 문서로 발급한다. 

2. 출장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안전인증 수수료 30~100여만원 250,000 600,000 <주1>

정기검사 수수료 30~100여만원 200,000 480,000 <주1>

공장 심사비

국 내 국 외
구 분 제품 검사비 출장비

(단위 : 원)

※ <주1>출장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 안전인증 수수료 부과기준(규칙 별표 12) 〉

● 안전인증은 모델별(법제14조)로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각 모델별 인증에

따른 제품검사비∙공장심사비∙출장비 부담(별표 12)

※ [시행규칙 별표 1]에 안전인증 상공산품 18개 품목 지정

(예) 1개 품목에 다수의 모델이 나올 경우 각 모델별로 인증받아야 함(유모차 등)

구 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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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출장비의 경우, 국외는 업체에서 항공료를 사전 발권∙심사자에게 제공

하고, 숙박비∙일비∙식비는 인증기관에 사전 송금하고 있으나

- 운용과정에서는 국외출장한 심사자가 외국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 편의

제공 측면에서 업체가 일부 숙박비나 식비 등을 이중부담

※ 출장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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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 ① 항공료 ② 숙박비 ③ 일비 ④ 식비

국 내 ① 교통비 ② (숙박비) ③ 일비 ④ 식비

☞ 인증기관에 따라 항공료∙숙박비를 업체에 사전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고, 항공료만

부담하고 나머지 숙박∙일비∙식비를 입금하게 하는 등 인증기관별로 상이한 체계로

운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정출장비 법인카드 사용 및 사후 정산제 도입

- 항공료와 숙박비는 인증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비와

식비는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사후에 일괄 청구

- 국내 출장시 숙박한 경우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후정산∙청구

【 권고안 】

▲ 시행규칙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34조제2항에

다른 안전인증기관의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 12와 같음

[별표 12]안전인증기관의 수수료의

부과기준

1. ~ 3. (생 략)

비고

1.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하는 때에 안전인증기관이 우선

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해당되는

비용을 안전인증기관에 내고, 안전

인증기관은 안전인증서를 발급

하는 때에 정확한 내용을 산출하여

이를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

기관은 그 내용을 문서로 발급한다.

2. (생 략)

<신 설>

▲ 시행규칙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34조제2항에

다른 안전인증기관의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 12와 같음

[별표 12] 안전인증기관의 수수료의

부과기준

1. ~ 3. (현행과 같음)

비고

1.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 정확한 내용을 산출

하여 이를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

인증기관은 그 내용을 문서로 발급

한다.

2. (현행과 같음)

3. 제2항에 의한 출장비는 인증기

관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후정산한다. 

현 행 개선의견

[현 행]

[개 선]

항공료 숙박비 일 비 식 비

출장비 지금체계를 사후정산제로 개편

업체에서 심사기관으로 사전 송금



정보 미공유로 실제 인증기관 변경신청 건은 거의 없음. 

※ 사업자의 안전인증에 한 정보 유출 등이 우려될 수 있으나, 법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임직원은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안전인증기관 간에 정보공유(포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로 안전인증 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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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동 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공장이전 등으로 신규 안전인증 신청이나 정

기검사 등의 지리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안전인증 절차∙방법 등이 전산시스템화되어 있어 사업자가 안전

인증을 신청할 경우 체계적으로 인증 발급할 수 있도록 운 중임.

■ 문제점

● 인증기관 변경에 따르는 인증서 신규발급 등의 불편과 인증기관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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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 】

고시(공산품안전 관리운용요령)

제6조(제조업체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① ~ ③ (생 략)

<신 설>

고시(공산품안전 관리운용요령)

제6조(제조업체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 발급한

정보를 인증기관 상호간에 정보 공유

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인증기관 변경

신청이나 기타 인증관련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인증기관간 상호 정보

공유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할 수 있다.

현 행 개선의견

인증기관간 인증정보 공유 전산시스템 구축, 생산자 불편 해소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고시)

제6조(제조업체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상공산

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 리인을 포함한다)가 안전인증기관을 변경

요청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인증기관(이하“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체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하“관리기록”이라 한다)을 업체가 희망

하는 안전인증기관(이하“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시에는 그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계할 수 있다.

② 인계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계한 후 해당 제조업체에 한 기존의

인증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인수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수한 후 해당 업체에게 안전인증서를 새

로이 발급하여야 하며,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 계속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세부평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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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검사일시, 검사 상,

검사원의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표준원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술표준원장은 불합격한 검사결과에 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

● 한편, 법 제32조(보고 및 검사)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검사 시 7일전 사전통보 규정 등 조사∙검사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고, 

- 안전인증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도 공무원의제 규정(법 제37조)을

두어 인증기관 임직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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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 】

▲ 법률

제14조(안전인증 등) ⑥ (생 략)

<신 설>

▲ 법률

제14조(안전인증 등) ⑥ (현행과 같음)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의한 안전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및 정기검사

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 서류∙

출입조사, 검사 전 통보기한, 증표

제시 등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에

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현 행 개선의견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조사 절차 명확화

▲ 법률

제14조(안전인증 등)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 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의 안전

인증 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12조(정기검사의 방법∙절차 등) ②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기검사 상자에게 검사일시, 검사 상, 검사원의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세부평가 6 ■ 문제점

●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인증∙인증취소, 정기검사 실시 및 자체

검사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사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면서

- 자료제출 요구, 출입 조사, 서류 확인, 질문, 통지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규정을 두지 않아 행정조사기본법에 배치될 우려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안전인증기관의 조사∙검사 시 법 제32조를 준용토록 하는 규정 신설



- 위반행위 적용 기산점이 최초 행정처분일인지, 위반행위 적발일인지,

위반행위의 시작일인지 등 위반행위 적용 기산점이 불명확하여 공무

원의 자의적 재량이 개입할 여지를 제공

※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로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최초의 행정처분일로부터

다시 적발된 날로 정하여 처분기준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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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정하면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만 규정

■ 문제점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일을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라고만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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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 】

▲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

1. 일반기준

가. (생 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단서 신설>

2. 개별기준 (생 략)

▲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로

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선의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명확화

▲ 시행규칙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

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7조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

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 (생 략)

2. 개별기준 (생 략)

세부평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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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인증심사시 인력 수급과 편의성 등으로 부분이 동일회사에 해 동일

직원이 심사하고 있음(Matching System)

● 정기검사에서도 같은 심사원이 같은 회사를 심사 하고 있으며, 인증심사와

정기검사를 동일 심사원이 심사하는 경우도 발생

■ 문제점

● 인증심사와 정기검사 과정에서 같은 회사를 같은 심사원이 심사하는 경우

업무유착 우려와 심사∙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장치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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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 】

고시(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신 설>

고시(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2조(안전인증기관 임∙직원의 인증

심사 등) 안전인증기관은 이 법에

의한 안전인증 및 공장심사 등을

함에 있어 그 소속 임∙직원 심사

원의 인력운용 사정을 감안하여 같은

회사의 안전인증 및 공장심사 등을

같은 심사원이 계속하여 인증 및

심사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현 행 개선의견

인증과 검사과정에 동일심사원 배치 제한으로 업무유착 차단

▲ 현행규정 없음

<신 설> (고시 :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현 제도 주요내용 : 공장심사기준 등 11개 조문

세부평가 8

1. 목적 및 정의

2. 공장심사의 기준

3. 안전인증의 절차∙방법

4. 정기검사의 사전신청

5. 제조업체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등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인증심사와 정기검사 과정에 동일심사원 배정 원칙적 제한

- 같은 회사의 최초 인증심사와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같은 심사원이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지도감독 규정 신설

※ 인력운용 사정을 감안, 같은 심사원이 같은 회사의 공산품 안전인증을 연속하여 심사

하는 것을 원칙적 제한하는 방안 강구(일정기간 순환 근무 등)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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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공산품안

전심의위원회를 두고

- 그 구성은 관련부처의 공무원 이외에 한국소비자원장이 지명하는 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

● 위원회는 안전인증 상공산품 지정 등 이 법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하여 심의∙결정하는 권한을 보유

● 한편, 법 제37조로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조항을 두면서

공무원이 아닌 인증기관의 임∙직원 등에 하여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자에 한 의제규정은 없음. 

■ 문제점

● 심의위원회에 안전인증 상공산품 등에 관한 지정 등에 관한 심의 등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한 책임성확보장치 미비

※ 사례

�서울 동부지법, ’08. 5. 27. 동남권 유통단지 건설 입찰을 앞두고 금품으로 평가위원들을

매수해 높은 설계점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형건설업체 임직원 19명과 이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골프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수, 공무원, 공기업 간부 등 7명

등 26명 모두에 해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고도 평가위원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한 공무원 의제규정 추가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책임성 확보

▲ 법률

제11조(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인증 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 상공산품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생 략)

2.「소비자보호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안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이 지명하는 자

3.「비 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 리민간단체 중 공산품

안전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그 밖에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3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인정기관, 안전인증기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세부평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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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 】

▲ 법률

제3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인정기관, 안전인증기관, 제

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형법」제

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법률

제3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에 의한 인정기관, 제

12조에 의한 안전인증기관, 제36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 또는 제11조에 의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한 때는「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현 행 개선의견

Anti - 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1절 ’08년 자치법규 부패 향평가 진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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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지방자치의 발전 및 국가차원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 확보

● 법령외 자치법규 평가를 통한 부패 향평가제도의 완성도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출범 및 자치법규 부패 향평가 근거 마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 제정(’08. 2. 29.)

■ 추진방향

● 원칙 : 자치법규 고유의 특성 및 방 성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평가

※ ’07년말 자치법규 : 67,183개 / 제∙개정 자치법규 : 16,327개

● ’08. 6월 최초시행인 점을 감안하여 시행착오 감소 및 운 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자율평가 시범기관 운

■ 주요사업

● 자치단체 자율적 부패 향평가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 자치법규 부패 향평가 지침 개발∙보급

※ 전국 262개 지방자치단체 보급(광역∙교육 32, 기초 130) : 8,150부

- 부패 향평가 시범기관 선정∙운

※ 4개 기관 : 전광역시 - 전 서구 / 경기도-양주시

자치법규 부패 향평가 운 개요1

’08년 자치법규
부패 향평가 진단∙평가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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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부패 향평가 담당자 평가역량 강화

- 권역별 자치단체 평가담당자 평가실무능력 증진을 위한 사례교육

- 제도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평가담당자 건의사항 수렴과 토론을 위한

전체 워크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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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 자치법규 부패 향평가를 위한 기본 틀 구축

-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 또는 공직윤리담당으로 평가부서 일원화

※ 자치단체 법제담당에서는 규제∙법제심사만 실시

- 부패 향평가 자율평가기관의 확

� 광역∙교육 자치단체 100%, 기초자치단체 35% 자율평가체계 구축

※ 자치단체(광역∙교육∙기초) 부패 향평가 실적<붙임 1>

● 시범기관 운 을 통한 우수 추진사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 지속적 추진체계 개선을 통해 최적의 평가시스템 발굴∙정착

� 모든 자치법규 제∙개정시 결재란에 부패 향평가 담당계장(팀장)

협조 의무화

� 시범평가기관의 평가시스템 및 평가실적 등에 한 노하우 공유

- 시범기관 특성에 따른 분야별 평가 결과 타 자치단체 확산

� 광역자치단체( 전광역시, 경기도) - 제∙개정 자치법규

� 기초자치단체( 전서구, 양주시) - 현행 자치법규(도로, 복지분야)

전광역시 제∙개정 49 4 6

경 기 도 제∙개정 94 30 39

전서구 현행(복지) 20 7 14

양 주 시 현행(도로∙건설) 27 8 19

시범기관 분 야 평가실적 개선실적(자치법규) 개선실적(조문)

※ 시범기관 부패 향평가 개선실적<붙임 2>

- 시범기관은 아니지만 부패 향평가 추진 우수단체 지속 자문 및 교육

� 종로구 - 현행법령 평가, 천안시 - 전공무원 평가교육 (1,200명) 등

● 자치단체의「부패 향평가제도」에 한 필요성 인지 및 관심도 제고

- 자치단체 자체 언론 홍보를 통한 홍보효과 거양 : 15개 자치단체

※ 자치단체 부패 향평가 추진 홍보 실적<붙임 3>

- 부패 향평가 추진 상 수범사례 발굴∙홍보

※ 수범사례 : 경기도-평가자문관제도 운 , 서울시 감사위원회 운 , 천안시-‘09년 시책

구상보고시 부패 향평가 우선과제 추진<붙임 4>

● 자치단체 평가담당자의 평가역량 강화

- 「자치법규 부패 향평가 지침」개발∙보급 및 개선사항 발굴

� 자치법규 자율평가 순서도 개선 및 평가 상여부 확인항목 개선 등

- 자치법규 부패 향평가 시행에 따른 평가담당자교육 실시

� 기본교육 : 2회 / 자치단체 평가담당자 262명

� 연 찬 회 : 1회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90명

� 실무교육 : 15개 권역별 평가담당자 평가실무 사례교육 실시 / 자치

단체 평가담당자 및 직원 298명

’08년 추진성과 및 진단2



● 자치법규 지침상의 자율평가 모형 개선

- 자치단체가 손쉽게 자율평가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자치법규 부패

향평가 지침’이 오히려 평가를 너무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평가 상 여부 확인 기준 및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를 평가

담당자의 요구 로 법령과 같이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으로 개선

● 평가담당자 평가능력 증진 교육의 내실화

- 자치단체 평가담당자의 높은 전보율(’08년 하반기 약 40%)을 감안하여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교육 지속 실시

-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6개 권역별 평가담당자 실무교육 추진

※ 6개 권역 : 서울∙인천/경기∙강원/충청/호남/ 구∙경북/부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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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점

● 자치법규 고유성격 및 조직 한계에 따른 자율평가 내용의 단순성

- ’08년 6월 최초 시행에 따른 짧은 평가기간(약 5개월)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양적인 증가는 있었으나,

- 부분의 자치법규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적은 단순 절차적

인 규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평가담당자 부분이 국민권익위의 다른

업무까지 전담하여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 단순 문구수정에 그침

● 상 적으로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평가 추진실적

- 광역∙교육자치단체의 경우 시책평가와 연계되어 동기부여 되어 있으

나 기초자치단체는 개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인이 없음

- 평가업무가 감사실 기피보직으로 인식되어 경험이 적은 신규직원인

경우가 많고 평가담당자 이동이 잦아 업무의 계속성이 떨어짐

- 그러나, 하반기 실무 교육 후에 타 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지켜본 뒤

‘09년 초부터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 음

■ 개선안

● 자치단체간 유사∙공통 자치법규에 한 일괄평가 및 확산

- 시범기관 운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표준조례 권고에 따라 제정된 유

사∙공통 자치법규가 많이 있는 바,

- 시범기관 확 하여 이를 자율평가한 뒤 그 결과를 모든 자치단체가 활

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 증진

※ 평가 후 자치법규 사례집을 발간∙홍보하여 평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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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 현황

● 시행 5개월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 광역∙교육자치단체는 100%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중 89%가 최초 평가를 실시

■ 평가 및 개선 실적

● 총 827개의 자치법규를 평가하여 그 중 185개를 개선, 약 22%의 실적

개선율을 보임.

광 역 (16) 16 (100%) 14 (89%)

교 육 (16) 16 (100%) 14 (89%) 

기 초 (230) 80 (35%) 26 (11%)

자치단체 시스템 구축 최초 평가 실시

’08년 자치법규 자율평가 추진실적 및 분석3



■ 업무유형별 개선 현황

● 8개 업무유형별 분석 결과 위원회 114건(47%), 부과∙징수 38건(16%),

보조∙지원 31건(13%), 위임∙위탁 20건(8%)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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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자치법규 부패 향평가 개선실적

<그림 2> 자치단체 종류별 개선실적 비교

● 위원회의 경우 광역 33건 - 교육 39건 - 기초 42건 순이고 부과∙징수의

경우 광역 9건 - 교육 2건 - 기초 27건임.

● 광역∙교육∙기초 단체 모두 8개 업무유형중 위원회 관련 업무에 한

개선 실적이 상 적으로 강하게 나타남. 

● 이는 자치법규에 위원회 관련 조항이 많은 것과 함께 시행초기로 상 적

으로 평가가 용이한 것을 우선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위원회 - 부과∙징수 - 보조∙지원 - 인∙허가 분

야 순으로 조사 분야를 제외하고 다양한 분포를 보임.

● 교육자치단체의 경우 교육자치법규의 특성상 위원회 분야가 다수를 차

지하고 보조∙지원 - 인∙허가 - 부과∙징수 분야 등이 포함됨.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위원회 - 부과∙징수 - 보조∙지원 -위임∙위탁

분야등이골고루개선되었고단속∙점검분야가상 적으로적게나타남.

광 역 326 65 83 

교 육 86 29 58

기 초 415 91 138

계 827 185 279 

자치단체 평가실적(자치법규) 개선실적(자치법규) 개선실적(조문)

※ 개선실적율 : 22%(광역 20%, 기초 22%, 교육 34%)



■ 지방자치단체 부패 향평가 지침 수정∙보급

● 지난 5개월간의 지침 운 실태를 토 로 평가담당자가 쉽게 평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평가 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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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초기평가의 어려움을 반 하여 평가가 용이한 조문을 중심

으로 평가가 이루어 짐.

● 교육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법규의 내용에 상 적으로 위원회 분야가 많아

앞으로도 광역 - 기초자치단체의 평가실적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

● 자치단체 평가담당자의 평가 경험과 능력이 향상 될수록 위원회 분야

편중현상이 줄고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 ’08년 개선실적을 기반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한 평가능력 향상으로

’09년 하반기 이후 실질적으로 질 높은 평가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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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용4

※ 주요 지침 수정 시 고려사항

�평가 상 여부 확인 기준의 변경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의 선택결정방법 변경

�평가업무실적 제출시기의 조정

�광역자치단체별 부패 향평가 컨설팅 운 포함

● 법령평가 기준과 달리 자치법규 평가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세부평가모

형 및 체크리스트 개발하여 보급

■ 유사∙공통자치법규에 한 평가 컨설팅 - 시범기관 확

● 자치법규(조례∙규칙 등)는 중앙행정기관의 표준조례 권고에 따른 유사∙

공통 자치법규가 많다는 것에 착안

● 교통∙건설∙복지 등 유사∙공통 자치법규가 많은 분야를 광역지방자치

단체와 연계하여 평가토록하고 위원회는 담당별로 컨설팅 실시

※ 기존의 시범기관을 확 하여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운

● 컨설팅 결과를 자치법규 사례집을 통하여 평가 자치단체 이외의 모든 자

치단체에 홍보함으로써 평가의 비능률을 없애고 효율성을 증진

※ 각 자치단체만의 고유 자치법규는 현재 평가방식 로 평가

■ 자율평가 평가담당자 실무능력 배양 사례교육

● ’08년 구축된(또는 구축중인) 부패 향평가 시스템은 그것을 운 하는

평가담당자의 자율평가 능력이 극 화 될 때 효과 극 화

● 특히, 감사실 평가담당자의 높은 전보율을 고려할 때 평가자의 지속적인

평가능력 유지는 자율평가가 계속 유지되기 위한 필요조건

● ’08년 하반기 감사실 평가담당자 평균 전보율이 약 40% 인 점을 감안할

때 신규∙기존 평가담당자 교육 병행 실시

- 신규 평가담당자 상 부패 향평가제도 및 지침 교육 : 전체교육

- 기존 평가담당자 상 실무 사례능력 배양 교육 : 6개 권역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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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당초 개성안인 민간위탁기간을 삭제할 경우 개별조례

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정하지 않고「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특정 법인∙단체에게 기간의 제한 없이 민간위탁을

주게되어 특혜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민간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정하도록 개선

제10조제2항(협약체결등)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제2항(협약체결등)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선전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서울특별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1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구∙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과 미술장식심의회의 심의

상인 미술작품까지 정하는 것은 구∙군에 한

지나친 간섭과 시장의 권한을 벗어날 소지가 있으

므로 구∙군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함

제15조(경관위원회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자

문∙심의사항)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구∙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기획설계안의 단계에서 자문을 받

아야 한다. 단, 제16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제1항나목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

상 미술작품은 연관된 주변시설물(건축물을 포함

한다)의 통합디자인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공정이 80퍼센트에 이를 때까지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선전

조
문
내
용

부산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붙임 1

’08년 자치단체 부패 향평가 추진실적

1

2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 조례

개
선
1

개
선
1

제16조(경관위원회 등) ① (생 략)

1. ~ 6. (생 략)

7.「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6조제1항나목 및 다

목에 따라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기장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중 구청장∙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8. (생 략)

② ~ ④ (생 략)

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중 안전∙공공질서∙공익 등 불확정개념과 불합리

하게 규정함에 따른 특혜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재량

행위를 투명화 함

제3조(시설의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생 략)

4. 기타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하여

시설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시장이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입장료∙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

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1. 이용료 및 사용료

가.∙나. (생 략)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입장료

가. ~ 사. (생 략)

개선후
(반 )

개선전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부산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개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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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 조례

개
선
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

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1. 30명 이상 단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사용의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제15조(위탁운 등) ① ~ ④ (생 략)

⑤ (생 략)

1. ~ 5. (생 략)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시설의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생 략)

4. 〈삭 제〉

②〈삭 제〉

1. ~ 3. 〈삭 제〉

제7조(입장료∙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

5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료 및 사용료

가.∙나. (생 략)

다. 〈삭 제〉

2. 입장료

가. `~ 사. 〈삭 제〉

②〈삭 제〉

1.∙2. 〈삭 제〉

제9조(시설사용의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선전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부산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2

3

4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 조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1. ~ 4. (생 략)

5. 〈삭 제〉

② (생 략)

제15조(위탁운 등) ① ~ ④ (생 략)

⑤ (생 략)

1. ~ 5. (생 략)

6. 〈삭 제〉

종전에는 통행료의 감면 상차량을 조례로 구체적

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으로

하여 지나친 재량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

으나 앞으로는 상차량을 조례로 별표에서 구체적

으로 정하여 특혜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제2조의2(통행료의 감면 상차량 등) ① 통행료의

감면 상차량은「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차량과 부산광역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차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상 차량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 배기량 800cc 미만의 자동차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통행료의 감면 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유료

도로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통행료 면제 상

차량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자동요금

징수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별표 2]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상 차량

1. ~ 10. (생 략)

부설주차장의 이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공 주차

장의 위탁관리 상을 법령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개선후
(반 )

개선전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부산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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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요약

4

5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부산광역시
자동차배출
가스저감에
관한조례

개
선
1

개
선
1

제6조(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 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 주

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주거지전용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제6조(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 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제7조(공 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의 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제4조(전환명령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부산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5

6

7

부산광역시
자동차배출
가스저감에
관한조례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획에 따라 전환 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그 밖에 차량형식 및 용도 등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

제4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

획에 따라 전환 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전환 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보도 및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되어 이를 시정함

청소년육성기금의 범위 등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재량행사를 통한 특혜 소지가 있으므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함

제4조(임차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보도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지하보도에 상품을 진열 또는 적치하는 행위

3. 지하도상가의 안전을 해하거나 환경을 오염

시키는 행위

4. 지하도상가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4조〈삭 제>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부산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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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요약

7

8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개
선
1

개
선
1

제22조(지원범위 등) ① 제21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기금의 지원 상과 지원사업, 지원범위, 상자추천

및 선발 등에 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②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및 직업훈

련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생 략)

1. (생 략)

2. 사설봉안묘 및 가족 또는 종중∙문중 봉안당은

관할 구청장∙군수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장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에 하여 공설장

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③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면제

한다.

1. ~ 3. (생 략)

4.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시장이 정한

지역주민

제22조(지원범위 등) ① 제21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기금의 지원 상과 지원사업, 지원범위, 상자

추천 및 선발 등에 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삭 제〉

사설봉안묘 등의 설치장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오

히려 불합리한 사항과 사용료의 감면을 공익 등 불

확정개념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아니

하고, 사용료의 반환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혜

발생의 소지를 없애며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부산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개선내용
요약

8

9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
선
1

개
선
1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감면 상자에 해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공설봉안묘의 설치장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공설봉

안당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에

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삭 제〉

제6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등을 면제한다.

1. ~ 3. (생 략)

4. 〈삭 제〉

5. 〈삭 제〉

제7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

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2조를 준용한다.

조례로 정하는 의무사항을 일반시민이 준수하기 어려

우며, 현실적으로 위반사항에 한 단속을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정하지 아니함

개선전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부산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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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해양
자연사
박물관
운 조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운

조례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제3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등록 상동물의 소유자등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②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공중목욕탕 및 찜질방

에서는 등록 상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과태료) ① (생 략)

1. (생 략)

2. 제3조를 위반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를

출입한 자

제3조〈삭 제〉

제9조(과태료) ① (생 략)

1. (생 략)

2. 〈삭 제>

관허가를 제한함에 있어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불합리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

제20조( 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기타 시장이 박물관의 운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20조( 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삭 제〉

시험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반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에

한 비용부담을 최소화 함

제7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와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검사를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부산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11

12

부산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운

조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개
선
1

개
선
1

시료는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① 시장은 시험 등을 변경하

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험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시험 등을 실시한 후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제8조(시험용시료의 처리)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시험

용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 등을 행

하여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시험 용시료는 그 시험 등이 끝난 후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문화예술진흥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

한다.

1. ~ 3. (생 략)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문화예술진흥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특혜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부산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개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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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인천광역시
공공도사관
육성 및

관리∙운
등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인천전문
학학사
운 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운 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할당하여 부패유발요인 제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범위 구분과 보조금

지원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패요인 제거

제15조(구성) ③ 운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문화계∙교육계 전문 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

관장이 위촉한다.

제5조(사업) (생 략)

6. 기타 학교운 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업

위원회의 연임규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위원회

구성 비율 제시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출연금등의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

이라한다)은 재단의 운 에 필요한 출연금이나

보조급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출연금등의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운 의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

하게 규정

예) 각 호를 만들어 규정하거나, 표적인 몇 개를 나열

제15조(구성) ③ 운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명,

문화계∙교육계전문 인사○명, 이용자○명으로

구성 비율을 다양하게 하여 위원회로서의 역할

(독단적 결정에 한 방지)을 제 로 살리고 부패

유발 가능성을 제거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개선후

개선후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인천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3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개
선
1

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규정은 ○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라고 연임회수를 구체적으로 표현

제3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교통전문가,

공익관련시민단체 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0조 3항의 경우는 좀 더 명확하게 교통전문가

○명, 공익관련 시민단체 ○명으로 구분, 구성 비율을

다양하게 하여 위원회로서의 기능을(독단적 결정에

한 방지)제 로 살리고 부패유발 가능성을 제거

개선후

개선후

개선전조
문
내
용

인천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1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개
선
1

개
선
2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위촉위원의 연임에 1회 또는 2회 등 차수의 제한으로

계속적인 연임에 따른 문제점 해소 필요

제16조(임기) ①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퇴직

이나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임기) ①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이나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회의록은 비공개로 하되 공개해야 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 공개방법을 마련하여 절차에 따른 공개

투명성 확보 필요

제2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

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한다.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울산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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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
례일부개정
조례안

개
선
2

개
선
1

개
선
2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제2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

개하도록 하고 조례에서는 미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 12. 21. 법률 제

8725호로 제정되어 2008. 6. 21.부터 적용되므로

관련법을 인용하여 과태료 처분의 적법성 확보 필요

제44조(과태료) ① 사기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또는 급수시설을 훼손 및

부정사용한 자에 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 세 원을 포함

한다)로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과태료) ① 사기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또는 급수시설을 훼손 및

부정사용한 자에 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이의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 세 원을 포함

한다)로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가산금”을“연체금”으로 용어를 조정하고 계산방

법도 달리하되 개정된 연체금에 한 시행시기를

전산프로그램 구축시로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그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울산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2

3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
례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
산업발전에
관한조례안

개
선
2

개
선
3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시행일을 알 수 없으므로 시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전산시스템 설치 가능 시기를

감안하여 시행일을 특정할 필요가 있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과 이 부칙 제○조의 공공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에 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 고지

하는 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부터 시행한다.

연체금은 원래 부과된 요금에 따른 종속적인 것으로

요금과 관계없이 연체금의 요율만을 개정규정에 적용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

므로 시행일 이후 최초 고지하는 요금부터 적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하는 연체금의 시행

시기가 결정되면 개정안 부칙 제2조는 필요 없으므로

삭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연체금(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

자부담금 등이 연체금 포함)에 한 시행시기도 요금

연체금과 같은 입장에서 판단하되 해당부서와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고지한 금액에 한

가산금 산정은 종전의 조례에 따르고, 당초 고지한

금액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연체금에

하여는 전산프로그램 구축 전까지 종전 가산

방법에 따른다.

위촉위원의 연임에 1회 또는 2회 등 차수의 제한으로

계속적인 연임에 따른 문제점 해소 필요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삭 제)

개선전

개선후
(추진중)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추진중)

울산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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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개
선
1

개
선
2

개선내용
요약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자랑스러운 건설인

상 수상 상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같은 소속의 업체∙단체 또는 개인이 심의

상에 포함된 경우

2. 심의 상이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 중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 상자

선정 심의∙의결시 위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 확보 필요

(추 가)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추진중)

개선후
(추진중)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울산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1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개선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불확정 개념의 명확화)

제17조(전매행위제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가 불가피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불명확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전매

개선전

개선후

조
문
내
용

전라남도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1

2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개선

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조례

개
선
1

개
선
2

행위자로부터 전매를 위한 음성적 거래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음.

판정위원회 구성∙운 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일정수준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제12조(판정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건설관련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원장이 분야별로 위촉하고, 해당분야 전문가

위원은 지방건설심의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분야별 최소인원 규정 필요

- 공무원 및 해당전문가에 한 최소인원수를 규정

하지 않을 경우 운 기관에서 공무원 위주로 구성

운 할 소지가 있어 제정안의 당초 취지를 담보

하기 어려움

개선후

개선전

개선후

전라남도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개선내용
요약

1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개
선
1

개
선
2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위촉시 자격기준 및 결격

사유의 명확한 규정 반

제10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

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 자

2.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반 및 위촉전

부패전력 확인 등에 관한 규정 반

개선전

개선후

조
문
내
용

전라북도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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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경관조례안

개
선
1

개
선
1

개
선
2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제11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경관사업추진협의회 위원의 위촉시 자격기준 및 결격

사유의 명확한 규정 반

위원의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임기및연임차수제한등에관한규정 반

제8조(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 ) ⑥ 위

원의 임기는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에는 교체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를 해당 경관사업에 한한다는 규정 및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에 관한 규정 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반 및 위촉전

부패전력 확인 등에 관한 규정 반

제8조(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당해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에 관한 규정 반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개선후

개선후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전라북도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1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시 거래가격의 적정성 유지 및

투명행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1

2

3

4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심의회 운 , 기능,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심의회 운 , 기능,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 취득의 경우는 가정평가

액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예정 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

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투표에 참여자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2,000원

감면내용 신설로 부패 개연성 사전 차단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 반 으로 투명한

절차적 고용행정 확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미화원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미화원

표 1인과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 중

구청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환경미화원 표 1명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표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업무를 위해 비작업 요원으로

한다.

임기 명문화 부패 개연성 사전차단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하여 2,000원까지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개선전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및
물품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주차
장설치및관
리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환경
미화원고용

및 근무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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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연임사유 및 기준, 자격 및 결격사유 명시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금운용 심의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항신설 :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반드시 해촉 해야

한다.

⑧항신설 : 위원 위촉시 주소지 경찰서에 부패전

력을 확인하고, 없을 경우 위원으로 위촉하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위원회 연임자유 및 기준, 자격 및 결격사유 기준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금운용 심의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항신설 :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반드시 해촉 해야

한다.

⑧ 항신설 : 위원 위촉시 주소지 경찰서에 부패

전력을 확인하고, 없을 경우 위원으로 위촉하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위원의 구체적 자격 기준마련

제16조(구성) 위원은 5급 이상의 소속직원, 서울

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 3인 및 여성정책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전

개선전

종로구문화
지구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종로구립
합창단설치

및 운 조례

종로구여성
발전

기본조례

3
개
선
1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6조(구성) 위원은 5급 이상의 소속직원, 서울특별

시종로구의회의원 3인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민간체에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1년 이상

활동한 자

2. 학 등에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1년 이상

강의 또는 연구 활동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여성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4. 여성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시설장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조
문
내
용

개선전

개선후
(반 )

종로구여성
발전

기본조례

1

순천시금고
선정 및
운 에
관한규칙

개
선
1

개
선
2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 임기 제한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신설

<신 설>

<신 설>

③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지정한 금고의 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질병, 출장, 기타 사유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개선후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전라남도 순천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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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순천시금고
선정 및
운 에
관한규칙

순천시제안
제도운 조
례시행규칙

개
선
2

개
선
1

개
선
2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3. 금고지정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심의위원회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관련 부서의 협의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처리절차 지연 예상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 ② (생 략)

③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실무부서에 의견을 통보하여 한다.

④ ∙ ⑤ (생 략)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생 략)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생 략)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

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에 의해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시행규칙에

재심 규정을 정하 으나 재심에 따른 결과 통보

조항이 누락 됨.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개선후

개선후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전라남도 순천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1

부산광역시
교육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위원회구성
및 운 규칙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위원의 결격사유 삽입

�위원의 책임성확보를 위한 청렴서약서 징구 삽입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개선전

조
문
내
용

부산광역시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제1절 ’08년 자치법규 부패 향평가 진단∙평가 | 513

1

2

부산광역시
교육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위원회구성
및 운 규칙

부산광역시

학원의설∙운
및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
선
1

개
선
2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이하 생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⑤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국가공무

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이하 생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⑤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

각서와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연임차수 제한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윤리규범, 정보이용

금지 등

제10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 등) 

③ (생 략)

2. 학부모 또는 학부모단체 관계자, 시민단체, 학원

등의 설립∙운 자 또는 관련단체 및 교육계

인사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이하 생략)

⑦ 교육감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질병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 등)

③ (생 략)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부산광역시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개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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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요약

2

3

부산광역시
학원의설∙운
및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교육청
안학교설립
운 등에
관한규칙

개
선
2

개
선
3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로서 학부모 또는 학부모단체 관계

자, 시민단체, 학원 등의 설립∙운 자 또는 관련

단체 및 교육계인사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이하 생략)

⑦ 교육감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위남용, 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알선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윤리규범, 정보이용

금지 등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

국장,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

국장,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전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부산광역시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개선내용
요약

3

4

부산광역시
교육청
안학교설립
운 등에
관한규칙

부산광역시
특수교육
운 위원회
구성 및
운 규칙

개
선
3

개
선
4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윤리규범, 정보이용

금지 등

제4조(구성)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④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을 재

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전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부산광역시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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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광역시
학교운
위원회구성
및 운 등에
관한조례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제6조제4항의 삭제 건에 해 관련조항은 자칫 유발

될 수도 있는 학부모위원들의 비용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므로 동조항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 조항 유지 또는 문구수정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보다 비용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음을 원칙

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선전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구광역시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1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특수교육운 위원회의 구성∙운 의 투명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라 항목의 특수교육

구광역시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1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운

조례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시설사용료 반환 사유 발생시 처리기간의 명확화위해

반환일 관련 조항 제3항 신설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③ 제8조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선전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인천광역시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1

광주광역시
교육청
특수교육
운 위원회
운 규칙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등이 일정수준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제4조 1항의 제4호를 개선

제4조(구성)

4. 위촉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가.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수

교육 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 던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 던 사람

다. 정신과의사 또는 보건소장

라. 특수교육 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구성)

① 4. 위촉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라목에 해당

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수

교육 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 던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 던 사람

다. 정신과의사 또는 보건소장

라. 특수교육 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개선전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광주광역시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1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후 보험 등 가입을 20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 으나 등록 신고 후

즉시 또는 며칠 이내에 교습이 이루어 질 수도

전라남도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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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
및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개
선
1

개
선
2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있는 바, 20일 이내에만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보험

등 미가입 상태에서 학생들의 사고발생 시가 문제가

되므로 등록∙신고 후 교습이 즉시 시작되는 때에는

교습시작 전에 보험 등 가입을 완료하도록 하고,

반 로 등록∙신고 후 20일 이내에 교습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청에 통보하고 가입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2조의2(보험 등의 가입) ① 조례 제2조의2제2항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설립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

2. 휴원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원의 경우 재개원

일로부터 20일 이내

3. 변경의 경우 변경등록일

제2조의2(보험등의 가입시기∙배상범위 등) ① 조례

제2조의2제2항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이하 이 조

에서“보험등”이라 한다)에의 가입은 학원∙교습

소의 등록∙신고 후 20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고 후 교습이 즉시 시작되는 때에는

수강생의 보호를 위하여 교습 시작 전에 보험 등

가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교습을 시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통보하고

가입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라 하면 동일한 것이든 다른 것이든 모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 동일위반사항에 해 달리 규정

하고 있으면서도 단서로 표현하지 않고 열거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원안

내용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처분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동일사항 위반에 하여는 단서로써 규정

하도록 개선

개선전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전라남도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1

2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
및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전라남도
교육청

협상계약에
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제정안

개
선
2

개
선
1

개
선
2

[별표 3]  행정처분기준

2. 위반사항에 하여는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에 한하여 벌점을 누적합산하고, 동일

위반사항에 하여는 2년 이내의 것을 상으로

반복회수별 벌점을 적용한다.

2. 위반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동일 위반사항은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을 상으로

위반 횟수별 벌점을 적용한다.

제안서평가위원은 예비평가위원이더라도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하는 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노출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인터넷이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하 고, 위원장은 경리관이나 학교의

장이 되므로 위원장을 제외한 3배수 이상을 선정

하도록 개선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

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상

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

양식 1의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예비평가위원 선정) ①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

장을 제외한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미리 선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자가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이 질의하고 제안

자가 답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의진행 절차에 해당

되고, ‘필요할 경우’라는 형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도록 함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전라남도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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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전라남도
교육청

협상계약에

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제정안

전라남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조례개정안

전라남도
교육청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
에관한조례

개
선
2

개
선
1

개
선
1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삭 제>

이 위원회는 학교운 위원회가 아님에도 학교운

위원회 조례에서 정할 위원 자격상실 요건을 규정

하고 있어 제재규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고, 누가 3

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인지가 불명확하여 이를

개선함.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 지역

사회위원의 전출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제4조의2(위원의 자격요건 등) ② (생 략)

3. 학교운 위원회의 위원인 학부모가 학교운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이 위원회는 일정금액 이상의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하여 심의하므로, 위촉위원을 연임 제한 없이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찰참가자와의 사전

유착 등 부패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연임제한을 두도록 함.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략)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 기

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전라남도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4

전라남도
교육청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
에관한조례

개
선
1

개
선
2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 략)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이 직무 상 알게 된

비 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제6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선후
(반 )

개선전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전라남도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개선내용
요약

1

2

강원도특수
교육운 위
원회규칙

강원도
교육청
인정도서
심의회규칙

개
선
1

개
선
1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막연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개선

제4조(심의의 생략) 교육감이 전문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신청한 도서에 하여는 인정도서의 심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아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제4조(심의의 생략) ① 교육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조(강원교육특수교육운 위원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조(강원교육특수교육운 위원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강원도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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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교육청
인정도서
심의회규칙

개
선
1

개
선
2

막연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개선

제9조(인정도서의 신청) 인정도서의 신청은 인정

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

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

에는 학교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학교)의 교과목에 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

까지 교육감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강원도교육과정편성운 위원회규칙」제6조제1

항에 따라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된 교육

과정연구위원회에서 개발한 인정도서

2.「교육용도서에관한규정」(이하“ ”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은 도서

3. 타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 받은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

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전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강원도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개선내용
요약

1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 에 관한 사

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구성인원, 자격요건, 임명권자 등 세부적인 기준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1

2

제주특별자
치도교육감
소속지방공
무원특별진
임용규칙일
부개정규칙

제주특별자
치도교육비
특별회계금
지정및운
규칙일부개
정규칙

개
선
1

개
선
2

제8조(공적심사 등) ②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방법 및 운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 최소한의 구성인원에 한 제한규정 설정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는 위

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8조(공적심사 등) ②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

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

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

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별승진공

적심사위원회의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개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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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 조례

전광역시
인재육성장
학재단설립
및운 지원

조례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공급자인 행정기관에 재량범위가 과다한 부분을

개선하여 부패유발요인 제거

위원회 위원의 구성인원 및 위원회의 기능 미 규정

위원수 : 20명 이내, 기능 : 교통안전법 제3조 및

제5조 준용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결여부분

구체화하여 부패유발요인 제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우수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중∙고, 학(원) 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남달리 탁월하거나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

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모범이 되고 있는 자

2. 국내∙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득하여

지역의 명성을 빛낸 자

3. 사회봉사활동 등에 현저한 공적으로 사회의

귀감이 된 자

4. 연구 활동에 전념하여 과학도시 전의 위상을

드높인 자

5. 그 밖에 발굴∙육성의 필요가 있다고 전광역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각 호별 범주 구체화 또는 조례 시행법인의 시행

승인의무화

행정 담당자의 재량과다 조항 정비하여 부패유발

요인 제거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개선후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전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1. 전광역시 부패 향평가 개선실적(제∙개정)

붙임 2

’08년 시범기관 부패 향평가 개선실적

3

4

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및관
리∙운 조

례

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
선
1

개
선
2

개
선
1

개
선
2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③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

하거나 개장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③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

하거나 개장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 담당자의 재량과다 조항 정비하여 부패유발요인

제거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사용자가 장사시설을

손괴하거나……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사용자가 장사시설을

손괴하거나……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판단기준이 모호한 불확정 개념의 내용을 명확히

하 하여 부패유발요인 제거

제3조제2항

5. 그 밖에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제3조제2항

5.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제2조제1항

2. 그 밖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제1항

2.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개선후

개선후

개선후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전광역시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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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경기도농업
발전기금설
치및운용조
례시행규칙

경기도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

조례

경기도악취
방지시설설
치및개선보
조금지원조

례

경기도하천
점용료및사
용료징수조

례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금리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특혜소지 차단

제4조(융자금의 지원 등)

3. 융자금의 금리는 무이자로 한다.

3. 융자금의 금리는 연 1.5퍼센트로 한다.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장기 재직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제한 규정 명시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정∙부당 보조금 집행 등에 한 제제조치 강화

(통제장비 미비에 따른 특혜 차단)

제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 시장군수로

하여금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 시장군수로

하여금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고 향후 10년간 교부

상에서 제외한다.

반환 점용료 상 및 기준 명확화로 특혜 유발요인

차단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②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시행규칙에 반환 점용료 상 및 기준을 명시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경기도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2. 경기도 부패 향평가 개선실적(제∙개정)

5

6

7

8

경기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 관리
조례

경기도
소비자
보호조례

경기도
물류정책

위원회 조례

개
선
1

개
선
2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불법∙부당 자금 집행에 한 제재조치 명확화

(통제장치 미비에 따른 특혜 수단 악용 가능성 차단)

제4조(보조 및 융자)

② 도지사는 ……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향후 5년간 지원 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상 범위 등 시행기준 명확화

장기 재직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제한 규정 명시

제19조(위원회 구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장기 재직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제한 규정 명시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장기 재직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제한 규정 명시

④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보조 및 융자)

2. 택지조정비 : 이율은 무이자이고,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2호 택지조성비 규정 삭제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경기도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제1절 ’08년 자치법규 부패 향평가 진단∙평가 | 529528 | 제4장 자치법규 평가

8

9

10

11

12

경기도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소비자
보호조례

경기도
물류정책

위원회 조례

경기도
물류정책

위원회 조례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제10조(기금심의위원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②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장기 재직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제한 규정 명시

②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구성)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②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홍보기획관, 국제협력관 누락

감사관 정원이‘07. 12. 31.자로 4급에서 3급으로

변경

장기 재직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제한 규정 명시

제7조(심의위원회)

① 다만, 변인 및 감사관의 소관 사무는 기획

관리시장이 사업소의 …… 위원장이 된다.

제28조(위원회 운 등)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을 참고하여 회계

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임명

제3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5.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사업 공기업 담당사무관

5.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사업 공기업 담당주사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경기도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12

13

14

경기도
물류정책

위원회 조례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 조례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조례
시행규칙

개
선
2

개
선
1

개
선
2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① 다만, 사업소의 …… 위원장이 된다.

단서 조항이 불명확하여 특혜소지 발생 가능

② 다만, 의료∙연구 등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시

설물 중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기간)

② 다만,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3년으로

하되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기준이 모호하여 특혜

소지 발생 가능

3. 기금출납원 : 인력육성팀장

장기 재직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제한 규정 명시

제3조(위원구성 등) ④ (생 략)

3. 다만, …… 총 연임 가능 회수는 5회까지로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3.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3. 단서 조항 삭제

조작 의획 방지 및 투명성 확보

제2조(용어의 정의)

1.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1. 생산조직체(농산가공 유통을 포함하며, 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직체는 제외한다)

기금운용관이 기금출납원을 지정할 경우 부패발생

가능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경기도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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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16

17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조례
시행규칙

경기도공보
발행조례

경기도투자
심사위원회
운 조례

경기도지방
공기업회계

규칙

개
선
2

개
선
3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제23조(심의결과 조치)

② 다만, …… 해당분야 기술위원이 조정∙삭제후

서명할 수 있다.

과도한 부담부과 행위

② 단서 조항 삭제

② 조항 삭제

장기 재직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제한 규정 명시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④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장기 재직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제한 규정 명시

제31조(심의수수료)

② 심의수수료외 …… 발주청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을 참고하여 회계

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생 략)

1. 기업출납원 :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실과장

2. 수입원 :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사무관

3. 지출원 :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사무관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전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경기도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17

18

19

20

21

경기도지방
공기업회계

규칙

경기도옥외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설치및운
에관한조례

경기도재난
안전 책본
부구성운

조례

경기도문화
지구관리및
육성에관한

조례

경기도공공
디자인조례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4. 자산출납원 :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사무관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사무관

1. 기업출납원 : 실ㆍ과장 또는 담당관

2.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사무관

3.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4. 자산출납원 : 자산출납담당사무관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담당사무관

장기 재직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제한 규정 명시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재난안전 책본부 구성과 긴급구조 응계획 상충

소방재난본부장이 통제관과 긴급구조통제단장 동시 지정

통제관과 긴급구조통제단장 분리 지정

재량권 행사 주체의 불명확

제8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도지사는 …… 경기도

문화지구심의위원회 기능은(이하 생략) 

제8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도지사는”삭제

기초부터 완료된때까지란 언제가 기초이고 언제가

완료된때인지 협의시기 불명확

제9조(디자인 협의시기) 제8조에 따른 …… 기초

부터 완료된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수 있다.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전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경기도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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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23

24

25

경기도공공
디자인조례

경기도지방
재정계획및
공시심의위
원회조례

경기도축령
산자연휴양
림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장애인복지
시설설치및
운 조례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제9조(디자인 협의시기) 제8조에 따른 …… 기초부터

완료된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수 있다.

(문구 삭제)

제5조(위원회 기능) 

4. 경기도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

도록 규정한 사항

경기도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

도록 규정한 사항은 심의∙의결사항으로 자문에 응할

사항이 아님

수탁자 지정 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특혜

소지 발생 가능

제6조(수탁자 지정) ① …… 도지사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 자를 지정한다.

위원의 임기 조항이 없어 장기재직으로 인한 유착

발생

제9조(입장료 등의 면제) 

14. 그 밖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제6조(수탁자 지정) <삭 제>

제5조(위원회 기능)

4. 경기도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

도록 규정한 사항의 심의∙의결

소장의 재량범위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전범위로 되어 있어 특혜소지 발생가능

제9조(입장료 등의 면제) 

14. 그 밖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선후
(반 )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경기도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25

26

27

28

경기도교통
안전정책심
의위원회구
성및운 에
관한조례

경기도공공
기관경 평
가등에관한

조례

경기도사회
복지위원회

조례

경기도박물
관및미술관
진흥조례

개
선
1

개
선
1

개
선
2

개
선
1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제9조(경기도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구성및운 )

①위원회에…… 경기도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운 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항이 없음

제4장 경 평가위원회

도시정책의심의위원회와 통합운 할 계획으로 위원

회 통합 시 반

제3조(구성)

④ 위원은 각 관할별 사회∙가족∙여성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제3조(구성)

④ 위원은 사회∙여성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국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재량범위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전범위로

되어 있어 특혜소지 발생 가능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이하 생략)

서면 심의 조건이 모호함

제14조(위원회의 운 등)

③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이하

생략)

제14조(위원회의 운 등)

③ 다만,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이하

생략)

당연직 위원을 막연하게 규정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경기도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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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30

경기도박물
관및미술관
진흥조례

경기도문화
재보호조례

경기도정책
실명제운

규칙

개
선
1

개
선
1

개
선
2

개
선
1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제7조(위원회의 구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 위원이 있음에도 위촉직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척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 임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

② 도지사는 …… 제척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

② 도지사는 …… 제척한다.

일관성있게 각 부서의 장과 담당부서의 장 중 한가

지로 통일

제3조(정책실명제의 상 및 범위) 

② 각 부서의 장은(이하생략)

③ 담당부서의 장은(이하생략)

제3조(정책실명제의 상 및 범위) 

② 담당부서의 장은(이하생략)

③ 담당부서의 장은(이하생략)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재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가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5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재담당국장과 문화재업무 관련

경기도의회 의원 및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

가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경기도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30

경기도정책
실명제운

규칙

개
선
2

개
선
3

개선내용
요약

개선내용
요약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목록(사업명)만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서류 없이 심사가 가능한지 검토

필요

제4조(정책실명제의 등록)

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이하 생략)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 

② 정책실명제의 상이(이하 생략)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 

②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의 상이(이하생략)

제4조(정책실명제의 등록)

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목록과 관련 자료를

작성.

누가 시설물에 표식을 각인해야하는지 주체가 없음

개선전

개선전

개선후
(반 )

개선후
(반 )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경기도

구 분 개선내용연번
개선
번호

자치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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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개선의견

◇ 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제7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의사, 교수 등 출산장려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복지지원과장이 된다.

< 문제점 > 

1. 위원의 연임 차수 제한규정으로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 필요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의견

◇ 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3. 전광역시 서구 복지 분야 개선실적(현행) 개정안 개선의견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표

3. 보호자 표

4. 전광역시서구의회의장이추천하는의원

5.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보육아동담당

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복지지원과장이 된다.

제12조(운 관리) ① 공립보육시설은 구청장이

운 관리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

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 할 수 있다. 수탁

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

까지 구청장에게 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규 및 위탁운 협약을

위반했을 때

2. 운 할 의사가 없거나 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보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예산의 증 ,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보육의 질제고, 다양한

보육형태의 존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

광역시 서구 보육발전기본계획(이하“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구청장은보육교사에 한재교육을

실시하여 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육전문가 2명이상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표 2명이상

3. 보호자 표 2명이상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하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한다”로 규정함으로

서 선정에 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위탁계약기간의 적정여부 검토와 재위탁

횟수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필요

- 보육발전 기본계획을 매년 9월까지 수립 하여야

한다.

- 보육교사에 한 재교육을 1년 1회 이상 실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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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개선의견

< 문제점 > 

1.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 비율 명시 필요

2.수탁기관의선정기준, 위탁계약기간의적정여부검토및재위탁횟수등에관한구체적규정필요

3. 보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시기 구체적 명시필요

4. 보육교사 재교육시기 및 교육 횟수 구체적 명시 필요

개정안 개선의견

◇ 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 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적임자가없거나해촉할수 없는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

한다.

< 문제점 > 

1. 위원의 적임자가 없거나 해촉 할 수 없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장기 연임 가능성 내재

2. 정기회의 개최시기 명시화하여 준수의 구체화 추진 필요

- 위원의 임기 예외규정을 포괄적으로 명시함

으로서 장기 연임 소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외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삭제 필요

- 정기회는 2월중, 8월중 개최하고,

개정안 개선의견

◇ 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 조례

제3조(관리 및 운 )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강체련관의 관리∙운 을

비 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체련관의 관리

운 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기간에 하여 단서조항을 둠으로 특혜

발생 및 장기위탁 가능성이 내재하므로 연장

기간의 명확한 규정 필요

개정안 개선의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건강체련

관의 재산과 시설(이하“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 및 운 을 하는 자

(이하“운 자”라 한다)는 장애인에 한 복지

증진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 자는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 사용

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관리및운 에적정을기하여야한다.

③ 운 자는 관계법령, 관련조례∙규칙 및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운 자는 위탁받은 건강체련관의 관리∙

운 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강체련관내의 세부시설에

한 관리∙운 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손해보험가입) 운 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운 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

에게제출하여야하고, 가입기한은계약기간으로

한다.

- 세부시설에 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량

범위의 적정성 검토로 시설에 한 관리운

필요

- 운 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

에게 가입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 문제점 > 

1. 연장기간에 하여 단서조항을 둠으로 특혜발생 및 장기위탁 가능성 내재

2. 건강체련관내의 세부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리∙운 상 부정확

3. 운 자가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행정절차의

투명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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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개선의견

◇ 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결원으로인하여새로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문제점 > 

1. 연임차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장기 연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연임차수 제한 규정 필요

개정안 개선의견

◇ 전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 조례

제4조(운 )① 전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 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 리법인

에게 위탁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 하는 경우

필요한사항은위탁계약으로정하며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운 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복지회관을 위탁운 하는 경우에는「 전광

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 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6. 1. 5. 조례 제

799호>

② 구청장은 복지회관을 위탁 운 하는 경우

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수탁자에게 위탁한‘재산’의 정의를 명시하여

재산의 의미 명확화 필요

< 문제점 > 

1. 위탁기간 및 연임 규정을 명확화 필요

- 위탁 운 하는 재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개정안 개선의견

◇ 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

적인 운용을 위하여 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12. 26. 제847호>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12.

26. 제847호>

③ 위원장은 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복지지원과장,

한노인회 전광역시서구지회장과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2. 26. 제845호>

④ <삭제><2004. 7. 12. 조례 제734호>

⑤ <삭제><2004. 7. 12. 조례 제734호>

⑥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노인복지

기금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 12. 26.

제847호>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위촉 상자의 구체적 명시필요

< 문제점 > 

1. 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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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개선의견

◇ 사전재해 향성검토 위원회 운 조례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문제점 > 

1. 위원 중 위원회 안건에 이해관계가 설정된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조항이 없을 경우 특정

업체에 특혜의혹

2.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이 몇 회에 한 제한이 없을 경우 장기간 위원회 활동으로 인한 이해

관계 업체와 인간관계 형성으로 부패발생 가능성 있음

- 위원들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 된 조항

추가

- 「몇 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로 개선

개정안 개선의견

◇ 양주시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②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분납하게할수있다.

③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는

그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따로 정할

수 있다.

< 문제점 > 

1. 광범위한 재량권에 의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조문으로 민원인입장에서

특혜를 얻기 위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

2.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조문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점용

료를 언제 납부하여야 하는지 징수 시기는 언제인지를 쉽게 확인ㆍ예측할 수 없음

- 조례에서「기타 특별한 사유」에 한 상세

한 조문 추가 및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점용료 등을‘몇 회에 한하

여 균등분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

- 조례에서「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것 및「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에

한 상세한 조문 추가 또는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는 것이 타당

4. 경기도 양주시 도시∙건설 분야 개선실적(현행) 개정안 개선의견

◇ 양주시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 조례

제2조(구성) ③관리심의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 및 도로관리기관 직원

3.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문제점 > 

1. 위원 중 위원회 안건에 이해관계가 설정된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조항이 없을 경우 특정

업체에 특혜의혹

2. 내부ㆍ외부 위원수의 비율이 일정치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하는 결과가 공정치

않을 경우 있음

- 위원들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 된 조항

추가

-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 수 지정

개정안 개선의견

◇ 양주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점용)

③항의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④항의 1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②항 ~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항 ~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②항 ~ 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문제점 > 

1.「과다배출」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함. 또한「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과도한 재량권으로 부패유발 요소가 있음

- ③항의 3에 과 배출이라는 조문을 구체적

으로 명시

- ④항의 1에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술

- 타당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술

- 상 시설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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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개선의견

◇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④ 시장은 주차장

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공 주차장에 하여 무료로

운 하거나주차요금을감면징수할수있다.

제6조(주차거부금지) ⑥기타주차거부의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공 주차장의 위탁관리)

①항의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⑤ ~30퍼센트 법위 내에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 문제점 > 

1. 주차장 운 여건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으면, 어느 지역은 무료로 운 되고 어느

지역은 유료로 운 되어 지역적 특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됨.

2.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남용될 경우 부패유발 요소가 있음.

3. 위탁에 관련하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할 수 있음.

4. 30%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정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기준도 없이 막 하게 주는 것으로 특정

위탁 행업체에 특혜를 부여하여 부패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주차장 운 여건」에 관련된 상세한조문

추가 및 시행규칙을 제정 하는 것이 타당

- 「정당한 사유」에 한 상세한 조문 추가 및

⑥항 삭제

-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에 한 상세한 조문

추가

- 어떤사유가발생했을때시장은위탁 행료를

얼마만큼 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개정안 개선의견

2.「타당한 경우」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과도한 재량으로 부패

유발 요소가 있음

3.「필요한 경우」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과도한 재량으로 부패

유발 요소가 있음

4.「 상시설의 성질에 따라」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과도한 재량

으로 부패유발 요소가 있음

개정안 개선의견

◇ 양주시 건축 조례

제26조(가설건축물)

②항의5 기타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2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행자 지정)

①항의2~건축사에 한하여 공개모집에

의하여 지정 한다.

제32조(건축지도원)

①항의5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동등

이상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

< 문제점 > 

1. 광범위한 재량으로 구체성ㆍ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조문으로 가설건축물에 추가로 설정

할 것이 있으면 추가하고, 제26조②항의5의 내용은 삭제되는 것이 맞음.

2. 공개모집에 한 상세한 절차 및 방법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시공업체와 현장 조사자가 이해

관례에 얽혀있을 경우가 생겨 부패유발 요소가 다분함.

3. 동등 이상 자격이나 능력은 계량화ㆍ객관화 시킬 수 없는 추상적인 단어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함.

- 구체적으로 조문을 기술하는 것이 타당

- 공개모집에 한 절차 및 선정방법 이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자 지정에 관한

제척조문도 추가 되는 것이 타당

- 동등 이상 자격이나 능력은 추상적인 단어로

확인이 불가한 실정 삭제되는 것이 타당

개정안 개선의견

◇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④ 지원 단지 및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

금액을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

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②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2

인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임 주택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항의3 임 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보조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조례에

상세히 기재되는 것이 타당하며, 통보시기가

위원회 의결 후 몇 일 까지 통보하여 한다

라는 조문이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적합

-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에 한 상세한 조문이

추가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들의 제척ㆍ

기피ㆍ회피에 관련조문이 추가되어야 함.

- 몇 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수정 되는 것이

타당함

- 「경험과실적또는능력」에 한상세한조문이

추가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들의 제척ㆍ

기피ㆍ회피에 관련조문이 추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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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개선의견

◇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의 구성)

③항의2 ~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2인

③항의3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인

제25조(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①항의 4 ~ 동등한 안전도 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31조(위반에 한 조치 및 비용징수)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해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

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

< 문제점 > 

1.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원안에 의도를 상당히 저해하는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2.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전문성이 결여된 자가 선정될 우려가 있음.

3. 추상적인 단어로 인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 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부패 유발할

소지가 있음.

- ③항의2 및 3은 전문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에 해 객관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

- 동등한 안전도 검사능력에 해 객관적인

조문으로 개정하거나 삭제 하는 것이 타당

- 미풍양속, 공중, 위해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등 추상적인 단어를 객관화 시켜 나열하는

것이 타당

개정안 개선의견

< 문제점 > 

1. 보조금 우선순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의 특정 공동주택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음.

2.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할

수 있으며, 위원들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조문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에 의한 공정한 심의가

어려우며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부여 할 소지가 있음. 또한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이 몇 회에

한 제한이 없을 경우 장기간 위원회활동으로 인한 이해관계 업체와 인간관계 형성으로 부패

발생 가능성 있음.

3.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할 수

있으며, 위원들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조문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에 의한 공정한 심의가

어려우며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부여 할 소지가 있음.

자치단체 언론보도 내용

◇ 포항시 공직부패 사전차단체 도입 (’08. 6. 30.)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달 1일

부터‘자치법규 부패 향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치법규 부패 향 평가는 자치단체가 제∙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에 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 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으로 앞으로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해 주민권익을 침해하는 불확정 개념이나

공백 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업무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제∙개정(안)과 함께 기초자료를

작성해 부패 향평가를 요청하면 평가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평가한 뒤

결과를 주무부서로 수정.보완 사항을 통보해 시정, 개선하게 된다.

또 부패유발 요인 개선을 위해 상위법령이나 다른 법규에 한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경우나 기관간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 등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요청을 할 방침이다.

포항시관계자는“부패를적발해처벌하는것보다부패유발요인을사전에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법규에 한 부패 향평가는 물론 강도높은 감찰

활동을 전개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패유발 가능성 차단 전국 확산 (’08. 6. 30.)

전시

서구

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국 270여개 자치단체

중에서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부패 향평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부패 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각종 법령 및 규정, 규칙이 부정이나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분석∙평가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었으나 주민과 행정기관의 최종 접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한 부패 향평가는 실질

적으로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도와 양주시, 전광역시와 서구가 전국 시범기관

으로 각각 선정됐다. 

시범기관들은 현재 운 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를 스스로 점검해

붙임 3

’08년 자치단체 부패 향평가 추진 홍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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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평가업무까지 공동

으로 추진해 그 결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확산하게 된다. 

이는 제한적인 법규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활동이나 일상 생활에 향을 주는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경제나 일상 생활에 향을 주는 사항이나 불합

리한 제도 개선도 기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기관 선정은 서구가 전국 270여 자치단체 중에서

부패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이지 못한 법령을 비롯해 주민들의 경제 및 일상생활에 향을 미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검토해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울산시, 2008년 투명행정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 (’08. 6. 23.)

울산

광역시

울산시는 2008. 6. 24.(화)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사운

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자치법규의 부패 향평가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실

천의 내실화 등 10개분야 45개 과제선정안에 하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

는 청렴∙투명행정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하 다.

울산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측정에서 인사운 등 내부

청렴도는 전국에서 1위, 제도구축 등 청렴역량은 3위를 하 으나, 민원처리 등

시민∙ 기관 청렴도에서는 9위에 머무르는 평가를 받은바 있어 2008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행정을 실현코자 45개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청렴∙투명행정 실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추진기획단을 운 하여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자치법규 등에 한 부패 향평가, 개인별 부패위험성 진단,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봉사활동의 지속 전개, 열린 시정을 위한 정보

공개 운 강화,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울산시는 더욱 시민 곁에 다가가는 행정, 그리고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계룡시 제∙개정 자치법규 부패 향평가 시행 (’08. 7. 17.)

충남

계룡시

계룡시는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한 부패 향평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

혔다.

이를위해 시는 부패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행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

평가해 반부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부패 향평가를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 다.

입안 주무부서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시안 및 기초자료를 접수해‘부패 향평가

자치단체 언론보도 내용

지침’에 따라 부패 유발 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선별해 사전에 조사와

검토해 그결과 문제점들을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입안 주무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해 부패유발 요인을 스스로 개선,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체적인 개선, 정비가 곤란한 사안에 해서는‘국민권인위원회’등 관련

기관과 협의 처리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부패 행 평가에

한 자생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인상 기획감사실장은“주민생활에 미치는 향과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에

한 사전평가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자, 신뢰받는 시정 구현으로 지난

2005년도와2007년도청렴우수기관선정의위업을이어나가겠다”며강한의지를

내비쳤다. 

◇ 인천교육청 부패 향평가 실시 (’08. 7. 30.)

인천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상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부패 향평가시스템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앞으로 제정∙개정되는 자치법규는 입안부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가

끝난 뒤 감사부서로 평가를 요청하면 법규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관점에서 해당 조례∙규칙을 평가키로 했다. 

이를 통해 법규의 불확정적 개념이나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기존에 운 되고 있는 자치법규 130여건에 해서는

2009년도 중에 동일한 방식으로 부패 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교육행정의 투명성이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 한다”고

말했다.

◇ 함안군 공직자 부패사전 근절 (’08. 7. 31.)

전남

함안군

함안군 자치법규 부패 향 평가여선동 기자∙함안군이 각종 인∙허가, 계약 등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자치법규에 해 부패 향 평가에 나선다.  

함안군은 8월1일 이후 재개정되는 자치법규 중 위임, 위탁, 단속, 인허가 등 8개

주요업무에 해 부패 향평가를 받아야 입안할 수 있게 된다.   

계획에 따르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 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해당 부서에서 자치법규가 입안되면 관련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부패 향 평가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법규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등 9개 평가기준 항목별로 철저한 부패 향

평가를 실시하고,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 법규가 제∙개정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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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함안군은 법규 미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돼, 관련 공무원과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

◇ 부패 향평가 자율실시 동비 등 5 과제 마련 (’08. 7. 15.)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시책 종합평가 1등을

목표로 청백리 카드 등 민원인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는

가운데 지난 5월 30일 확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행정 실천가이드를 바탕

으로 반부패 청렴 종합 책을 마련했다.

이번 책은 5 과제 추진을 통해 청렴∙투명행정에 한 공감 확산, 부패

소지 사전 예방노력 강화, 공직윤리 확립 및 문화 개선을 이뤄냄으로써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부패방지 책 추진기획단 및 실무추진반을 비롯해 공직문화 개선팀 운 ,

행정정보의 충실한 공개를 통한 유리항아리행정 추구, 민관협력 활성화 등 청렴

책 추진역량을 강화한다.

또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통해 부패유발 가능성에 한 사전차단은 물론 업무

추진과정에서 부패현상 발생 시에는 의무적으로 관련업무에 해 제도개선의

무제를 운 하는‘제도개선종합 책’과 행동강령교육 및 홍보, 청렴모니터링제

강화, 청렴계약제 등의 행동강령 운 내실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렴교육 실시, 청렴 이야기 전파, 청렴 물결방 운 , 청렴 서약제

등 청렴교육 홍보를 활성화 하고,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

으로 분석∙평가해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책을 강구하는 부패 향평가

자율실시 등을 도입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부패가 어느 특정한 직급이나 사람에 한정된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이 극복해야 할 과제임을 공직자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 경기도 양주시 공직자 부패 미리 차단 (’08. 8. 12.)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는 공직자들의 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례∙규칙 등 자치

법규의 조항에 부패 유발 요인이 있는 지를 평가해 개선하는 사전 부패 향

평가를 도입한다.

부패 향평가는 올해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자치법규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3가지를 평가 분석해 제도를 개선 한다.

시는 11월 말까지 조례 199건, 규칙 101건 등 이미 만들어진 300건의 자치법

규에 한 부패 향 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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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규칙심의위언회 상정 이전에 사전 부패 향평가를 할 계획이며, 자치

법규 제∙개정 때 사전 부패 향평가는 30일 소요된다.

신 관례자는“사전 부패 향평가는 자치법규의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에 시민

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 순천시 8월부터 부패 향평가 추진 (’08. 8. 6.)

전남

순천시

순천시는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부패 향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자치법규 등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고그에 한사전정비및종합적인개선 책을강구하는부패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패 향 평가의 중점 분야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다한 재량 규정 정비,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지방 재정을 낭비하는 규정

정비 등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제도는 업무 추진 부서에서 자치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시에 부패요인

유무 등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전에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법무 부서의

심사를 받아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순천시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청렴도는

크게 향상 되었지만 시스템에 의한 부패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희망순천 2020」계획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입법 예고하는 모든 자치 법규의 제∙개정 시부터「부패 향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에 운행 중인 자치법규는 현행 로 운 하되 차후

제∙개정시 부패 향 평가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부패 향 평가 시행으로「 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행정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 하고 있다. 

◇ 중랑구‘부패 향평가’제도 운 (’08. 8. 12.)

서울시

중랑구

중랑구가 서울시 주관으로 검색하기 한국갤럽이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1일 중랑구에 따르면 구는 종합점수 9.5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 최우수 기관으로 뽑혀 4년 연속 청렴 최우수 구가

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구는 2005년 8.81점을 받은 이후 2006년 8.84점,

2007년 9.24점, 올해 9.58점까지 매해 점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청렴지수 조사는 주택∙건축∙세무∙위생∙교통∙환경 등 8개 분야 16개

업무에 해 인∙허가, 지도단속 등을 경험한 민원인에게 전화설문조사를 해

공무원의 청렴수준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중랑구는 전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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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조직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부패예방 민원필터링 시스템’을 비롯해

계약의 전단계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전자계약제도’전면시행, 불친절 공무원

‘검색하기 삼진 아웃제’, 자치법규의 부패 향평가 실시,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등을 추진해 왔다.

구 관계자는“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

같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청렴의식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 해치는 자치법규 고친다 (’08. 9. 2.)

서울시

종로구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현재 운 중인 251개 침해하는 요인을 체계적

으로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해 자율 개선하는 부패 향평가를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

1일 구에 따르면 평가 상 선정기준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향이 강하고 파급

효과가 큰 자치법규이며, ▲건설ㆍ건축ㆍ보건ㆍ위생ㆍ환경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적인 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위임ㆍ위탁ㆍ보조ㆍ지원ㆍ인허가ㆍ위원회 등

부패유발 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는 자치법규 ▲각 지방자치단체

가 자율적 또는 의무적으로 개선하려고 확정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기타 부패사건, 감사ㆍ수사사건, 의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

가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자치법규 등이다. 단,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된 기관설치ㆍ조직운 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에 관한 자치법규는 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법제통계팀의 법제 심사시 감사담당관에 부패평가를 의뢰해 실시하게

된다. 1단계로 9월 한 달 동안은 전 부서의 현행 자치법규를 일제평가하고, 2

단계로 10월에는 2008년 9월1일 이후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를 평가한다.

평가과정은 우선, 운 (입안)부서에서 현행 제ㆍ개정 부패 향평가 자료와 자치

법규 자료를 제출하고 부패 향평가를 요청한다.

감사담당관은 자료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20일내에 처리해야 하며, 평가 상

포함 유ㆍ무를 검토한 후 평가 모형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평가를 마치면 운 (입안)부서에 평가결과 시정조치를 통보하게 된다.

◇ 경기도 수원시 부패 향평가 실시 (’08. 9. 3.)

경기도

수원시

경기 수원시가 자치법규 부패 향평가 지침(안)을 이달 중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 241개, 규칙 135개, 훈령

49개, 예규 21개 등 모두 446개를 검토해 부패를 유발할 요인이 있는 법규 등

자치단체 언론보도 내용

규정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부패 향평가 지침안을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각

부서의 자치법규 등을 상으로 부패 향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 상은 인가, 허가, 인사, 계약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자치법규

전체이고, 시는 업무유형에 따른 모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계획

이다. 

시는 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규 등에 해서는

입안부서에 개선 의견을 통보해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부패 향평가를 통해 자치법규 집행과정의 투명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증 할 수 있을 것”이라며“이를 통해 반부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2009 시책구상보고 (’08. 10. 10.)

충남

천안시

천안시는 10일 성무용 시장을 비롯한 팀장급 이상 공무원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2009년 각 부서별 신규 발굴 시책 등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2009년의 여건을 경제적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가속, 자치행정

여건의 변화, 복지시책 강화와 서민 생활안전을 위한 행∙재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민선 4기 약속사업 마무리, 피부에 와 닿는 생활행정 강활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등에 기정의 기조를 제시했다. 

또, 지속성장 기반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전행정, 전략행정, 관리행정,

생활행정 등 4 행정역량 강화 방안을 밝혔다. 

시정의 중점 방향으로 ▲민선 4기 약속사업 마무리 기반 구축 ▲첨단 지식

기반 신성장 동력 창출 ▲교육∙문화∙복지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으뜸

도시 정주기반 확충 ▲매력 있는 스포츠∙관광 명품도시 조성 ▲친환경 미래

농업 전략적 육성 ▲창의 시정 도시 행정역량 제고 등으로 정했다. 

이날 제시한 부서별 시책사업은 총 391건으로 이중 194건은 신규사업으로

168건은 현재 추진사업의 보완하는 내용이, 29건은 공약사업 추진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 중에서 ▲인터넷 활용 사이버 시정홍보 ▲자치법규 부패 향평가 실시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과제 추진 ▲지방세 성실납세자 캐시백 제도 ▲꿈나무

로봇 페스티벌 개최 ▲농촌주택∙복지시설 그린에너지 보급 등 특색있는 시책이

눈길을 끌었다. 



제1절 ’08년 자치법규 부패 향평가 진단∙평가 | 555554 | 제4장 자치법규 평가

자치단체 언론보도 내용

◇ 인천시 교육청‘클린-ice 발간/배부 (’08. 10. 1.)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가족이 체감하는 청렴시책 홍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청렴활동 추진사례 등을 수록한 청렴

홍보신문‘클린-ice’(제4호)를 시교육청 산하 각급기관 및 학교에 발간∙배부

했다.

이번에 발간된‘클린-ice’(제4호)」에는 지난 6월 30일 수립∙시행한“꿈∙

보람∙만족”을 주는‘청렴인천교육 실현 종합 책’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한

소개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 초빙 각급학교 관계교직원 특별교육, 조례∙

규칙 등의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부패 향평가 시스템’등 인천교육청 청렴 소식 및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활동소식,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우수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자치단체 우수 추진사례

◇ 감사자문관 제도 운

◇ 부패 향평가 2009년 시책구상보고시 최우선 추진과제 선정

경기도

충남

천안시

조례∙규칙 부패 향평가시 모든 제∙개정 자치법규에 하여 문제시 되는

사안에 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감사자문관

제도 운

※ 감사자문관은 전직 감사원 고위공무원으로 채용

천안시「2009 시책구상보고」시 감사실 최우선과제로 자치법규 내에 숨어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부패 향평가를 선정

① 평가자료 작성(입안주무부서)

③ 규제∙법제심사(관사관실)

④ 제∙개정(안)(조례∙규칙심의회)

감사자문관

(자문기구)

② 협의 및 입법예고

(20일 이상)

② 부패 향평가

(감사관실)

지방자치단체

붙임 4

’08년 자치단체 우수 부패 향평가 수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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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자료 작성(입안주무부서)

③ 규제∙법제심사(관사관실)

④ 제∙개정(안)(조례∙규칙심의회)

감사자문관

(자문기구)

② 협의 및 입법예고

(20일 이상)

② 부패 향평가

(감사관실)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우수 추진사례

◇ 평가절차 의무화에 따른 평가 활성화

◇ 감사위원회 제도 운

경기

양주시

서울

특별시

자율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평가절차에 감사관실 평가계장(팀장)의

협조란을 개설하여 반드시 협조를 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게 하여

평가의 원활화와 평가의 관심도를 높임

조례∙규칙 부패 향평가시 중요 제∙개정 사안에 하여 전문성을 기하고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합의제로 의결 처리하는 감사위원회 제도 운

※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의결기구로 12인으로 구성되어 평균 매월 1회 운 됨.

부패 향평가, 시민감사청구, 감사이의 신청 등 의결

① 평가자료 작성(입안주무부서)

③ 부패 향평가(검사관 법제담당)

② 부패 향평가(감사관 평가담당)

지방자치단체

자율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평가계장 협조결재 해야 진행

●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주택 등의 건축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규정한 것임.

● 개발행위허가 시‘도로’의 설치여부가 허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도시계획조례」의‘도로’에 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등 재량권 남용에 따른 부패소지

※ 건축법∙국토계획법 등 법령별로‘도로’에 한 개념이 상이하며, 현황도로 등 기존 관습

도로의 인정여부가 불투명

● 국민신문고에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도시계획조례」의개발행위허가기준의

문제점 제기

● 위원회는「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에 하여 부패 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해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에 해

수용하겠다고 한 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

※ 자치단체별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재하고 있으며, 수도권 인근은 난개발이 우려

되므로 일률적 조례 개정은 곤란(광역시 소속 자치단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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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의 자치단체는「도시계획조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당초

도시계획조례 표준안(국토도시계획학회 제공)에 따라 제정한 조례를 임의

로 개정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임

추진배경1

도시계획조례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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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조례 상위법령 : 국토계획법 시행령「개발행위허가기준」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총 144조로 구성)

- 당초 도시지역에는「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국토이용관리법」

으로 이원적으로 운 되던 것을 2003. 1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전면 시행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 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기반시설 :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 할 것

- 건축물의 건축 :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
※ 도시지역 :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 지역

비도시지역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조례」는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총 80조로 구성) 

- 개발행위허가 규모(제19조), 개발행위허가기준(제2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21조) 등

※ 2003. 1월 국토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도시계획조례표

준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보급

이에 따라 부분의 자치단체는「도시계획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도시계획조례」를

제정∙운

●「도시계획조례」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

으로 하는 경우”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마. 기반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8년 추진성과 및 진단2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 략) 

○○시「도시계획조례」



● 현실에 맞지 않는「도시계획조례」규정

- 도시계획조례상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군 지역의 경우 군관리계획)의 결정여부가 개발행위허가의 선행조건

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매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개별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도로는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상이 아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다. 도시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 현실성 없는 규정에 따른 운 상 혼란 초래

- 부분의 지자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하여도 도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주고 있었으나, 

- ’07년도 정부합동감사시 이에 해 지적을 받게 되자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엄격히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불허가 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게 되자

- 행정자치부에서는“개인이 설치하는 시설의 진입도로 등에 해서는

주변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공문 시행(’07. 8월)

※ 실태조사결과 도시계획조례를 제정∙운 중인 1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8개 자치

단체에서「도시계획조례」를 개정, 도시관리계획 관련 조항 삭제

2절 도시계획조례 | 561560 | 제4장 자치법규 평가

문제점3 ● 개발행위허가시‘도로’ 한 판단기준 모호

-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의 요건을 국토계획법상의 도로로 할 것인지, 건

축법상의 도로로 할 것인지(도로의 폭 등) 등에 한 규정이 없어 법령

적용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재량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패발생 소지

※ 실태조사결과

� 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도시지역에 하여 국토계획법상의 도로요건과는 달리,

도로 (3미터이상)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

※ 도로의 정의

�국토계획법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로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

�건축법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계

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개발행위허가시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의 관리 기능 미흡

- 도로의 설치여부는 개발행위허가의 중요 요건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시 설치되는 도로에 하여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고 도로 장에 등재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 비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 제45조의 적용 상이 아니어서 개발행위

허가시 실제로 도로는 설치되고 있지만 법령의 불비로 지정∙공고를

하지 못하는 등 개설된 도로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이 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허가시 분쟁발생 예상

※ 부분의 자치단체는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시 개설하는 도로에 하여 도로지정

고시를 하고 있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비도시지역에 하여도

법령의 근거는 없으나 도로로 지정고시하여 관리(실태조사)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중‘도로’에 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

●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에 한 판단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

●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현실성 없는‘도시관리계획결정’관련 규정 삭제

● 개발행위허가시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하여도 건축법 제45

조를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법정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본 예시(안)을 참조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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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

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단서신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

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현 행 개선의견

개선방안4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

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신하여「먹는 물 관

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신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

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3. (생 략)

<신 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신하여「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3. (현행과 같음)

4.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현 행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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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의견에 한 의견조회 결과 >

계 163 48 6

부산시 1

인천시 2 1

울산시 2 1

경기도 32 16 3

강원도 18 5 1

충청북도 12 3 0

충청남도 16 3 0

전라북도 14 4 0

전라남도 21 4 0

경상북도 23 7 0

경상남도 20 5 1

제주도 2 0 0

시∙도
의견조회
자치단체

의견조회

수 용 불수용
미회신

(단위 : 개)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예측가능성(3-2)

■ 현 황

[국토계획법상「개발행위허가기준」]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총 144조로 구성)

- 당초 도시지역에는「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국토이용관리법」

으로 이원적으로 운 되던 것을 2003. 1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전면 시행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 ○○시「도시계획조례」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 략) 

자치단체「도시계획조례」



받아야 하며, 허가에 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별표 1]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규정

●「개발행위허가기준」

- 기반시설 :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 할 것

- 건축물의 건축 :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

※ 도시지역 :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 지역

비도시지역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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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

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 5. (생 략)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조례」는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총 80조로 구성) 

- 개발행위허가 규모(제19조), 개발행위허가기준(제2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21조) 등

※ 2003. 1월 국토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도시계획조례표

준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보급

이에 따라 부분의 자치단체는「도시계획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도시계획조례」를

제정∙운

●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21조)

-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

으로 하는 경우”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 문제점

● 개발행위허가시‘도로’ 한 판단기준 모호

-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의 요건을 국토계획법상의 도로로 할 것인지, 건축

법상의 도로로 할 것인지(도로의 폭 등) 등에 한 규정이 없어 법령적용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재량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패발생 소지

※ 실태조사결과

∙ 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도시지역에 하여 국토계획법상의 도로요건과는 달리,

도로(3미터이상)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

< 법령상‘도로’의 정의 >

도로의

정의

도로와

지와의

관계

■국토계획법 제43조

기반시설로서의 도로를 말하며, 기반시

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발행위기준

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

할 것

■건축법 제2조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함

1.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44조

건축물의 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국토계획법 건축법



● 현실에 맞지 않는「도시계획조례」규정

- 도시계획조례상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군

지역의 경우 군관리계획)의 결정여부가 개발행위허가의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매번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 개별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도로는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상이

아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다. 도시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 현실성 없는 규정에 따른 운 상 혼란 초래

- 부분의 지자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하여도 도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주고 있었으나, 

- ’07년도 정부합동감사시 이에 해 지적을 받게 되자 지자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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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지와의

관계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 비도시지역에서 도로와 지와의 관계

적용여부 불명확

1. 해당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법 제3조(적용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비도시지역에서는 도로와 지와의

관계를 적용하지 않음

구 분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시계획조례를 엄격히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불허가 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게 되자

- 행정자치부에서는“개인이 설치하는 시설의 진입도로 등에 해서는

주변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공문 시행(’07. 8.)

※ 실태조사결과 도시계획조례를 제정∙운 중인 1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8개 자치

단체에서「도시계획조례」를 개정, 도시관리계획 관련 조항 삭제

<시계획조례 개정 현황>

계 130 81 48

경기도 30 26 6

강원도 18 18 -

충청북도 9 2 5

충청남도 13 5 8

전라북도 8 - 8

전라남도 20 17 3

경상북도 19 11 8

경상남도 11 12 9

제주도 2 1 1

구 분 시군구
도시관리계획 규정 포함 여부

포함(미개정) 미포함(개정)

● 개발행위허가시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의 관리 기능 미흡

- 도로의 설치여부는 개발행위허가의 중요 요건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시 설치되는 도로에 하여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 하고 도로 장에 등재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 비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 제45조의 적용 상이 아니어서 개발행위

허가시 실제로 도로는 설치되고 있지만 법령의 불비로 지정∙공고를



하지 못하는 등 개설된 도로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이 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허가시 분쟁발생 예상

※ 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시 개설하는 도로에 하여 도로

지정고시를 하고 있지 않음. 다만,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도시지역에 하

여도 법령의 근거는 없으나 도로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음(실태조사) 

■ 개선방안

1.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중‘도로’에 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

●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에 한 판단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

●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현실성 없는‘도시관리계획결정’관련 규정 삭제

● 개발행위허가시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하여도 건축법 제45

조를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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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3조(적용제외)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그 도로에 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2. (생 략)

●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법정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본 예시(안)을 참조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 예 시 】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

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단서신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

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신하여「먹는 물 관

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

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신

하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

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단서신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

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신하여「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현 행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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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생 략)

<신 설>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3. (현행과 같음)

4.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

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

면적 00㎡이하의 주거용 건축

물에 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현 행 개선의견 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5

■ 자치단체의견

● 개발행위허가시‘도로’에 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

호에 의한 너비 4미터이상으로 규정할 시 비도시지역 주민의 반발 우려

- 기존 건축허가 시 인정되는 기존도로(사실상의 도로, 관습도로, 농로,

마을 안길 등)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검토의견

● 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 1의2]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은 비도시지역에도

적용되는 기준으로 비도시지역에 하여 도로에 한 검토 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임. 

-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원칙적으로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하여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 으나, 난개발을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비도시지역에 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기존도로를 이용

하여 통행이 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 신설 필요(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기준 제정)  

1.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에 한 판단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

⇒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로에 한 판단기준을 건축법상의

도로로 일원화

개선안 1



■ 자치단체의견

●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 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조례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없이 진입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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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현실성

없는‘도시관리계획결정’관련 규정 삭제

⇒ 현실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

개선안 2

[국토해양부 의견]

-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2]의“1. 분야별 검토사항”의“ 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은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의 종류 및 범위를 정

의하고 있는 것이며,

- “2. 개별행위별 검토사항”은 원칙적으로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하여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 으나, 난개발을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한 것으로

위의 1호와 2호의 적용범위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각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을 탄력적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08. 4. 17.]

<질의내용>

- 자연녹지지역내 종교시설을 설치하고자 폭 5m, 길이 30cm정도의 진입도

로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아 진입도로를 개설코자함

- 진입도로의 개설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토

지형질변경)만으로 진입도로의 개설이 가능한지

■ 검토의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 에 따르면

도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

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도로

나. 도시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다. 도시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

역과 연결되는 도로

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

-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진입

도로가 위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

정하여야 할 것임.

<회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도로는 기반시설로 규정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

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함

- 또한「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4조제1항

가목에 일반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정 도로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자치단체의견

● 비도시지역에서「건축법」제45조의‘도로의 지정∙폐지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제외 되는 사항으로 이를 도시

계획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

■ 검토의견

● 도시계획조례는 국토계획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것으로 건축법의

규정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조례의 제정권한은 자치단체에 있음.

- 개정안에서는 건축법의 내용과 절차를 인용하는 것으로 본 내용이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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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하여도 건축법 제45조를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한 관리기능 강화로 민원발생 예방

개선안 3
Anti - 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1절 ○○공사 등 사규 평가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 규정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규정의제∙개정시부패 향평가를실시하도록절차신설

- 이원적평가 실시 : 1차평가(운용부서), 2차평가(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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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사규관리규정

○○공사 사규관리규정

○○공사 등 사규 평가제1절

총무∙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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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감사인은 감사규정과 감사규정시행내규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문제점

● 감사실 전입시에 감사인으로서의 공명정 한 자세와 청렴의무를 서약토록

하여 근무기간 동안 복무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서약서제출의근거와내용을규정에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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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감사규정시행내규

○○공사 감사규정시행내규

【 예시 】

<신 설> 제30조(서약서 제출) ① 감사인은

전입시에 감사에게 별지 제○○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00호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감사

인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법령 및 사규를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

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및

전출 후에라도 이권의 청탁을

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기 을 절 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불

의와 절 타협하지 않으며 부

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인)

○○ 귀하

개정안 개선의견

【 예시 】

<신 설> 제○조(입안) ① 운용부서장이 사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으로 사규

안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심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부패 향평가서(별지 제4호서식) 

현 행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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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의원면직의 제한 조치로 직위해제된 자와 징계 계류중인 자는 당해 형사

사건의 확정 판결 전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함.

■ 문제점

● 의원면직 제한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와 징계 계류중인 자가 판결이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

조치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패통제의

적정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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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징계처분이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는 자가 의원면직할 경우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권익위법 제82조의 규정을 벗어나 재취업에 아무런

제한은 받지 않을 우려

�급여지급 시에도 의원면직의 경우 당월분 급여가 전액 지급되나 해임∙파면의 경우는 일할

지급하는 급여 지급 규정에도 벗어날 수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징계조치가인정될만한사유로조사중인자도의원면직제한사유에포함

제34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와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 계류중인 자는 당해

형사사건에 한 확정 판결이 있기 전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의원면직할 수 없다.

② 사직원의 수리절차 및 사직원 제출후 근무요령 등 세부내용은 내규로

정한다.

○○공사「인사규정」

【 예시 】

제34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의원면직

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

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와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

계류중인 자는 당해 형사사건에

한 확정 판결이 있기 전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의원면직

할 수 없다.

제34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의원면직

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

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와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

계류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이 인정

될 만한 사유로 조사중인자는 당해

형사사건에 한 확정 판결이 있기

전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의원면직할 수 없다.

현 행 개선의견

인사∙조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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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

사유)  

① 위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단체 또는 기관이 추천한 자에

한 위원 위촉에 앞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누락 및 보험료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 자격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재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매 회의

개최위원으로 지정된 자에 해

전항에 따른 가입자 자격누락 및

보험료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고, 위촉된 위원의

가입자 자격누락 및 보험료 체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위원 및 추천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선의견
▲ ○○보험이의신청위원회 운 규정

○○공단 운 규정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4 보험 관계 기관장 또는 고위공직자의 임명과정에서 4 보험 가입자격

누락 또는 보험료 체납 사실여부를 임명에 중요한 검증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 문제점

● 법령상 정해진 각 단체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 다 하더라도, 위원위촉을 전후하여 위원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덕목과 보험료 체납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절한

행위자에 해서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부적절한 위원은 배제함으로써 위원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강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광고료 납입은 후납으로 변경하고 별도 납입 조항은 삭제

▶ 계약당해 월의 광고료 납입은 계약체결일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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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매월 10일까지 선납토록 하면서 ○○공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등

광고료 납입에 관한 기준을 달리 설정

■ 문제점

● 광고료 선납 및 ○○공사에 의한 납입기준 설정은 광고 행자에게 준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등한 계약관계 형성 및 원활한 사업운 여건

형성을 저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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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광고료의 납입기준) ① 역구내광고물 및 전동차광고물에 한 광고

료는 게첨(揭添) 실적에 관계없이 해당 월 계약금액을 당월 10일까지 선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광고료의 납입기준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광고료의 납부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로 하고, 계약 당해 월의

광고료 납부일은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사 광고물 등 관리규정

【 예시 】

제13조( 행계약의 해지) ① 역구내

광고물 및 전동차광고물에 한

광고료는 게첨 실적에 관계없이

해당 월 계약금액을 당월 10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광고

료의 납입기준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광고료의 납부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로 하고, 계약 당해

월의 광고료 납부일은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행계약의 해지) ① 역구내

광고물 및 전동차광고물에 한

광고료는 게첨 실적에 관계없이

해당 월 계약금액을 당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삭 제 >

③ 광고료의 납부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로 하고, 계약 당해

월의 광고료 납부일은 계약체결일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에 합산 납입

한다.

현 행 개선의견

회계3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선정품지정보호기간이등록일로부터2년간으로설정됨에따라등록후

입찰 및 계약에 따른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실제 보호기간은 2년 이하가 됨

● 지정된 개발선정품이 기존 유사제품과 사용용도가 동일한 경우, 지정업체

보호를 위하여 일정비율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기준 부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우선구매 계약에 한 투명성 제고 및 개발업체 지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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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 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이하“전자계약”이라

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공사 계약업무 규정

【 예시 】

제41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 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이하“전

자계약”이라 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41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 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이하“전

자계약”이라 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당초 21건 → 10건 으로 축소) 

현 행 개선의견

개발선정품 지정보호기간 및 우선구매비율 명확화

7.1 지정 보호기간

이 편람에 의한 개발선정품 지정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8.3 구매부서는 개발선정품에 한 구매요청을 받을 경우 지정업체의 물품을

지정보호기간 동안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공사 개발선정품지정업무편람규정

【 예시 】

7.1 지정 보호기간

이 편람에 의한 개발선정품 지정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으로 한다.

5.6.2 지정 보호기간은 최초 구매계

약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5.6.3 개발선정품이 단독제품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100% 우선구매

할 수 있다.

현 행 개선의견

계약4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황 및 문제점

● 계약체결 관련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어 계약상 자가 숙지하기가 어렵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등 불필요한 첨부서류들로

인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계약 첨부서류의 통∙폐합 및 중복된 서류의 삭제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황 및 문제점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투찰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참가신청시에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납부

면제는특별한경우에한하여제한적으로운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 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는사례가거의없고우리회사와같이전자입찰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의 경우 부분 입찰보증금 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

보증금을 제한적으로 납부 받고 있는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찰참여자에 한 준수부담 완화방안 마련

●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입찰보

증금 귀속을 위한 입찰보증금 산정 상(추정가격 또는 투찰금액)이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낙찰자와 담당직원간 다툼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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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구매부서는 개발선정품에 한

구매 요청을 받을 경우 지정업체의

물품을 지정보호기간 동안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5.6.4 지정된 개발선정품이 기존 유사

제품과 사용용도가 동일한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우선 구매비율을

정하고 기존 유사제품 연간 총 구매

금액 또는 연간 추정금액에 해

결정된 비율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단, 계산결과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 50% 까지 우선구매

할 수 있다.

※ 우선구매비율계산식 =

5.6.5 동일품목에 한 개발선정품

지정 업체는 1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 회사의 수급상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수업체 지정이 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현 행 개선의견

1

등록업체수
× 200%

제34조(입찰보증금) ②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삭 제>

나.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우리회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규정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황 및 문제점

● 규격인정품목 이외의 품목 중 자재 구매규격에 인정시험항목이 있는 경우

에는 인정시험 성적서를 매번 입찰시 마다 입찰참가신청시와 납품시 2회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인정시험성적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낙찰가능성이 낮거나, 계속해서 계약체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시험성적서 취득에 적극적이지 못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

- 인정시험항목이 있는 물품에 해서도 납품시에만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입찰참여기회를 확 하고 업체의 경비부담 완화 필요

■ 검토결과 : 규정개정 및 기준제정

▶ 입찰참가신청시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폐지하고, 납품시

품질검사소에 1회만 제출하도록 제출횟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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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1억원 입찰(5,000만원 투찰)의 경우 입찰보증금 산정 사례

∙ 추정가격 상 산정시 : 10,000만원 × 5% = 500만원 귀속

∙ 투찰금액 상 산정시 : 5,000만원 × 5% = 250만원 귀속

■ 검토결과 : 규정개정 및 기준제정

▶ 입찰보증금 면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입찰보증금 징수

▶ 입찰보증금의 귀속금액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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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34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

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신 설>

제12조(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입찰보증금

은 전자입찰시스템내 지급각서로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당사의 보

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는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각서로 입찰보증

금을 납부한 입찰참가자가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귀속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단가

계약의 경우에는 낙찰단가에 추정

수량을 곱한 금액을 낙찰금액으로

한다.

현 행 개선의견

제122조(시험) ① (생 략)

②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규격인정품목 이외의 품목중 인정시험

항목이 있는 품목을 신규로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이전에

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시험을 의뢰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규정



■ 검토결과 :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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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122조(시험) ① (생 략)

②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규격인정품목 이외의 품목중 인정

시험항목이 있는 품목을 신규로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이전에 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시험을

의뢰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100조(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규격인정품목 이외의 품목중 인정

시험항목이 있는 품목을 신규로 납품

하고자 하는 자는 납품일 이전에 공인

시험기관에 직접 시험을 의뢰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현 행 개선의견

<별표 2> 입찰금액의 적정성 평가기준

○○공사 계약업무규정

평 가 현 행

절감사유 타당 A등급 90점

절감사유 보통, 실현가능성 높음 B등급 75점

절감사유 미흡, 실현가능성 낮음 C등급 60점

절감사유 불인정 D등급 40점

절감사유 미제출 D등급 40점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황 및 문제점

●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기준 등급을 4단계로 정함에 따라 그 편차가 심하여

일부 심사위원의 불공정한 점수 부여에 따라 낙찰자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세부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평가방법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1]

[별표 1] 가공송전선로 경과지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공사 가공송전선로 경과지 설계용역 적격심사 기준규정

평가항목

가. 참여전력

기술인

(2) 참여기술자

(가) 자격

(나) 경력

(다) 실적

(1) 책임기술자

(가) 자격

(나) 경력

(다) 실적

(30)

(5)

(10)

(15)

(30)

(5)

(10)

(15)

�자격 : 발송배전 기술사

�경력

�실적 : 부표2에 따름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10 9 8 7 6

�자격 : 특급(5), 고급(4), 중급(3), 초급(2)

�경력

�실적 : 부표2에 따름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5 4 8 7 6

절감사유 타당 A등급 90점 A등급 90점

절감사유 보통, 실현가능성 높음 B등급 75점 B등급 80점

절감사유 미흡, 실현가능성 낮음 C등급 60점 C등급 70점

절감사유 부적절, 실현가능성 매우 낮음 <신 설> D등급 60점

절감사유 불인정 D등급 40점 F등급 40점

절감사유 미제출 D등급 40점 F등급 40점

평 가 현 행 개선의견

<별표 2> 평가기준

【 예시 】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황 및 문제점

● 현 경과지 설계업자의 책임기술자 배점기준은 감리업자 관련 내용을 준용

하고 있으나, 경과지 설계는 예정가격이 부분 10억 미만으로 현행 책임

감리원 배점기준 중 100억 이상을 준용한 것은 잘못

※ 최근 3년간 계약실적에 의하면 409건 중 10억 이상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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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업자의 책임감리원 배점기준 >

100억원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50억원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억원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0억원 미만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경력점수 10 9 8 7 6

예정공사비 경력기간

< 설계업자의 책임기술자 배점기준 >

경력점수 10 9 8 7 6

경력기간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 가공송전선로 경과지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48개 중 PQ1) 상

사업(1.9억 이상)에 참여하는 업체는 8개로 16.7% 차지하고 있으며,

위 8개 업체가 전체 사업의 60.5%를 계약함에 따라 계약 편중현상 발생

1) PQ(Pre-Qualification)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 상태 및 신

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

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옇는 제도

< 최근 3년간 그룹별 계약 실적 >

상위(Ⅰ그룹) 8 171 8,088,134

점유율(%) 16.7% 41.8% 60.5%

중위(Ⅱ그룹) 16 170 3,958,486

점유율(%) 33.3% 41.6% 29.6%

하위(Ⅲ그룹) 24 68 1,315,403

점유율(%) 50.0% 16.6% 9.9%

합 계 48 409 13,362,023

점유율(%) 100.0% 100.0% 100.0%

업체구분 업 체 수 계약건수 계약금액

(단위 : 건, 천원(VAT 제외))

● 중하위 40개(Ⅱ, Ⅲ그룹) 업체는 계약실적이 적어 경력기간 7년을 확보

하는데 12 ~ 46년이 소요되어 상위 그룹으로의 진입 곤란

< 경력기간별 도달 가능기간 >

Ⅰ(上) 8 155.6% 1.3 1.9 2.6 3.2 3.9 4.5

Ⅱ(中) 16 56.9% 3.5 5.3 7.0 8.8 10.5 12.3

Ⅲ(下) 24 15.3% 13.1 19.6 26.1 32.7 39.2 45.8

평균 - 17.9 8.9 11.9 14.9 17.9 20.9

경력기간별 실제 도달가능기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그 룹

업체수
(개)

공기(工期)
점유율

- 공기(工期) 점유율 : 특정기간 동안의 계약공기 합산 비율

- Ⅱ그룹의 경우 경력기간 4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7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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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 경력 �책임기술자 경력

현 행 개선의견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10 9 8 7 6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10 9 8 7 6

�참여기술자 경력 �참여기술자 경력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5 4 3 2 1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5 4 3 2 1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현재 정산 추가보험료에 한 분할납부기준은 연말정산과 수시정산

기준이 상이함. 

- 연말정산은 사업장별 월 보험료액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수시정산은 가입자별 월 보험료액이 3배 이상인 경우

■ 문제점

● 정관 규정상 정산 추가보험료에 한 분할납부 기준은 연말정산 처리

규정만 명시되어 있으며, 수시정산에 한 기준은 업무처리요령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므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 변경 필요

제55조(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① 공단은 제3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징수할 보험료의 금액이 사업장별로 다시 산정할 월 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하여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월 보험료 금액(사용자부담 포함)의 100분의 10이상으로 10회 이내의 범

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산출내역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단 정관규정

경 ∙ 업5■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기술자 경력 만점기간 단축 (7년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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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추가 정산보험료에 한 분할납부기준이 연말정산과 수시정산

이원화로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있음.  

-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준인 경우 사업장별 월 보험료 고지 합계에 하여

적용함으로 사업장에서 개인별분할납부 내역 요청 시 가입자별 세부

내역 제공 불가함.

■ 검토결과

▶ 정관 제55조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변경하여 기존의 사업장별

분할납부기준를 폐지하고 가입자별로 분할납부기준를 적용하며 월보험료

기준으로 정산추가금액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

▶ 정관 및 업무처리요령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분

할납부기준에 한 민원 발생의 소지를 사전 예방

▶ 가입자별 분할납부 기준의 일부 완화로 가입자 및 사용자부담 추가 정산

보험료에 한 부담 완화 조치로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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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55조(정산보험료 분할납부)

① 공단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징수할 보험료의 금

액이 사업장별로 다시 산정한 월

보험료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하여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월

보험료금액(사용자부담 포함)의

100분의 10이상으로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정산보험료 분할납부)

① 공단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추가 징수할 보험료

금액이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할 경

우에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산출

내역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공단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가

입자에게 추가 징수할 보험료 금

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3회 이내

2.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 5회 이내

3.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 10회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할

경우에 공단은 잔여 회차 분할납부

보험료를 퇴직신고 이후 최초 산정

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한다.

단, 사용자가 잔여 회차에 하여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은

추가 징수할 보험료에 한 고지

해당 월 납부마감일까지 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안



■ 검토결과

▶ 환불금 수령인의 자격을 수진자 본인, 배우자, 수진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도록 규정

▶ 수진자의 형제자매 및 며느리∙사위는 민원 신청인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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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진료비확인결과 환불금 발생시 환불금 수령인의 자격기준 중 일부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진자의 환불금 미수령 민원발생 소지 내포

하고 있음.

● 진료비확인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환불금 수령인의 자격요건 중 동일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동일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가입자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동거인 등 사실

상의 가족관계에 있지 않는 자가 환불금의 수령 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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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진료비적정확인 업무

3. 접수 및 민원인 자격

나. 신청인 및 환불금 수령자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2) 환불금 수령자에 한 자격 요건

가) 수진자본인, 배우자, 수진자와 동일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수진자의 직계 존비속

나) 단독 가입자 사망으로 상자 없는 경우 : 진료비를 납부한 자 또는

법정 상속인

○○공단 가입자지원관리규정

【 예시 】

제6절 진료비적정확인 업무

3. 접수 및 민원인 자격

나. 신청인 및 환불금 수령자 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2) 환불금 수령자에 한 자격요건

가) 수진자본인, 배우자, 수진자

와 동일 건강보험관계가 있

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수진자의 직계 존비속

<신 설>

나) (생 략)

제6절 진료비적정확인 업무

3. 접수 및 민원인 자격

나. 신청인 및 환불금 수령자 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2) 환불금 수령자에 한 자격요건

가) 수진자 본인ㆍ배우자ㆍ직계

존비속

나) 수진자의 형제자매 및 며느리

ㆍ사위는 민원 신청인에 한함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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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정시험 및 시험사용) ③ 주관부서장은 기간 내에 피시험품 확인요

청이 없는 공급자에 해서 1차 서면확인 후 자격심사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급자가 피시험품의 확인요청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정시험은 국제시험기관인정기구협의회의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⑧ 인정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외시험과

불합격으로 인한 재시험을 제외한 입회출장 비용은 우리공사가 부담한다.

○○공사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규정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황 및 문제점

● 피시험품에 한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임의적으

로 자격심사 업무를 종결처리 가능성 내재

● 현재 전력연구원 등 공인인정시험기관에서 인정품목에 한 시험을 시

행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기준에는 국제시험기관인정기구협의

회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기준 개정 필요

● 국외시험시 입회출장 비용을 업체에게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

업체에서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에서 부담토록 개선 필요

■ 검토결과 : 규정개정 및 기준제정

▶ 인정시험 규정의 명확화 및 입회출장 비용관련 우월적 지위 개선

【 예시 】

제19조(인정시험 및 시험사용) ③ 주관

부서장은 기간 내에 피시험품 확

인요청이 없는 공급자에 해서 1

차 서면확인 후 자격심사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단, 불가피

한 사유로 공급자가 피시험품의

확인요청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 1회에 한하여 연

장할 수 있다.

④ 인정시험은 국제시험기관인정기구

협의회의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⑧ 인정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외

시험과 불합격으로 인한 재시험을

제외한 입회출장 비용은 우리공사가

부담한다.

제19조(인정시험 및 시험사용) ③ 주관

부서장은 1년 이내에 피시험품 확

인요청이 없는 공급자에 해서 1

차 서면확인 후 자격심사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단, 불가피

한 사유로 공급자가 피시험품의

확인요청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 1회에 한하여 연

장할 수 있다.

④ 인정시험은 당사 또는 공인시험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⑧ 인정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한 국외시험과

불합격으로 인한 재시험을 제외한

입회출장 비용은 우리공사가 부담

한다.

현 행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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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시행) ① 운 관리부서장은 자체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문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설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기본정신에

따라 다른 공공시설물의 안전상 위해 및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되

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부문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총괄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⑤ 제4항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개요

2. 세부설계도서

3. 공사 수익 예산서

4. 공정계획서

5. 수리시설물 안전 책

6. 환경오염방지 책

7. 잔토처리계획

8.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9. 기타 자체준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1. 잔토처리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2. 삭제

3. 해당지구를 준설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공사 직 사업 및 자체준설사업 운 지침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잔토처리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문제점

● 사업시행자에게 잔토처리장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도록 되

어 있어 준수부담이 과도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잔토처리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잔토처리장’확보가 아닌‘잔토처리

방법’확보로 개정하고, 잔토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일정기간 내에 준설

공사장소에서 잔토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 예시 】

제12조(사업시행)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1. 잔토처리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2. <삭 제>

3. 해당지구를 준설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제12조(사업시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1. 잔토처리방법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2. <삭 제>

3. 해당지구를 준설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⑦ 제6항제1호의 경우 증빙서류는

별표 ○와 같다.

제○○조 운 관리부서장은 준설

업체가 공사시작 후 [  ]개월 동안

잔토를 방치한 경우 공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현 행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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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황 및 문제점

● 수질검사 기간의 장기화로 민원인의 불편 초래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국제 기준을 고려한 수질검사 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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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검사결과 알림) ① 검사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검사처리기간

이내에 검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먹는물 수질검사 : 20일

2. 수처리제 검사 : 20일

3. 바이러스 검사 : 110일

4. 원생동물 검사 : 30일

5. 토양오염 조사 : 30일

6. 온천수 검사 : 20일

7. 국제공인시험 : 30일

② (생 략)

○○공사 공인검사기관의 운 등에 관한 업무기준

【 예시 】

제11조(검사결과 알림) ① 검사기관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검사처리

기간 이내에 검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

될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2. (생 략)

3. 바이러스 검사 : 110일

4. 원생동물 검사 : 30일

5. ∙6. (생 략)

7. 국제공인시험 : 30일

② (생 략)

제11조(검사결과 알림) ① 검사기관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검사처리

기간 이내에 검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

될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바이러스 검사 : 100일

4. 원생동물 검사 : 25일

5. ∙6. (현행과 같음)

7. 국제공인시험 : 25일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선의견

지도∙점검6



■ 검토결과 : 규정개정 및 기준제정

▶ 청렴계약 위반자에 한 제재기간을 국가계약법과 일치

▶ 입찰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청렴계약 조건에 추가

▶ 청렴계약제 위반자는 부정당제재 기간을 경감하지 못함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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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249조(청렴계약) <신 설> 제218조(청렴계약)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

할 수 없다.

현 행 개선의견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황 및 문제점

● 청렴계약 위반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금액에 관계없이 2년간

당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서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불일치하며, 또한 일반

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을 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입찰담합행위에 한 근절조항을 추가(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의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 제재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렴계약위반자 및 입찰담합자도 경감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을 반 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249조(청렴계약)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계약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별표 50]와 청렴계약특수조건[별표 51]을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규정

부과∙징수, 제재7



● 감사원에서 각 기관의 감사 및 인사업무 책임자 등 18명을 표본으로 징계

시효의 적정기간에 관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 일반비리의 경우 72%가 3년, 금품관련 비리의 경우 44%가 5년 이상

으로 정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현재의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에 불

합리성이 내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일반비리의 징계시효는 2년, 공금 및 금품 관련 비리의 징계시효는 3년

으로 규정

※ 시효기간은 국가공무원법 및 타공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연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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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현 황

●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고, 이 기간을

경과한 때는 징계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감사원이 46개 감사 상기관의 종합감사 주기를 분석한 결과,

- 2년 이내에 모두 감사한 기관은 17개 기관(37%)에 불과하고, 나머지

29개 기관(63%)에서는 2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 감사 상업무 및 감사 상기관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짧은 시간에 모든

사항을 감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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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

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

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공금의 횡령∙

유용 및 금품∙향응수수의 경우는

시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선의견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 인사규정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황 및 문제점

● 생활안정자금∙학자금은 연2회, 비연고지거주자금은 월1회 여금 신청을

받아 지급해오고 있음.

- 여금 제도가 퇴직충당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충당금이 형성

되는일정재직기간경과된직원을 상으로자격을강화할필요성이있음.

- 신규직원의 경우 퇴직충당금이 미발생되었거나 소액이어서 목돈을 유

용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여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효율적 관리운

측면에서 자격제한은 불가피함.

- 여 가능한 최소 재직기간 언급이 없어 여금 신청시마다 자격여부

문의로 혼란 초래

● 여신청시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

- 여금 전액에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여직원 부담가중

- 증권발급 비용 절감을 위해 채권 미확보 부분에 하여만 보증보험

증권 제출

● 여금 상환지연자 원금회수에 한 요령에 규정 미비

- 문서시행에 의한 미상환금 보수공제로 적기환수 차질 초래

● 직원 여금운용요령과 직원 여금 여지침을 통합운

- 요령과 지침상의 중복된 내용을 요령에 담아 관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여종별로 최소재직기간을 명시하여 그 이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직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요령보완■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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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여 상) (생 략)

1. 학생 학자금의 여는 직원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 학 및 학원에

재학중인 경우

2. 비연고지거주자금의 여는 인사발령이나 연고지변경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비연고지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경우

3. 주택자금의 여는 직원이 주택을 임차, 매입, 신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

4. 생활안정자금의 여는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재해복

구비, 의료비, 경조사비, 본인의 부채상환 등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제11조(상환보증) ① 여금을 받고자 하는 자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

금를 받은 자중 신용보증보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는 신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학자금 및 비연고지거주자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단직원을 보증인으로 하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것

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재정보증은 5년이상 근속한 직원 2명이 연 보증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한다.

2. 재정보증인이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여금의 상환완료시까지 연

보증의 의무를 유지한다.

3. 비연고지거주자금을 여받은 자가 계속하여 비연고지 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 그 채무에 한 보증인은 계속하여 연 보증인의 자격을 갖는다.

4. 여신청자가 2종이상의 여금을 신청할 경우 재정보증인은 동일인을

중복하여 세울 수 없다.

○○공단 직원 여금 운용요령

보상∙지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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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6조( 여 상) (생 략)

1. 학생 학자금의 여는 직원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 학 및

학원에 재학중인 경우

2. 비연고지거주자금의 여는 인사

발령이나 연고지변경으로 출∙

퇴근이 곤란한 비연고지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경우

3. 주택자금의 여는 직원이 주택을

임차, 매입, 신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

4. 생활안정자금의 여는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사비,

본인의 부채상환 등으로 생활안

정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제6조( 여 상) (현행과 같음)

1. 학생 학자금의 여는 입사

후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직원

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 학

및 학원에 재학중인 경우

2. 비연고지거주자금의 여는 정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이나 연고지

변경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비

연고지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경우

3. 주택자금의 여는 입사 후 5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직원이 주택을

임차, 매입, 신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

4. 생활안정자금의 여는 입사 후

5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직원으

로서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직

계존∙비속의 재해복구비, 의료

비, 경조사비, 본인의 부채상환

등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사유가 발생된 경우

현 행 개선의견

▶ 보증보험증권 발급범위를 여금 전액에서 퇴직금 50% 초과부분으로

축소하여 증권발급시 직원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토록 함.

여금를 받은 자중 신용보증보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는 신원보증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학자금 및 비연고지거주

자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단직원을 보증인으로 하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하게 할 수 있다. 

1. 재정보증은 5년이상 근속한 직원

2명이 연 보증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한다.

2. 재정보증인이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여금의 상환완료시까지

연 보증의 의무를 유지한다.

3. 비연고지거주자금을 여받은

자가 계속하여 비연고지 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 그 채무에 한

보증인은 계속하여 연 보증인의

자격을 갖는다.

4. 여신청자가 2종이상의 여

금을 신청할 경우 재정보증인은

동일인을 중복하여 세울 수 없다.

<신 설>

회계연도 말 퇴직금의 50%를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여금을 받은 자 중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1항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을 새로이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보증보험

보증기간 만료 시점의 여금 상환

잔액을 여금 신청금액으로 본다.

현 행 개선의견

【 예시 】

제11조(상환보증) ① 여금을 받고자

하는 자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상환보증) ① 여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금 신청금액이 직전

현 행 개선의견



▶ 상환지연자에 한 원금회수 근거를 요령에 명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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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신 설> 제16조의2(상환지연자에 한 원천

징수) 여금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금액에

이를 때까지 원천징수한다. 다만,

압류금지 최저금액 등「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 개선의견

▲ ○○공사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공사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황 및 문제점

● 보상업무 수행과정에서 주된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잔여지∙

분묘보상 및 비 리법인의 업행위 등에 관한 명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잔여지, 분묘, 가묘 등 보상기준을 마련할 필요

※�지목이“임야”인 잔여지 : 기준없음 → 보상 가능

�분묘잔디 및 가묘 : 기준없음 → 보상 가능

�비 리법인의 업행위 : 기준없음 → 보상 가능

�농지로 개간된 임야 : 기준없음 → 보상 가능(3년이상 경작시)

【 예시 】

<신 설> (잔여지 보상)

<신 설> (잔디와가묘의 보상기준신설)

<신 설> (비 리법인의 업보상)

제37조(잔여지의 보상) ① 보상담당

부서의 장은 토지소유자가 잔여지의

매수를 신청을 한 때에는 농지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문하고 토지보

상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수

여부를 판단하되, 잔여지 매수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구성

된 잔여지 매수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 할 수 있다.

제45조(분묘의 보상) 사업인정 고시

일전 묘지에 식재 또는 설치된 잔디∙

석물∙석축, 기타 공작물 및 가묘

(봉분 등의 규모가 통상적인 경우에

한한다)에 하여는 토지보상법 제

75조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48조( 업손실의 보상) 관계법령에

의해 비 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으로서 정관 등에 일정한 업행

현 행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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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간농지 보상)

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45조 내지 제

47조 규정에 따라 업손실을 보

상한다. 

제50조(농업의 손실에 한 보상 등)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

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하여는

토지보상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에는 이를 개간하여 3년 이상 농

지로 이용되어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 때에 농업의 손실 및 농

지로 보상한다.

현 행 개선의견

제7조(현지조사의뢰 등 신고내용의 처리) 

④ 공단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 6. (생 략)

7. 신고내용에 한 확인결과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종결처리하거나 신고내용에 한

처리를 종료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단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칙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현재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 건에 한 조사 종결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담당자의 확인과 조사후 내부 결재를 거쳐 종결

처리 되고 있음.

■ 문제점

● 현행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종결 처리 될

우려가 있음.

-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 건에 한 자체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모호

하게 규정되어 있어 업무처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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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출입업자 실태조사는 정기∙수시등록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기등록은

2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 문제점

● 공사도급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제202조(등록유효기간)에는 정기등록일

까지 3년간 존속하고 있으나, 물품공급업체 정기등록은 2년간 존속하게

규정하고 있어 물품공급업체의 잦은 등록신청에 번거로움 발생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물품공급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유효기간을 다음 정기등록일까지 2년

에서 3년간 존속함으로써 편의 제공물품공급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유효기간을 다음 정기등록일까지 2년에서 3년간 존속함으로써 편의

제공

제192조(유효기간) 등록의 효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음 정기등록일까지

2년간 존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등록자는 다음 정기등록일까지 잔여기

간으로 한다.

○○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인∙허가, 승인 및 기타9

【 예시 】

제7조(현지조사의뢰 등 신고내용의

처리) ④ 공단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자체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신고내용에 한 확인 결과 보건

복지가족부의 현지조사가 필요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종결처리하거나 신고내용에

한 처리를 종료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의뢰 등 신고내용의

처리) ④ 공단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신고내용에 한 확인 결과 보건

복지가족부의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현지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⑤ 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종결처리하거나 신고내용에

한 처리를 종료한 때, 현지조사

개시와 종결한 때에 이를 신고자

에게 문서(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선의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내부공익신고 조사 자체종결처리시 지역본부 현지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종결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 내부공익신고자에게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 진행과정을 통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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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192조(유효기간) 등록의 효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음 정기등록

일까지 2년간 존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등록자는 다음 정기등록

일까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2조(유효기간) 등록의 효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음 정기등록

일까지 3년간 존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등록자는 다음 정기등록

일까지 잔여기간으로 한다.

현 행 개선의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Anti - 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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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률 제9402호, 2009.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

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

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

한다.

가.「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

관과「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

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

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

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통령령 제20737호, 2008.2.2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은「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고

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

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

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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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

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또는부담을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시민사회단체”란「비 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 리민간

단체를 말한다.

8.“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

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

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

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

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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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가.「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

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장

및 그 직원

4.“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

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

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

폐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부당한 우에관한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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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통령령∙국회규칙∙ 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이권

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

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

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

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

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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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

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정당법」에 따라 등

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

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 및 정치

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

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 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 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3조(기업 윤리경 지원 등) 국민권익위

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

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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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제도의 운 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 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

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 및

그 위반행위에 한 신고의 접수∙처

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

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 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

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한 중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운 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에 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운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 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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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

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

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

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

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

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

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

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평가) 위원회는 법 제12

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

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

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

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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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

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국무총리행정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

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 과 관련한 교육∙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 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 에 필

요한 사항

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

안 등의 신청∙접수∙분류∙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

의하여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

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 을 위

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공유,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

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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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행정심판법」에 따른 국무총리행정

심판 위원회의 운 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

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 등)

①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운

한다.

②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 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

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

하기 위하여 업무∙기술 표준모델을 개발

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부민원안내콜

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정부조직

법」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 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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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

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

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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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위원회의 운 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

을 보좌한다. 다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행정심판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

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

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

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

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

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

청으로 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국회가, 1명은 법원장이 각각 추

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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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 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 하기 어려운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

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 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 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

하는 사항

4.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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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통령 또는 국무

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

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

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

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5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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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

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정사안에 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

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

제1호에서“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

정책과 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

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

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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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제47조에따른제도개선을권고하는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

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 에

6.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

도록 의결한 사항

7.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

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1. 행정∙교육∙문화∙복지∙노동 및 재정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

민원

2. 세무∙농림∙수산∙환경 및 교통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 주택∙건축∙도시계획 및 도로 등 건

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4. 국방∙병무∙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

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

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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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

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

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

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위원회는 고

충민원의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및 행정

심판업무의 수행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청렴성∙도덕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① 위원회는

위원,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

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

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

렴하고 공정하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

방지업무, 행정심판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23조(자문기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자

문기구의 자문위원은 복지, 산업,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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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와 소위

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

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방∙안보 또는 수사와 접하게 관

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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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

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체∙「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제4

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

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

위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3. 법 제25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

4. 법 제29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

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

인∙참고인∙감정인 또는 관계 공직자

5. 제24조에 따른 전문상담위원

6. 제31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7. 제74조에 따른 보상위원회 위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자(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자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법 제25조제

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

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

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4. 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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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

로 정한다.

도시, 도로, 군사, 경찰, 노동, 환경, 민∙

형사 등 해당 분야에 한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라 자문기

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하여 자문

을 요청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정책과 운 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 등 해당 분

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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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8조(법령 등에 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 통령령∙총리령∙

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

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

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통

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

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

과를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

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

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

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 통령령∙총리

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

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법

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한

분석∙검토(이하“부패 향평가”라 한다)

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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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운 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 상황을 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 후 복귀한 자에 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

며, 파견 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

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

정 시 우 할 수 있다.

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위원장은 파

견직원에 하여 직급∙경력 등을 고려

하여 적정한 업무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운 상황)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

회의 운 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하여 관계 행정기관등

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

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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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로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

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

이 부패 향평가의 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 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

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

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

패 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

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 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 향평가

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

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

을 포함한다)에 한 부패 향평가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 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위원회는 부패 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8 | 부록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

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

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 향평가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하여 평가 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 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한 부패 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

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

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한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

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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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 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

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

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

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

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

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 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감사원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

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한 실태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

회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

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

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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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

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

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부패 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 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

하고 부패 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

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

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 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

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 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 향평가의 결과가「행

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른 규제 향분

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

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

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 향평가의 결과가「법

제업무운 규정」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

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 위원

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

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

관에 하여 그 목적∙일시∙장소 및 조

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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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

원의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

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

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

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

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

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

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

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

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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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비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

거나 수행하 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파견받은 직원은 위원회의 업

무와 관련하여「형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

으로 본다.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

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

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

제도 및 그 제도의 운 에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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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의 운 상황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 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

원회(이하 이 장에서“권익위원회”라 한

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

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법 제39조제

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 또는 시

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권익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2.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3.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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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

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

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

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

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

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

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31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 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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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권익위원회

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법 제

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리인을 선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권익위원회에 허

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리인과의 관계

② 권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권익

위원회는 신청인이 관계 행정기관등을

잘못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을 추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등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신청서의 보완)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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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 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리인

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

청의 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

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4. 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5. 표자의 인적 사항( 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6.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

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

한다)인 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

의 소속∙계급 및 군번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 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표자를 선

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익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 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

하여야 한다.

④ 선정 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

청인들은 그 선정 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 표자를 해

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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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

회는 지체 없이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

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① 관계 행정

기관등의 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따라 접수된 민원

사안이 법 제41조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

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

인 경우에는 그 사안을 처리한 권익위원

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권익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이

접수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처리에 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권익위원

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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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권익위원

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

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관계 행

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

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여 권익위원회에 이첩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첩받은 고충민원은 이첩된 때에 권익위

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원

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하여 동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0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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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

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

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속한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당사자에 하여 출장 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① 권익

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

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에 하여 조사 또는 방

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 한 향을 미치는 국가기 사항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중 한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일

시 및 장소 등에 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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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

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권익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

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4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

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

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

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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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

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

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

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

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권익위원회가이를확인함으로써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법 제

44조에 따른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

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

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

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게 한 후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조

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정회의는 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

④ 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

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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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권익위원

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

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

기 또는 공무상 비 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

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

하다고 판단되 는 사항 또는 감사원

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

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

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

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

활에 관한 사항

등의 진술 청취

2.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

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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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

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

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

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

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

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

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

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를 통

지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

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

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

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관계 행정

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 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

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

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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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한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한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하여는 관계 행정

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

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

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

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권익위원회

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

정기관등∙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①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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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

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

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

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

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

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

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

키기 위한 활동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

위원 회간의 연계∙교류를 위한 활동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

및 교육 지원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54조(신고자의 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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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

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

의 사생활의 비 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

이행사유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52

조에 따른 권고 등에 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점검 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

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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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 장교

6. 국회의원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

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

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

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

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

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

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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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 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하여 신고자를 상 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

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

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

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을 말한다. 이하“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 이 포함

된 신고사항에 하여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

위의 혐의 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

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

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

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 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 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 는지

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

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

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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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

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제59조(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

회는 법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사항이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상인지 여

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은 신고

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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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

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56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

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

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

우로서 그 처리 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하여 2명 이상이 각

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 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

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

에 한 확인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

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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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 및 제5

항에 따른 혐의 상자의 부패혐의가「형

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

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

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하여 위원회가 검사로

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

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

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

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여부를 결정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

신청의 상이 된 사건에 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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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

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

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

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

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

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

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법 제60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수

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 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검찰의 수사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조사

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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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

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

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

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

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

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

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

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

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

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

련기관(이하“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

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

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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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

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

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

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

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

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

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

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

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인∙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신분보장

조치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6조(불이익 처분에 한 조사) ① 위원

회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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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

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

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

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

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

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 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

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

부터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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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

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

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

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

서장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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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와 보호 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

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

와의 협의를 거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 및 보호 상자에 한 신변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

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

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

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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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

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로

부터 전직∙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행정안

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

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자 비 보장) ①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

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64

조제5항을 위반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제70조(신변보호) ① 법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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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

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

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

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

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

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표자 선정) 위원

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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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는 신고를 한 자에 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

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

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

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하여 공소제기∙기소

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

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

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

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

회(이하“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④ 제77조제2항,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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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

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포상금 지급 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

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

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

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 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

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

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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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

위원회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보상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비 리민간

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 리민간단

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5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

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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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

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

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한 불복제

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 거나 불복구

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

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

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

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

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

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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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거나 종사하 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

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

여야 한다.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하여 2명 이상

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제

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 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한 보상금의 지급금

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

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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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하여는 국회의장∙ 법원장∙

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장 또는 감사원장(이하“당해 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상

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

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

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

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 거나 감사중

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

감사청구는「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

자 하는 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

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72조에 따

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

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을 기재

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감사

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

의 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

재하여야 한다.

제87조(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

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

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

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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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

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

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

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

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

는 경우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84조(감사청구인) 법 제72조제1항 본문

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72조제2

항제5호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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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

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

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

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제7장 보칙

제88조(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에 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

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

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선 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한 관계 행정

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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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

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 법

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 )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

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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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 던 부서의

업무와 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하“ 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리사

기업체 사이의 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따른 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

려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

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리사기업

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

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리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

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

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

관의 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

제한 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같은 항에 따른

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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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

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

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상

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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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

국회규칙∙ 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

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86조(업무상 비 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7조(업무상 비 누설죄) 제30조에 위반

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

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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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

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리사

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

에 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

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리사

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

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

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

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

2항∙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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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

징수한다.

부칙 <제88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부패방지법」

2.「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 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 조직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소관사무는 국민권

익위원회가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정무직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소속공무원은 국민

권익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92조(운 규정) 이 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073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부패방지법 시행령」

2.「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상위원회 위원에 한 경과조치)

이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부패방지법」”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2항중“「부패방지법」제2조제2호”

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운 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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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리사기

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

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한 불이행의 죄) 제

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

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

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 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

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제9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위원회는

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

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제8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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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부패방지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42호,2009.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2호,2009.2.3>

(공직자윤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제3

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제12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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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무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 설치 및 운 에 관한 법률」및「부패

방지법」에 따라 행한 국민고충처리위원

회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행위와 위 기관

에 한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위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부패방지

법」에 따라 청구된 국민감사청구와 감사

원∙국회∙법원∙헌법재판소 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국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파견공무원 등에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승계하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국가청

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또는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국민

권익위원회”또는“국민권익위원회위원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국

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 에 관한

제19조제1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국가청렴위원회”를 각각“국민권익

위원회”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국가청렴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에 따른 국민권익위

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 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부패방지법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또는 이

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77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1조제4항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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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77조제1항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 보상 상가액 :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

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 상가액 지급기준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1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원회는 과태료처분 상자의 위반행위 내용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파면 및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000만원

직위해제∙강등∙승진의 제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700만원

전보∙전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500만원

임금의 차별지급, 집단따돌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근무조건 상의 차별
300만원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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